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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돌봄과 정신건강 문제, 고립·은둔 등 새로

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의 역

할과 필요성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다양한 법정계획을 통해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 기반을 마

련해 왔다. 그러나 법정계획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 간 체계 

미비와 실행력 저하, 지방자치단체에 가중되는 과도한 부담 등 구조적 문

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의 제도적 구조와 운영 실태를 지방자치와 계획자치권의 관점에서 체계

적으로 분석하고, 실행 가능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앙

정부의 지침과 평가 중심의 계획 운영 방식이 지자체의 자율성과 기획 역

량을 제약하고 있다는 현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개

선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문헌·법제 분석과 함께 실제 지자체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계획 간 

중복, 자치권한의 형해화, 실행기반의 취약성 등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

다. 아울러 법정계획의 위계 재정비, 수립 주기의 정합성 확보, 상향식 계

획체계로의 전환 등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번 연구가 사회서비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책임지는 지속가능한 정책 운영 체계 구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이 연

구는 본원의 이정은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이선희 부연구위원, 하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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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진행 과정에서 귀중한 조언과 통찰을 제공해 주신 경일대학교 

엄태영 교수와 본원 김가희 연구위원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

으로 이 연구가 정책 수립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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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저출산·고령화, 고립·은둔, 정신건강, 돌

봄 수요 증가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법정계획이 

도입·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과 이에 

연계된 지자체 시행계획이 급증하면서, 계획 간 중복과 파편화, 수립 부

담의 과중, 실행력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

률상 계획 수립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

제로는 중앙정부의 지침, 승인, 평가 체계를 통해 지자체의 자율적 계획

수립권이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의 

구조와 운영 실태를 지방분권 및 계획자치권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지자

체의 자율성과 실행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나아가 지자체의 계획수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계획

의 실효성과 정책 연계를 제고할 수 있는 법정계획 체계 개선 방향을 제

시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내용

이 연구는 문헌·법제 분석과 실태 분석을 결합한 혼합연구 방식으로 수

행되었다. 우선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의 제도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

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법률과 계획 규정을 검토하였다. 이

어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법정계획과 조례기반 계획의 수립 현황을 

분석하여, 계획의 규모, 중복 여부, 담당부서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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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관련 법정계획 수립 실태 및 개선방안

로 파악하였다.

또한 실제 지자체의 계획 수립·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심층적

으로 분석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1곳과 기초자치단체 1곳을 선정하여 

계획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I)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

해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중앙-지방 관계, 계획 간 연계 실태, 자치권 인

식, 실행기반의 한계 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분석 틀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계획체계 분석에서는 상

위계획과의 연계, 유관계획 간 중복 및 사각지대, 계획 수립 주기의 정합

성을 검토하였다. 둘째, 자치권한 분석에서는 참여권, 수립·결정권, 조정

권, 평가환류권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계획자치권 수준을 분석하였다. 셋

째, 실행기반 분석에서는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이행지원과 지역 적합성 

확보 여부를 중심으로 계획의 실질적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연구결과,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와 위

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증해 왔으며, 그 부담이 지자체로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었다. 법률상 연계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

구하고 계획 수립 주기의 불일치, 연계 방식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실

제 연계는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조례기반 계획 역시 지역 특

성을 반영한다는 취지와 달리, 유사·중복된 계획이 다수 수립되며 지자체

의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자치권한 측면에서는 지자체가 형식적으로는 계획 수립 권한을 보유하

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지침과 평가체계에 종속되어 실질적인 자율성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임이 드러났다. 특히 중앙의 평가를 의식한 계획 수



요약 3

립과 성과 중심의 연차별 관리 방식은 지자체의 중장기적 기획 기능을 약

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실행기반 분석 결과, 중앙정부의 명

확한 재정지원 근거를 갖춘 계획은 제한적이었으며, 이는 계획의 실현 가

능성과 실행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이 연구는 정책적 개선 방향으로 첫째,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의 체계와 위계를 재설계하고 중복 계획을 통합·조정할 필요성을 제시하

였다. 둘째, 계획 수립 주기의 표준화를 통해 계획 간 실질적 연계를 가능

하게 하고, 국정과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셋

째, 지자체의 시행계획 수립 부담을 완화하고, 계획서 중심 관리에서 성

과지표 중심 관리·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

자체의 계획수립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중앙정부의 하향식 계획 구

조를 지자체 참여 기반의 상향식 계획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계획자치권을 구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요 용어: 법정계획, 계획체계, 자치권한, 실행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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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중앙집중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체계에

서 부처 단위의 전문적이고 분권화된 계획체계로 전환하였다. 분야별로 

정부계획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법률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국

가전략이나 정부정책과 연계된 공법(public law)으로서 특정 분야를 진

흥하거나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강흥열, 2019). 이러

한 과정에서 각종 법정계획은 급증하여 2019년 기준 중앙부처 단위에서 

수립하고 있는 법정계획은 586개, 2024년 기준으로는 638개에 달한다

(김윤권 외, 2019; 권오성 외, 2024). 법정계획의 급증은 전문화된 계획

수립이라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계획 간의 위계를 명

확히 설정하기 어려움에 따라 정합성과 연계성이 떨어지며, 계획들 사이

에 충돌과 모순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김보미, 

2017; 이채정, 김경동, 2025). 

한편 법정계획은 대부분 5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으로서 중장기 계획에 

연동하여 법정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령에 조

항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1) 시행계획은 주관부처에서 수립하거나, 관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당수 법

정계획은 시행계획 수립 주체로 지자체를 명시하고 있다. 2022년 기준 

1) 시행계획, 실행계획, 실천계획 등 다양한 용어로 활용되지만 보통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본계획과 연계되어 수립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의미한다(법제처, 2024).

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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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은 222개로 전체 법정계

획의 45.5%를 차지한다. 

<표 1-1> 법정계획 근거법령에서 제시된 시행계획 수립 현황

시행계획 수립주체
법정

계획 수
%

지자체 수립 
계획

총 합계(A+B) 639

－시행계획수립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계획(A) 151

－시행계획수립 조항을 두고 있는 계획(B) 488 100.0

∙ 주관부처만 수립 160 32.8

∙ 관계 중앙행정기관만 수립(주관부처 포함) 55 11.3

∙ 지방자치단체만 수립 95 19.5
222

(45.5%)
∙ 주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만 수립 43 8.8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만 수립 84 17.2

∙ 기타(공공기관 등) 51 10.5

출처:  “국가법정계획의 범정부적 실행력 강화 방안 -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이광희, 박

준, 2022, 한국행정연구원. p.85 <표 3-15>

국가 법정계획의 급증은 계획의 난립과 파편화를 초래하였고,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지자체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에 지자체 차원

에서 법정계획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법정계획의 지자

체 계획을 검토해야 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의 체계 측면에서 지자체의 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법정계획 간의 모순과 부정합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계획은 부

처별 전문화된 계획만을 고려하여 수립되지만, 지자체에서는 지역에 해

당하는 모든 계획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 간의 부정합이 발생함에

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할 권한이 없다(권오성 외, 2024). 지자체는 각 상

위계획에 부합하는 일관성 있는 하위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우며, 수립 이

후 집행 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김보미, 2017). 

둘째, 중앙정부의 계획수립과 지자체의 시행계획을 통한 집행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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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자율성, 즉 자치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계

획수립의 권한은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고유 권한 중 

하나이다(장교식, 이진홍, 2014).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의 사항을 지역주민의 의사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계획권’

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상위기관의 지시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않고 

자기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

한다.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계획권은 “① 수립권(계획수립 여부와 관련 

자료의 수집과 조사 권한), ② 결정권(수집된 정보와 이해관계인의 조사

를 통해서 설정된 목표를 추구하는 최적의 수단들을 예상하고 결정하는 

권한), ③ 참여권(다른 행정주체들이 작성하지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영

향을 미치는 공간계획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통로

가 보장되는 권한), ④ 협력·조정권(충돌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같은 

수준의 다른 행정주체와 이해관계를 능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으

로 구분할 수 있다(김성배, 2021). 현행 대부분의 지자체 계획에서는 국

가의 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상위계획 수립 시 참여하거나 조정·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계획의 수립은 지자체장이 하지만 승인

(결정)의 주체는 주관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인 경우가 많아 승인과정에서

도 주관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성배, 

2021; 김보미, 2017). 즉,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계획에서 설정한 정책이

나 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단순한 보조적 역할 수행자로 규정될 뿐 계

획수립에 관한 자주적 권한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셋째,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에 따라  계획의 실행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에서 과도

하게 정형화된 지침, 서식, 절차 등을 제공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형식

화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지역 연구기관이나 용역업체 등을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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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거나 중앙정부의 계획에 세부사업을 단순 나열

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이광희, 박준, 2022). 대부분의 지

자체 계획이 중앙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의 성격이 짙음

에 따라 지자체 고유의 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

자체 실정에 부합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별도의 

비법정계획2)을 수립함에 따라 지자체 단위 계획의 범람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발생한다(권오성 외, 2024). 또한 계획 수립 시 지자체의 예산 및 

인력 등 수행 여력을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상당수 법정계획의 실행력이 

낮다(이광희, 박준, 2022). 지자체장의 임기와 상이한 계획의 수립 주기, 

지역 의회 등 보고·승인 절차의 부재, 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대한 형식적

인 점검과 평가 방식 등도 계획의 실행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제시된

다. 지자체 주도의 실효성이 있는 계획수립을 위한 법정계획 수립 권한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자체의 계획수립 권한 확대에 관한 필요성은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

후 지속되어 왔으며 지방분권이 강조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장교식, 이진홍, 2014). 상대적으로 법정계획의 구속력이 높은 국토

나 환경, 교통 등의 영역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계획수립 권한 확대

에 관한 논의가 일부 진전된 측면이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의 목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확대 및 자치조직·인사제

도 개선, 계획수립 권한 지방이양’을 제시하며(대한민국정부, 2022, 

p.183), 지방분권을 위한 계획수립 권한의 재설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계획 수립권의 지방이양을 위한 구체적인 방

2)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자체 자체적인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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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우 빠르게 변화하는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법

정계획은 기능별, 생애주기 및 대상별, 부처별 수립된 계획들이 분절적으

로 존재함에 따라 계획 간 연계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도가 높은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이광희, 박준, 20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분야

의 법정계획을 지자체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하는 시도는 부족

했다.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의 지자체 계획 수립 요구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계획 수립 현황과 이행체계를 점검

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통합지원 기본계획 등 다양한 계획 

수립을 앞둔 현시점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의 연계, 지자체 계획 수립

을 위한 쟁점을 확인하는 작업은 실효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사회서비스 관련 법정계획의 문제점을 지

자체 차원에서 정리·분석하고, 지자체 사회서비스 정책의 기획 및 이행력

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정계획 수립권 조정 방안과 계획 간의 연계·조정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자체가 자율성을 확보하고 중앙과의 협력관계

를 구축하며 실효성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에 기반한 사회

서비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지자체의 법정계획 수립권

에 대한 검토와 수립권 조정에 관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

치가 있으며, 중앙과 지자체 간 협력적 계획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가능

성이 높으며, 지자체의 자율적 계획수립 권한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법

정계획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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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는 2장에서 법정계획의 개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법정계획 

수립에 관한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사회서비스 분야 국가 법정계획 수립 실태를 분석하였다.  

우선 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 검토를 통한 법정계획 수립 현황의 

전체 구조를 분석하고 상·하위 계획 및 유관 계획과의 관계, 계획별 수립 

절차, 관리 및 평가 방식 등을 확인하였다. 계획의 수립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 유관 계획과의 연계성이나 정합성을 확인하는 절차나 방

식, 지자체 시행계획의 운영 및 점검 실태, 지자체 계획권 보장에 대한 의

견 등에 관해 중앙부처 법정계획 수립 담당자 및 관련 연구자를 면접조사

하여 이들이 인식하는 법정계획 수립 구조를 확인하였다. 

4장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 수립 실태를 분석

하였다. 지자체 차원에서 법정계획의 시행계획, 지역계획의 수립실태를 

계획체계, 자치권한, 실행기반이라는 세 가지의 분석 틀을 활용하여 검토

하였다. 계획체계는 계획간 연계체계와 계획수립 주기를 분석하였으며, 

자치권한의 측면에서 참여권, 수립 및 결정권, 협력 및 조정권, 평가환류

권의 차원에서 지자체 계획을 검토하였다. 실행기반의 측면에서는 이행

지원과 지역적합성 차원의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실제 지자체 차원에서의 계획 수립 현황을 검토하고자 한

다. 검토는 법률상 규정된 계획들이 지자체에서 실제로 수립·운영되고 있

는지를 확인하고, 지자체가 조례를 근거로 자율적으로 수립한 계획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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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검토한다. 법정계획과 조례기반 계획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지자체 

계획 운영의 실효성과 자율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제도 개선과 계획 체계의 합리적 정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자 한다.

마지막 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지자체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

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개선안

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행정법, 행정학에서 개념화하는 법정계획의 정의와 의의를 

검토하며 지방자치에 관한 논의, 지자체 계획권에 관한 행정법상의 쟁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한다. 2022년 기준 40여 개의 사회

서비스 관련 법정계획을 현행화하여 검토하기 위해 전체 사회서비스 관

련 법정계획의 근거 법령,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내용을 분석하며, 부

처별 담당조직, 수립주기, 수립권자, 주요 내용, 수립절차, 타 계획과 연계 

현황 등을 포함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계획의 내용을 주요 항

목으로 정리, 분석하여 제시한다. 광역자치단체의 계획수립 현황 파악을 

위해 조례검토를 통해 계획수립을 구조화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계

획수립 현황에 관한 담당자 조사를 통해 관련자료의 수집, 검토가 이루어

진다.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법정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중앙부처 공무

원과 관련 연구자, 사례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쟁점, 개선방안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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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수행체계

연구내용 연구방법

� 법정계획의 제도적 구조와 쟁점

� 분석모형 도출
� 선행연구 검토

�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실태분석

� 법정계획 수립 구조에 대한 인식

� 법률, 행정자료 분석

� 전문가 인터뷰

� 지자체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실태 분석

  - 계획체계 분석 

  - 자치권한 분석

  - 실행기반 분석

� 법률, 행정자료 분석

� 지자체 계획수립 현황 분석

  - 광역지자체 계획수립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

  - 사례지역 계획 수립 실태 분석

� 지자체 조례 및 행정자료 분석

� 조례기반 계획수립 실태조사

� 사례지역 지자체 담당자 인터뷰

� 개선방안 도출 � 전문가 자문 등

▽

지자체 법정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법정계획에 관한 연구는 최근 들어 비교적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으나 

상당수의 연구는 중앙부처 법정계획 체계에 관한 주제로서 지자체 차원

에서 법정계획 수립에 관한 쟁점을 검토한 연구는 많지 않다.

주요 연구로는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국가법정계획의 

범정부적 실행력 강화방안: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중심으로(이광희, 박준, 

2022)’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해당 연구는 국가법정계획과 국정과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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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법

정계획에 대한 현황 분석과 함께 전문가 델파이 조사, 공무원 심층면접조

사 등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박진을 비롯한 23인의 연구자가 참여한 국가 

중장기계획 체계성 강화를 위한 전략 연구가 해당된다(박진 외, 2023).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주한 해당 연구는 행정계획이 국가발전에 기

여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중장기 계획이 국정에 잘 활용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국회미래연구원은 2024년 사회정책 분야의 정부 중장기계획 (68개)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과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여, 구조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이채정, 김경동, 2025).

법정계획을 지자체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한 연구로 2013년 5개 

광역자치단체의 연구기관에서 공동으로 수행한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합리적 개선방안(조용모 외, 2013)’ 연구가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광역

자치단체 차원에서 물환경 법정계획의 난립과 계획 간의 중복, 이행과정

의 괴리를 검토하였으며, 법정계획 간의 통합과 조정 등의 방안과 함께 

지자체 차원에서의 과도한 법정계획 수립 의무를 개선하고 자율적 계획

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최근수행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

동연구로 수행된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연구(권오성 외, 2024)’는 이 연

구와 가장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로서 행·재정 권한 이양 및 기반 구축, 지방 경제 체질 개선, 지방 주민 유

입 촉진을 제시하고 총 15개 과제를 제안하였는데, 이 중 행정권한 이양

을 위한 하나의 과제로서 부처별 법정계획 및 지자체 법정계획 수립현황

을 분석하여 법정계획 수립권의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충청남도

의 계획수립 현황을 사례로 선정,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법정계획 전반의 수립현황 및 추진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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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자체 차원에서 분석,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연구

의 목적과 범위에 있어 기존 선행연구와 구별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기반 계획을 분석함으로써 실제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연구의 방법에서도 기존 연구자료 및 법령·행정자료 분석과 함께 정보공

개청구를 통한 실제 지자체 조례기반 계획의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계획

수립에 관여한 공무원, 전문가 등을 인터뷰함으로써 계획수립에 관한 쟁

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와 차이

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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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법정계획의 개념과 구조

1. 법정계획의 의미와 개념

법정계획의 개념은 정책 현장에서 사용하는 실무적 용어로서 법률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광희와 박준(2022)의 연구에서는 법정계획

을 내용과 형식, 수립근거를 바탕으로 법정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법정계획을 ‘내용적으로는 수립권자가 국민에게 정책을 알리는 대외적 

성격의 계획이어야 하고, 형식적으로는 수립주체로서 행정기관, 특히 중

앙행정기관이어야 하며, 수립의 근거는 법률인 계획’으로 정의한다. 

법정계획은 ‘행정계획’의 한 유형으로서 보통 법정계획은 행정계획의 

하위영역에 속하는 개념으로 설명된다(김현희 외, 2023; 이광희, 박준, 

2022). 행정계획 역시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정밀한 개념 검토나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성중탁, 2023, p.197). 행정계

획은 행정법론상 ‘상호 관련된 정합적 수단을 통하여 일정한 목표를 실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의 행위형식’,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

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상호 관련성 있는 행정수단의 조정

과 종합화의 과정을 통하여 실현하기 위한 여러 행정시책의 계획 또는 그 

설정행위’로 정의하기도 한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서 행정계획은 ‘행정주

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적, 기술적 판

단에 근거한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

한 질서를 창출하려는 활동 기준이나 설정행위(대법원 2012.1.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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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5806)’로 설명한다.

행정계획은 국민에게 직접적 구속력을 가지는 처분성(disposition-

ality) 유무에 따라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으로 구분된다(김재호, 

2007; 장교식·이진홍, 2014). 구속적 계획은 행정계획이 국민을 직접적

으로 구속하고 처분성이 인정되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의미

한다. 이러한 계획은 관련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직접적인 법

적 의무나 권리 제한을 가져오므로 외부적 구속 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예를 들면 국토계획법에 의거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시계획은 

대표적인 구속적 계획으로 꼽힌다. 도시 공간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을 위

해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설정하고 국민을 구

속하고 처분성이 인정되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장교식·이진

홍, 2014). 박준과 이광희(2023)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속적 행정계획

만을 강학상(講學上) 행정계획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한편 비구속적 계획은 대부분의 정부 중장기계획에 해당된다. 이러한 

계획들은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며, 

주로 행정주체 내부를 구속하는 내부적 구속 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

나 내부적으로도 비구속적 계획의 구속력은 없다. 즉, 관계 행정기관이 

정부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들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

지 않는다(박준, 이광희, 2023). 또한 비구속적 계획은 국민의 권리나 의

무에도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송의 대

상이 되지 않는다. 노용식 외(2022)의 연구에서는 강학상 행정계획에 비

구속적 행정계획을 모두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구속적 계획의 경우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비구속적 계획은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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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을 구속하는 처분성이 있는 계획은 아니

므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지만 국정과제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김현희 외, 2023). 하지만 정부가 달성하려는 핵심 목표와 과제를 제시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최상위 계획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법적근거

가 없는 비법정 비구속 행정계획으로는 국가발전계획이나 주요업무계획 

혹은 로드맵 등이 있다.

〔그림 2-1〕 행정계획과 법정계획의 관계

행정계획(광의)  

법정계획

비법정계획

(국정과제, 주요업무계획,

로드맵 등)

비구속적 계획

구속적 계획

(강학상 행정계획)

출처: “합리성 관료이익 발전행정 국가법정계획의 기능에 관한 고찰”, 박준, 이광희, 2023,  한국행

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제문 

본 연구에서 검토하는 법정계획은 행정계획의 하위분류에 해당되지만 

주로 비구속적 행정계획을 포괄하며, 법률적 근거가 있는 계획으로 정의

한다. 이는 박준과 이광희(2023)의 구분과 일치한다. 다만 수립근거에 있

어 본 연구는 지방자치 차원의 법정계획을 검토하는 목적이 있음에 따라 

수립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계획도 포함한다.3)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되는 계획 중 법정계획이지만 지자체가 수립주체인 계획은 ‘지역보

3) 박준과 이광희(2023)의 연구는 ‘국가법정계획’을 검토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

로 수립하는 계획은 국가법정계획이 아니라고 정의하여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이들 연

구에서는 수립권자가 지자체인 경우를 시행계획의 측면에서만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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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료계획’이 해당된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수립

의무는 부여되지 않았으며, 지자체가 수립주체로 ‘지역보건법’에 기반하

여 수립하고 있다. 한편 법정계획의 전개나 기능을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법정계획 용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계획이라는 개념과 

병행하여 사용한다.

2. 법정계획의 전개와 발전

행정계획은 공통적으로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활용되

며, 시대적 상황과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이 변화

하며 발전해 왔다. 질서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해오던 19세기에는 국가의 

역할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공공안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소극적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 시기의 행정계획 

역시 소극적으로 활용되었다(류지태, 박종수, 2021; 김현희 외, 2023에

서 재인용). 당시의 행정계획은 법적 행위가 아니었음에 따라 행정법학에

서의 검토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변화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행정계획이 중요한 의미를 갖

기 시작했다(류지태, 박종수, 2021; 김현희 외, 2023에서 재인용). 국가

의 사회적 기능과 경제적 분배 기능의 확대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의 활동을 요구하게 됨에 따라 행정계획의 필요성은 보다 확대되었다(김

재호, 2007, p.518). 국가가 민간 영역의 다양한 활동까지 포섭하면서 

장기적 전망 속에서 다차원적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

라 계획에 의한 행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 것이다(김현희 외, 2023,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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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계획은 중앙정부 주도의 발전모델에 기반한 행

정계획에서 시작하여 점차 분권화된 계획으로 변화해 왔다. 당시에는 경

제기획원이 주도하는 단일한 국가계획 수립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경제

기획원은 국가발전을 기획하는 총괄기구로서 국가법정계획을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일원화하여 선도적으로 국가발전을 추진했다(이광희, 박

준, 2022). 이 시기에는 국가 발전 목표를 내면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

한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주력했다. 낙후된 부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법정계획이 다수 수립되었으며, 이는 발전 행정 시기의 중요한 특징이다.

1990년대 이후 민주화·개방화 등 정책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정책기획 

기능이 부처별로 분권화되면서, 각 부처의 전문 영역을 중심으로 한 전문

화된 법정계획이 본격적으로 수립되기 시작했다(이광희, 박준, 2022). 중

앙집중적인 계획체계에서 부처 단위의 분권형 계획체계로의 전환이 이루

어진 것이다. 이는 본래 행정계획이 지니는 성격, 즉 국가 발전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특정 행정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하여 장래의 질서를 구현하려는 활동 기준과 맞닿

아 있다. 초기에 분권화된 계획은 도시의 건설, 교통 등에서 시작되었으

며, 이들 분야에서 축적한 계획수립과 관리에 관한 논리는 이후 복지, 보

건, 가족, 아동 등 각 부문별 특화 계획으로 확장·심화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전환 속에서 다양한 기본법·진흥법·촉진법·특별법 등에 

근거한 계획들이 빠르게 늘어났고, 그 결과 중앙부처 단위 법정계획은 

2019년 586개, 2024년 638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김윤권 외, 2019; 

권오성 외, 2024). 이와 같은 변화는 부처별 전문성에 기반한 정책 설계 

및 성과측정이 가능하다는 점, 정책목표나 성과지표가 구조화되었다는 

점, 부처 자원의 목표지향적 정책설계 및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 성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정계획의 난립과 파편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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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작용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광희와 박준(2022)은 법정계획 급증에 대한 원인을 크게 다섯 가지

로 제시하였다. 첫째, 입법 실적주의이다. 국회의원들이 입법 성과를 강

조하면서 거의 모든 법률에 기본계획 수립 조항을 포함시키는 표준화된 

입법이 관행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법정계획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났다는 것이다. 둘째, 관료적 이익 추구이다. 각 부처는 법정계획 수립을 

통해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와 조직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

다. 새로운 업무가 법률에 명시될 경우 해당 업무는 조직의 존속과 위상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계획은 관료들의 이익, 위기 해소와 

권한 유지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발전행정 모델의 영

향이다. 과거 국가발전기의 관성이 여전히 작동하면서 법정계획은 낙후 

부문을 진흥·육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중

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통제력을 행사하려는 경향과 맞물려 계획 수

립 증가로 이어졌다고 본다. 넷째, 부처별 편제된 예산 시스템이다. 예산

이 부처별로 편제되어 운영되다 보니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

는 정책이나 사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에 따라 결과적으로 계

획의 중복 문제를 초래하였다. 다섯째, 부처 간 경쟁이다. 유사한 기능을 

둘러싼 부처 간 경쟁으로 인해 유사한 계획 수립이 이어지고 이는 결국 

계획수립을 과중되게 하고, 계획 간 중복과 비효율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

다고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는 과도하게 급증한 법정계획의 

통합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김동한 외(2019)는 이를 

계획이론의 패러다임 전환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이들은 과거의 합리

적 계획이론(rational planning theory)에서 협동적 계획이론(collaborative

planning theory)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한다. 합리적 계획 패러다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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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구적 합리성(instrumental rationality)의 관점에서 계획목표 달성

을 위한 수단과 과정의 측면에서 계획의 문제에 접근했다면, 협동적 계획

의 패러다임에서는 소통적 합리성(communicative rationality)의 관점

에서 상호작용과 협력의 측면에서 계획의 문제에 접근해야 함을 강조한

다. 공동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대화(dialogue)와 협력(collaboration)

을 통해 유관계획 간의 통합관리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관리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는

데, 이 중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를 위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가 

대표적이다. 이들 계획에서는 200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통합관리의 필

요성을 공감하였으며, 2015년 「환경정책기본법」과 2016년 「국토기본

법」 개정함으로써 두 계획 간 연계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 2018년에

는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정을 통

해 국토-환경 계획 통합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행매뉴얼을 제작, 활용하고 있다(환경부, 2023; 송지윤 

외, 2024). 한편 과학기술분야에서도 법정계획의 연계에 대한 논의가 진

행되고 있다. 2011년 3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를 신설하여 

과학기술분야의 중장기 계획 조사·분석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관

계부처 과학기술분야 5년 이상 중장기계획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계획 간 체계를 마련,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 그 밖에도 실제 연계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교통 분야 계획에서도 유

관 계획 간의 역할 및 위계 명확화의 필요 등을 제안하거나(박찬운, 이영

인, 박준환, 장현호. 2010; 채찬들, 이종훈, 2017), 물환경 관련 계획(조

용모 외, 2013) 등 유관계획 체계 내에서 통합적 계획 수립 및 관리에 대

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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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계획의 구조와 요건

법정계획은 주로 ‘기본계획’, ‘종합계획’, ‘발전계획’ 등의 명칭으로 규

정되며, 구체적인 명칭은 개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법정

계획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위계와 부처 간 수평적 연계를 

바탕으로 복잡한 구조를 형성한다. 보통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을 구체화

하기 위해 수립하는 단기적 계획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법제처, 2024), 이 경우 중앙부처에서 수립한 계획이 상위계획으

로 규정되며,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위계획에 연동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법정계획은 다양한 부처의 영역을 포괄

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부처 간 수평적 연계 구조도 가지고 있다.

행정계획의 구성요소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행정계획

을 평가한 기존 연구들의 점검요소를 바탕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채진 

연구팀에서 2019년 중장기 계획의 메타평가의 세 가지 기준(타당성, 충

실성, 실현 가능성4)), 박진 연구팀에서 2023년 수행한 국가 중장기 계획 

체계성 강화를 위해 이용한 분석 조건 등을 고려하였다. 

우선 형식적인 구성 측면에서는 법적 근거 및 목적이 합리적으로 설정

되고, 계획의 목적과 요소가 명확하게 기술되며, 유관 계획과의 관계 등

4) 중장기계획 메타평가의 기준인 타당성, 충실성, 실현 가능성의 개념적 정의는 다음과 같

다. 첫째, 타당성은 중장기계획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수

립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기준이다. 타당성에는 분석자료나 분석 방법이 객관적인지를 검토

하는 객관성과 미래전망 및 파급효과, 미래시계 등에 대해 점검하는 미래지향성이 포함된

다. 둘째, 충실성은 중장기계획의 형식적 측면에서 중장기계획이 계획으로서 필요한 요소

를 포함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완결성, 계획의 형식적 요소들이 법적인 근거에 부합하게 

작성되었는지에 관한 합법성, 제시된 요소들이 명확하게 기술되고 있는지를 뜻하는 명확

성으로 구성된다. 셋째, 실현 가능성은 중장기계획이 실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

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와 내용의 일관성이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활용성, 타 부처나 

타 계획 간의 관계, 유사중복 등을 고려하는지에 대한 융합성, 정책 대상이나 이해관계자

가 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참여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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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되어야 한다. 내용의 측면에서는 장기적인 발전 목표가 설정되어

야 한다. 이는 궁극적인 정책 목표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와 분석

에 기반한 충분한 분석, 목표 설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의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 및 실

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추진전략은 목표와 일치해야 하며, 자원조달

방안, 단계별 성과목표와 지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절차 및 과정 측면에

서는 법령에서 제시한 수요조사, 실태조사, 유관 기관 협의, 공청회 등 의

견 수렴, 심의위원회 심의 및 확정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보고 및 공

개 절차, 모니터링 및 평가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법정계획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법제처(2024)에서는 

법정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으로 기본계획 실체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법률 제정 시 기본계획 수립 규정에 담아야 하는 사항은 ‘수립권자, 수립

사항, 수립시기 및 주기, 수립절차 등’으로 규정한다. 해당 기준에서 제시

하고 있는 입법례에 따르면 ‘수립권자’, ‘계획수립 주기’, ‘사전 협의 및 

의견수렴 주체’, ‘계획의 공표’, ‘자료제출 요구’, ‘중앙 및 지자체 시행계

획 수립권자’,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절차’, ‘시행계획 공표’, ‘시행계획

의 재정 확보’ 등을 법률 제정 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2-1> 기본계획의 입법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전승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

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무형

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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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2024). 법령입안 심사기준. p.82.

한편 법제처는 기본계획 입안 시 유의사항으로 다른 법령의 기본계획

과의 중복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는데, ‘기본계획은 많은 법률에 규정되

어 있으며, 중장기적 계획으로서 수립 범위가 광범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

른 기본계획과 중복될 소지가 많다’고 강조한다(법제처, 2024, p.84). 이 

경우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위원회 심의 등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거

나 집행과정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는 신설하려는 기본계획이 다른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과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기본계획과 통합하거나 기존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정계획 수립에 관한 주요 쟁점

1. 국가법정계획 수립의 쟁점

지방자치단체의 법정계획 수립에 관한 주요 쟁점은 상당 부분 국가 법

정계획 수립의 한계가 지자체에 그대로 전가되면서 발생한다. 특히 국가 

법정계획의 급증은 계획의 난립과 파편화를 초래하였고,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지자체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

가법정계획 수립의 쟁점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

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시

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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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정계획은 근거 법제의 체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계획의 수만 

급증함에 따라 계획의 난립 및 파편화에 따른 한계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

적된다. 앞서 설명한 대로 기획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권화되고 입법 실

적주의와 표준화된 입법 형식으로 인해 법정계획이 과도하게 많아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 법률에서 계획 간의 상·하위 체계가 명확하게 규정

되지 않고 불분명한 체계가 지속됨에 따라 계획들 사이에 충돌과 모순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기본계획 입안 시 유의사항으로 제시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유관분야 계획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에 따라 부처 단위로 분

권화된 법정계획들은 상호 간의 연계성과 정합성, 일관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파편화되어 계획 간 체계성과 정합성이 

부족하다(김보미, 2017). 

이러한 현상은 시행계획 수립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어진

다. 중앙부처가 개별 법령에 따라 수립한 다양한 분야의 국가법정계획들

이 “깔때기”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달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

획 수립 및 이행 관리 부담은 과중해졌다(권오성 외, 2024). 더욱이 중앙 

차원의 파편화된 계획의 난립과 정합성의 부족 현상은 지자체에서도 동

일하게 나타나며, 실행과정에서의 갈등과 비효율을 경험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전문화된 행정계획 수립은 과거 중앙집권적 발전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리려는 시도였지만, 동시다발적

인 계획 수립과 부처 간 조정 체계 부재, 이에 따른 계획의 난립, 중복, 파

편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 가중이라는 문제점이 가중되었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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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자체 계획수립의 쟁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측면에서 법정계획은 핵심적인 논의 대상이며,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행정권

의 범위 내에서 스스로의 책임으로 할 수 있는 헌법상 보장된 고유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고권(高權)이라고 한다(장교식, 이진홍, 2014). 지자체 

고권은 지역고권, 조직고권, 인적고권, 재정고권, 자치입법고권, 계획고

권, 행정고권, 협력고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계획고권은 국가나 상

위기관의 지시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않고, 자치지역 내에서 자기 책임 하

에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상의 기본노선을 국가나 상위기관

과 같은 외부의 관여를 받지 않고 전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장교

식, 이진홍, 2014, 이상대 외, 2009; 이주희, 2004). 이러한 측면에서 계

획고권, 즉 계획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고권 중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

된다. 계획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의 질서를 스스로 형성하고 

구속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구속하는 처분성

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장교식, 이진홍, 2014; 김상일, 2018).

김보미(2017)와 김성배(2021)는 계획자치권을 실질적으로 구성하는 

요소로서 계획의 수립권, 결정권, 참여권, 조정권을 제시하였다. 수립권

은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계획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수립할 수 있

는 권한을 의미하며, 결정권은 계획을 확정하고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 참여권은 상위계획 수립 과정에 의견을 제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조정권은 상위계획과의 불일치나 계획 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네 가

지 권한이 균형적으로 보장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자치권이 실질적으

로 작동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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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에서 지자체의 계획자치권은 제도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top-down) 계획 수립 구조 속에서 실질적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다. 많은 경우 지자체의 계획은 중앙정부의 정책 방

향을 단순히 이행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며, 계획의 실질적 내용과 방향은 

중앙부처에 의해 좌우된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지역의 여건이나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권오성 외, 2024).

특히 중앙정부의 부처별 분절적 계획 추진 방식은 지자체 계획의 통합

성과 연계성을 훼손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부처별로 개별 계획

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자체는 지역 내에서 유사·중복 계획을 통

합 조정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계획을 통한 지자체의 종합적 조정 기능

이 약화된다(이광희, 박준, 2022). 더불어 중앙정부가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없이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도 많아, 지방의 재정 여건이 충분

치 않음에도 중앙부처 사업에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매칭해야 하는 상황

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계획자율성과 재정자율성을 동시에 약

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계획평가체계는 

지자체의 자율적 계획 수립을 저해하는 또 다른 통제 장치로 작용할 우려

가 있다. 중앙부처의 획일적 평가 지표에 맞추기 위해 지자체 계획이 지

역의 특성을 반영하기보다는 평가에 대응하는 계획으로 변질되면서, 계

획의 본래 목적과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는 것이다. 

계획자치권에 관한 논의는 그동안 주로 국토계획, 도시계획 등 공간계

획 영역에서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공간계획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

체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얽히며,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구속하는 처분

성이 인정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장교식, 이진홍, 2014). 2000년대 지

방분권의 흐름 속에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결정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중앙의 통제와 지방의 계획자치권 간의 관계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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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싼 논의가 본격화되었다(손상락 외, 2011).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계획

수립권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음에도, 상위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실질적 

참여권이나 조정권이 보장되지 않아 여전히 중앙정부의 실질적 통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김보미, 2017), 최근에는 광역

자치단체가 보유한 도시계획 권한 중 일부를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통

해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실질

적인 계획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등(양재섭, 신민철, 

반영권, 2020) 계획자치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사

회서비스는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자치사무로, 지역의 인

구구조와 사회·경제적 여건, 주민의 복지 수요에 따라 사회서비스 정책의 

대상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리 증진

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부조

나 사회보험 등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제도보다 서비스 제공 중심의 복

지체계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계획자치권은 더욱더 실질적으로 보장되

어야 한다. 사회서비스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며,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제공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수립

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지역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지자체의 계획수립 권한 확보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 중심의 복지 실현과 

주민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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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수립 현황

1. 분석 개요

우선 3장에서는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의 수립 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2025년 기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전체 법정계획을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서비스 범주에 따라 사회서비스 분야로 한정하였으며, 최

종적으로 43개의 법정계획을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으로 정의하여 분

석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을 개별 계획의 근

거가 되는 법령 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한 관련 문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검토의 주요 내용은 수립 주체, 수립 주기, 수립 절차와 함께 시행계

획 및 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주체, 수립 주기 등에 관한 항목이다. 수립 

주체로는 계획의 소관 중앙행정부서 및 수립권자를 살펴보았으며, 법률

상 수립 주기와 함께 최근 수립 연도 및 수립 차수를 확인하였다. 다음은 

수립 절차로서 법정계획의 심의기구 및 승인 주체를 확인하였으며, 수립

된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지표로서 국회 보고 절차 항목을 검

토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법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자체의 역할을 검토하는 것

이 주요 목적임에 따라 계획별 시행계획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검토하였

다. 우선 시행계획 수립의 규정이 있는지, 규정이 있다면 수립 주체는 누

구인지 확인하였다.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제3장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수립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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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며, 수립주체가 지자체인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시행계획과는 별도의 지역계획 수립 규정이 

있는지, 지역계획의 수립여부 및 주기와 수립주체를 함께 살펴보았다.

<표 3-1>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분석 항목

분석 항목 세부 항목

수립 주체 소관부처, 수립권자

수립 주기 수립 주기, 최근 수립 연도, 수립 차수

수립 절차 심의(승인) 주체, 국회 보고 절차, 연계 필요 계획 

시행계획 수립 수립주기, 수립 주체(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역계획 수립 수립주기, 수립 주체(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이 연구는 실행계획의 성격인 중앙의 법정계획과 연계하여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시행계획’과 상대적으로 중장기 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수

립하는 ‘지역계획’을 구분하여 살펴본다. 지역계획과 시행계획의 차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두 계획 모두 중앙부처

에서 수립하는 법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며, 수립주체가 지자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수립하

는 단기적 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법제처, 2024, p.82). 즉 기본계

획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거 법령에 맞게 행정기관이 정책을 종

합·조정하여 수립하는 중장기적 계획이고, 시행계획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단기적 실행계획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지역계획은 상대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 계획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예외적 적용의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노후준비지원법에 근거

한 노후준비지원 시행계획의 경우 시행계획이지만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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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한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경우 지역계획이지만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2. 법정계획 수립 현황5)

가. 수립 주체 

먼저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을 소관 부처별로 살펴보았다. 보건복

지부 소관 계획이 26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여성가족부 소관계

획이 6개, 고용노동부 소관계획이 4개로 확인되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은 소관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

수산부 공동으로 명시되었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복지부와 질병

관리청이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법정계획 수립 주체는 소관부처의 장이며, 소관부처가 복수

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은 ‘정부’가 수립 

주체로 명시되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역시 ‘정부’가 수립 주체

로 명시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수립 주체로 공동 명시되어 있다. 

한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이지만 중앙행정기관에

서 수립 의무가 없는 지역계획이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으로 위치하고 있으나 별도의 사회보장급여

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에 세부

5) 이 소절은 법정계획 관련 정부자료 및 근거법률을 분석하여 작성하였다. 자세한 자료 목

록은 참고문헌의 ‘법정계획 정부자료’와 ‘법률’ 리스트를 참고 바란다.

－법정계획 정부자료: 수립 주기(최근 수립 연도, 수립 차수)

－법률: 수립 주체, 수립 주기(수립 주기), 수립 절차, 시행계획 수립, 지역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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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도 사회보장

급여법에 기반한 별도의 법정계획으로 포함하였다. 이들 계획은 광역자치

단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기

초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 주체로 명시되었다. 

<표 3-2> 부처별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수립 현황

부처/계획명 계획 수

고용노동부 4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고용정책기본계획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교육부 1

영유아 보육계획

국무조정실 1

청년정책기본계획

국토교통부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

주거종합계획

농림축산식품부 2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26

고독사 예방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아동정책기본계획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자살예방기본계획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질병관리청)

모자보건사업 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건의료 발전계획 치매관리 종합계획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통합지원기본계획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여성가족부 6

건강가정기본계획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아이돌봄기본계획 한부모가족정책기본계획

총계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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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립 주기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의 수립 주기를 살펴보면 10개의 계획을 제

외한 33개의 법정계획이 5년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는 대통령 임기와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이광희, 박준 2022). 그러나 5년 

주기이지만 수립시기는 계획마다 상이하여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정

부 출범 시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종합계획은 수립주기가 10년으로 가장 길다. 긴 수립주기는 정책

의 지속성과 장기적 성과를 검토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5년마다 주거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은 근거법상으로는 수립주기

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질병의 사전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중장

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2002년부터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2). 

수립권자가 지자체장인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수립주체인 기초자치단체장의 임기 및 지방선거 시기를 고려하여 4년 주

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보호종합대책, 기

초생활보장종합계획,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의 경우 수립주

기가 3년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률상 수립주기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수립주기가 명시되었어도 

실제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계획도 확인되었다.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모자보건사업 기본계획, 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은 법률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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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계획이다. 반면 보건의료 발전계획, 빈곤아

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한 차례도 수립되지 않

은 대표적인 계획이다.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아

이돌봄기본계획의 경우 각각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개별 계획 수립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2024년 8월 시행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은 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26년 3월 법시행을 앞두고 있는 통합지원기본계획 역시 아직 계획수

립 일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확인할 수 없었다.

<표 3-3> 수립주기별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수립 현황

21대 대선 22대 대선

수립
주기

계획명 21 22 23 24 25 26 27 28 29

10년 주거종합계획

5년*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통합지원기본계획

보건의료 발전계획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아동정책기본계획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청년정책기본계획

영유아 보육계획

아이돌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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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음영처리된 부분은 수립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계획을 의미

다. 수립 절차

다음은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의 수립 절차의 측면에서 검토하였

다. 우선 수립된 계획을 심의하는 주체를 살펴보았는데, 43개의 사회서비

스 분야 법정 계획 중 10개의 계획은 법률상 심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33개는 심의를 위한 기구 혹은 주체가 명시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통합지원기본

계획, 노후준비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있었으며, 국민건강증진정책 심의위

원회에서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정신건강복지 

21대 대선 22대 대선

수립
주기

계획명 21 22 23 24 25 26 27 28 29

한부모가족정책기본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고독사 예방기본계획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자살예방 기본계획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치매관리 종합계획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고용정책기본계획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4년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3년

청소년보호종합대책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미확
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

모자보건사업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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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장애인 관련 법정계획은 장애

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고용정책 관련 법정계획은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사회보장기본계획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

원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다음은 유관 부처 간 협의의 측면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계획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소관부처 주도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친 이후 유

관 부처 간 협의가 전제된 국무회의 심의 또는 보고 절차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은 부처 간 협의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절차이다.6) 국무회

의 심의를 거치는 계획은 세부 분야별 종합계획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계획

으로서 43개의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중 5개 계획인 저출산 고령사

회 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고용정책기본계획이 해당된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경우 부처 중심의 별

도 심의기구는 존재하지 않고 바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명

시되어 있다.

<표 3-4> 심의 주체별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수립 현황

6) 국무회의의 안건은 차관급 실무회의에서 합의한 안건이 상정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국무

회의에 상정된다는 것은 실무단계에서 유관 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이광

희, 박준, 2022, p.65).

구분 계획 수 계획 명

심의 주체 없음 10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아이돌봄기본

계획,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계획, 모자보건사업 기본계

획, 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

심의 주체 있음 3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통합지원기본계획, 

노후준비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정책 심의위원회 3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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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간 연계를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회서

비스 분야는 기능, 대상, 부처별 분절성이 높은 영역으로 계획 간 연계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영역으로 평가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이광희, 박준 20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계 계획이 명시된 법

정계획은 〔그림 3-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9개 계획에 불과하다. 연계

구분 계획 수 계획 명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3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고용정책심의위원회 3
고용정책기본계획,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사회보장위원회 2
사회보장기본계획,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1 보건의료 발전계획

공공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1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1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빈곤예방위원회 1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청소년정책위원회 1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청년정책조정위원회 1 청년정책 기본계획

보육정책위원회 1 영유아 보육계획

다문화가족 정책 심의위원회 1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중앙생활보장위원회 1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자살예방정책위원회 1 자살예방 기본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국가치매관리위원회 1 치매관리 종합계획

국가호스피스 연명의료 위원회 1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주거정책심의위원회 1 주거종합계획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1 필수업무종사자 지원계획

지역사회보장위원회(광역)
지역사회보장협의체(기초)

1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1 지역보건의료계획

* 국무회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보건

의료발전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고용정책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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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시된 계획일지라도 연계 계획을 각각의 법률에서 모두 명시하고 있

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 즉,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근거 법률인 사

회서비스원법에서는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를 명시하고 있으나, 사

회보장기본계획 근거 법률인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서비스 기본계

획과의 연계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연계가 명시된 18개의 계획 중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를 명시한 

계획이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통합지원기본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농

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

획은 노후준비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명시되었다.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은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과, 통합지원기본계획은 사회보장

기본계획 및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연계가 명시된 

계획 중 다른 계획과의 연계가 가장 많은 계획은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사회보장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정신건강

복지 기본계획,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연계계획에는 상위계획 안에 하위계획으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는 

규정도 담고 있는데, 노후준비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

을 위한 기본계획은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아이돌봄기본계획은 건강가정

기본계획,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주거

약자 주거지원계획은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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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립된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회 보고 절차를 두고 

있는 계획을 살펴본 결과, 43개의 계획 중 12개의 계획이 국회보고 절차

를 명시하고 있었다. 수립주체가 지자체인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지역의회에서의 보고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표 3-5> 국회 보고 절차가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현황

계획명 계획 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12

청년정책기본계획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건강가정 기본계획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고독사예방 기본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지역의회) 지역보건의료계획(지역의회) (2)

라.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마지막으로 법정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는 지자체에 부여되고 있는 시행

계획 수립 의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시행계획은 보통 중앙

정부(주관부처, 관계 중앙행정기관)와 지자체(광역, 기초 지자체)가 수립 

주체가 되며, 보통 매년 작성하여 중장기 계획의 실행 과정 및 성과를 점

검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우선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중 시행계획 수립 규정이 없는 법정계

획은 15개로 나타났다. 이 중 9개 계획은 시행계획 수립 규정은 없으나,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었으며, 6개 계획은 시행계획이나 

지역계획에 관한 명시가 없는 계획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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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계획은 24개로 

나타났다. 한편 시행계획 수립 주체가 지자체인 법정계획은 20개였으며,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법정계획은 14개였다. 이는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43개 중 79.1% 가량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는 전체 639

개의 국가 법정계획 중 222개인 34.7%가 지자체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

립하고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이광희, 박준, 2022, p.85)보다 두 배 이

상 높은 수치이다.

<표 3-6>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근거에 따른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현황

구분 계획명 계획 수

시행계획 
수립 근거가 없는 

계획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보건의료 발전계획,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 영유아 보육계획, 통합지원기본계획,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 고

용정책기본계획,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장애인건강보

건관리종합계획,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

획, 아이돌봄기본계획,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계획,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15

시행계획 
수립 

근거가 
있는 
계획

중앙
정부 
시행
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고독사 예방기본계획, 공공보건의료 기

본계획,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 농어촌 보건복지 기

본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모자보건사업 기본계획,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사

회보장기본계획, 아동정책기본계획, 자살예방 기본계획, 장

애인정책 종합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정신건강복

지 기본계획, 주거종합계획, 청년정책기본계획,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치매관리 종합계획, 한부모

가족정책기본계획,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24

지자체
시행
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고독사 예방기본계획, 공공보건의료 기

본계획,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노인장기요양 기

본계획,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

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모자보건사업 기본계획, 빈곤

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아동정

책기본계획, 자살예방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청년정책기본계획,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청소년정책기본계

획, 치매관리 종합계획, 한부모가족정책기본계획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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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근거에 따른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현황

계획명

시행계획
지역계획

중앙
지자체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 ○

사회보장기본계획 ○

지역사회보장계획* ○ ○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

보건의료 발전계획 ○ ○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 ○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 ○ ○

지역보건의료계획* ○ ○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 ○

모자보건사업 기본계획 ○ ○ ○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치매관리 종합계획 ○ ○ ○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 ○ ○

자살예방 기본계획 ○ ○

아동정책기본계획 ○ ○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 ○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 ○

청소년보호종합대책 ○ ○ ○

청년정책기본계획 ○ ○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 ○ ○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 ○

구분 계획명 계획 수

지역계획 
수립 근거가 
있는 계획

고용정책기본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 농촌 경제·사

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보건의료 발전계획, 사회서비스 기

본계획, 영유아 보육계획,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주거약

자 주거지원계획, 주거종합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사

회보장계획, 통합지원기본계획,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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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부 분야별 법정계획의 주요 내용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의 세부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법정계획을 

분야별로 구분하고, 각 계획의 목적과 성격을 기준으로 세부 계획군을 구

성하였다. 세부 분야별 구분을 통해 유사 영역 간 계획 연계의 필요성, 계

획 간 중복 및 사각지대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계획명

시행계획
지역계획

중앙
지자체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영유아 보육계획 ○ ○

아이돌봄기본계획

한부모가족정책기본계획 ○ ○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

건강가정기본계획 ○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 ○

고독사 예방기본계획 ○ ○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통합지원기본계획 ○ ○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 ○ ○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 ○

주거종합계획 ○ ○

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 ○

고용정책기본계획 ○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 ○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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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법정계획의 성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유사 영

역 간의 연계 가능성 및 중복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정책 대상자와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세부 분야를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계획이 지향하는 정책의 주요 대상(노인, 아동, 장애인 

등)과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기능적 목표(소득보장, 건강관리, 돌봄, 통

합지원 등)를 기준으로 계획을 복지정책, 보건정책, 기타 사회서비스 분

야로 대분류한 뒤, 각 분야별로 세부 정책군으로 분류하였다.

복지정책 분야는 총 다섯 개의 계획군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복지정책 

전반의 체계를 설정하는 상위계획 성격의 네 가지 법정계획을 종합계획

군으로 구분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지역

사회보장계획,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 해당된다. 다음은 계획의 정책 대

상이 되는 주체의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아동·청소년·청년 정책계획군을 

구분하였다. 아동정책기본계획,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청년정책기본

계획이 포함된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계획, 아이돌봄기본계획, 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 정책 지원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포괄하는 가족지원 정

책계획군을 구성하였다. 노인·장애인 정책계획군은 노인 및 장애인을 대

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 장애인정

책 종합계획,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 포함된다. 취약계층 통합지원 정책계획군은 통합지원 

기본계획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고독사예방 기본계

획,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해당된다. 복지정책 분야의 법정계획은 총 

23개로 확인되었다.

한편, 보건정책 분야는 복지정책 분야와 마찬가지로 상위계획 성격의 

네 개 계획을 보건정책 종합계획군으로 구분하였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제3장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수립 실태 51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종

합계획군에 해당된다. 다음으로는 건강 및 의료관리 계획군으로 4개의 법

정계획인 국민건강관리 기본계획, 모자보건사업 기본계획, 장애인 건강보

건관리 종합계획,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포함하였다. 정신건강

관리에 관한 정책군에는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자살예방 기본계획, 치

매관리 종합계획이 해당된다. 보건정책 분야의 법정계획은 총 11개이다.

한편 기타 사회서비스 분야는 9개의 계획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지역

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정책 추진을 위한 성격을 가진 계획으로서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기

본계획,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이 해당된다. 주거 및 고용분

야의 법정계획도 주거·고용분야 정책계획군이라는 명칭으로 기타 사회서

비스 분야에 포함하였다. 해당 계획군은 전통적인 복지 및 보건 영역을 

넘어서 확장된 사회서비스 영역을 의미하며, 주거 정책 분야 상위계획인 

주거종합계획, 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과 함께 고용 정책 분야의 상위계

획인 고용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필수업무종사자 지원계획,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고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들을 포함하였다. 

<표 3-8> 세부 분야의 구성

복지정책분야 보건정책분야 기타 사회서비스 분야

복지정책분야 종합계획군 보건정책분야 종합계획군 지역단위 정책계획군

주거·고용분야 정책계획군

아동·청소년·청년 정책 계획군 건강 및 의료관리 계획군

가족지원정책계획군 정신건강관리 정책계획군

노인·장애인 정책계획군

취약계층 통합지원 정책계획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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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세부 분야별 사회서비스 법정계획의 구분

가. 복지정책분야 

1) 복지정책분야 종합계획군

우선 복지정책 분야의 상위계획으로 분류되는 종합계획군에는 저출

산·고령사회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사회서비스기본계획을 포함하

였다.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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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하여 수립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도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지역계획이

지만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가진 만큼 내용의 측면에서 종합계획군에 포

함하였다.

이들 계획은 모두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외한 3

개의 상위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된다. 다만 수립 시기가 사회보장기본

계획과 사회서비스기본계획은 일치하지만,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다른 주기에 맞춰져 있다. 심의 및 승인 절차를 살펴보면 저출산·고령사

회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고 대통령이 승인한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

의와 국무회의 절차를 거치지만 국회 보고 절차는 규정되지 않았다. 반면 

사회서비스기본계획은 심의, 보고, 승인 절차나 주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

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사회보장기본계획은 각 법률에서 

상위계획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계획

과의 연계를 명시하고 있다.

시행계획 수립 규정은 계획별로 차이가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

획과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

으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도 매년 시행계

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시행계

획은 수립하지 않으며, 4년 주기의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서비스기본

계획은 중앙 및 지자체 차원의 시행계획 수립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지역계획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주기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

다. 다만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

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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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분야별 법정계획 현황: 복지정책분야 종합계획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지역사회
보장계획*

근거 법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립 주기 5년 5년 5년 4년

최근 

수립연도

(차수)

2021~25(4차) 2024~28(3차) 2024~28(1차) 2022~2025(5차)

심의(승인) 

주체

(심의 및 보고)

-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

- 국무회의 

(승인) 대통령

(심의 및 보고)

- 사회보장

위원회

- 국무회의

-

(심의)

- (시도)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 (시군구)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국회보고 O - -
시군구/시도 

의회 보고

상하위·

연계계획

제4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고려 

하여야 한다

제17조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5조

①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계획

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역계획은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35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계획

수립

주기
연도별 연도별 - 연도별

중앙 ○ ○ -

광역 ○ - - ○

기초 ○ - - ○

지역

계획

수립

주기
- (4년) - 4년

광역 - (○) ○ ○

기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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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청소년·청년 정책계획군

아동·청소년·청년 정책계획군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각 2개 

계획과 청년정책 관련 1개 기본계획으로 구성된다. 아동 대상 법정계획

으로는 아동정책의 종합계획 성격을 지닌 아동정책기본계획과 빈곤아동

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 있다. 이들 계획은 보건복

지부가 담당하며 모두 5년 주기로 수립되지만, 빈곤아동 지원계획은 현

재까지 한 차례도 수립되지 않은 계획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정책계획

에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이 포함된다. 청소년정

책기본계획은 5년 주기이며,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은 3년 주기로 수립되어 

수립주기에 차이가 있다. 최근 수립된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3~’27)과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5~’27)의 종료 시점이 동일하

여 다음 차수에는 양 계획 간 연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

으나 장기적으로는 수립 주기의 일원화와 연계 수립 체계 마련의 필요성

이 요구된다. 청년정책에 관한 청년정책기본계획은 국무조정실이 담당하

며 5년 주기로 수립된다.

아동·청소년·청년 정책계획군의 경우,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제외하

고는 개별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만 국무회의나 국회 보고 절차는 확

인되지 않았다. 또한 상호 연계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연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5개 계획 모두 중앙 단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자치단체 

시행계획 수립 의무도 규정되어 있다. 특히 청소년 관련 계획은 기초자치

단체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 규정도 마련되어 있어 아동 및 청년 대상 계

획과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청년 정책계획군에 속한 계획 

모두 장기적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은 전반적으로 부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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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분야별 법정계획 현황: 아동·청소년·청년 정책 계획군

아동정책
기본계획

빈곤아동의 
복지·교육·

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청년정책
기본계획

근거법률 아동복지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년기본법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수립주기 5년 5년 5년 3년 5년

최근 

수립연도

(차수)

2025~29

(3차)
미수립

2023~27

(7차)

2025~27

(5차)

2021~25

(1차)

심의(승인) 

주체

(심의)

-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심의)

- 아동빈곤

예방위원회

(심의)

- 청소년정책

위원회

-

(심의)

-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국회보고 - - - - ○

상하위·

연계계획
- - - - -

시행

계획

수립

주기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중앙 ○ ○ ○ ○ ○

광역 ○ ○ ○ ○ ○

기초 - - ○ ○ -

지역

계획

수립

주기
- - - - -

광역 - - - - -

기초 - - - - -

3) 가족지원 정책계획군

가족지원 정책계획군에는 교육부 소관의 영유아보육계획, 여성가족부 

소관의 건강가정기본계획, 아이돌봄기본계획, 한부모가족정책기본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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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계획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주기로 수립되

며, 현재 제4차 계획이 실행 중이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 가

족정책 분야의 종합계획 성격을 지니며 5년 주기로 수립된다. 별도의 심

의기구는 없지만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따른다. 아이

돌봄기본계획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되는 계획이지

만,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 계획 

수립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한부모가족정책기본

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은 특정 가족을 대상으로 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유사 성격의 계획으로 볼 수 있다. 두 계획 모두 5년 주기로 수립 

시점을 일치시키도록 설계되었으나 건강가정기본계획과는 수립 시점이 

달라 가족과 관련한 세 개의 계획 간 충분한 연계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된다. 한부모가족정책기본계획은 별도 심의기구가 없으며, 다문화가족정

책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고, 두 계

획 모두 국회 보고 절차를 거친다. 가족지원 정책계획군 중 연계계획을 

명시한 것은 아이돌봄기본계획이 유일하다.

시행계획 수립 측면에서, 영유아보육계획은 별도의 시행계획 수립 규

정은 없지만 5년 주기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 지역계획과 연도별 시

행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장의 임기(4년)보다는 중앙정

부의 정책 변화를 고려한 주기 설정으로, 지자체의 고유한 특성이나 지자

체장의 공약, 자체사업보다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을 반영하려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한편 건강가정기본계획, 한부모가족정책기본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

본계획은 중앙 및 광역 지자체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 규정이 마련되어 있

다. 특히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기초자치단체에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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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분야별 법정계획 현황: 가족지원 정책 계획군

영유아 
보육계획

건강가정
기본계획

아이돌봄
기본계획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근거법률 영유아보육법
건강가정

기본법

아이돌봄

지원법

한부모가족

지원법

다문화가족

지원법

담당 부처 교육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수립주기 5년 5년 5년 5년 5년

최근 

수립연도

(차수)

2023~27

(4차)

2021~25

(4차)

미수립

(건강가정

기본계획 

포함 수립)

2023~27

(1차)

2023~27

(4차)

심의(승인) 

주체

(심의)

- 보육정책     

위원회

(심의)
- 국무회의 

- -

(심의)

- 다문화가족 

정책 

심의위원회

국회보고 - ○ - ○ ○

상하위·

연계계획
- -

제4조2

건강가정기본

계획에 포함 

하여 수립할 

수 있다

- -

시행

계획

수립

주기
- 연도별 - 연도별 연도별

중앙 - ○ - ○ ○

광역 - ○ - ○ ○

기초 - ○ - - -

지역

계획

수립

주기
5년 연도별 - - - -

광역 ○ 시행계획 - - - -

기초 ○ 시행계획 - - - -

4) 노인·장애인 정책계획군

다음은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법정계획을 노인·장애인 정책계

획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노인 분야의 대표적인 법정계획으로는 

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과 노후준비지원기본계획이 있으며, 장애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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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

수단 및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

획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포함된다. 노인·장애인 정책계획군

에 속하는 5개 계획은 모두 5년 주기로 수립된다. 이 중 교통약자 이동편

의 증진계획은 국토교통부 소관이고, 나머지 4개 계획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

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은 별도의 심의기구나 국회 보고 절차가 없으며, 

연계계획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노후준비지원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

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되며, 동일 위원회가 심의하는 저출산·고령사

회기본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별도의 독립 계획으로 수립되고 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국회 보고 절차를 거친다.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해 수립되며, 

동일한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승인 주체, 

국회 보고 절차, 연계계획 관련 규정이 없다.

시행계획을 보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제외한 4개의 계획은 중앙 단

위의 시행계획 수립 규정이 없다. 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차원의 시행계획 수립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수립 주기가 명시

되어 있지 않아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노후준비지원기본계

획은 시행계획이지만 5년을 주기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수립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다만 이는 매년 수립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시행계

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법령상 주기가 불일치 한

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지자체의 시행계획 또는 지역계획 수립 의무

가 없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5년 주기

의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지자체는 이를 기반으로 연차별 시행계획

을 수립한다.



60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관련 법정계획 수립 실태 및 개선방안

<표 3-12> 분야별 법정계획 현황: 노인·장애인 정책 계획군

노인
장기요양 
기본계획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근거법률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노후준비

지원법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수립주기 5년 5년 5년 5년 5년

최근 

수립연도

(차수)

2023~27

(3차)

2021~25

(2차)

2023~27

(6차)

미수립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포함수립)

2023~27

(4차)

심의(승인) 

주체
-

(심의)

-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

(심의)

-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

(심의)

-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 

-

국회보고 - - ○ - -

상하위·

연계계획

- 제5조

저출산고령

사회기본계획,

저출산고령

사회기본계획 

지자체 시행 

계획에 포함 

수립 가능

- 제5조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포함 수립 

가능

-

시행

계획

수립

주기
- 5년 연도별 -

중앙 - - ○ - -

광역 ○ ○ - - -

기초 ○ - - -

지역

계획

수립

주기
- - - - 5년 연도별

광역 - - - -
○
(도)

기초 - - - -
○

(시군)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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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약계층 통합지원 정책계획군

취약계층의 통합지원을 위한 법정계획에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통합지

원기본계획,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포함하였다.

우선 통합지원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되며, 근거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4년 3월 제정)에 따라 2026

년 시행됨에 따라 계획수립을 앞두고 있다. 해당 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보건의료발전계획과의 연

계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 보건의

료발전계획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반면, 통합지원기

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점에서 연계계획 간 

심의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의 연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되며 사회

보장위원회 심의와 국회 보고를 통해 확정된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되며 심의 주체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국회 보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은 3년 주기로 중앙생활보장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다. 이들 계획은 상위개념의 성격을 가진 사회보

장기본계획 또는 사회서비스기본계획과의 연계 규정이 없고, 수립 시점 

또한 이들 계획(2024~2028)과 불일치하여 연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시행계획 규정을 살펴보면, 통합지원기본계획은 중앙 단위 시행계획 

수립 규정은 없으며 앞서 설명한 대로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

하여 장기적 계획 성격을 지닌 타 지역계획과 차이를 보인다. 노숙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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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과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은 중앙 및 광역 

단위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가 있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은 시행계획이나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13> 분야별 법정계획 현황: 취약계층 통합지원 정책계획군

통합지원
기본계획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근거법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립주기 5년 5년 5년 3년

최근 

수립연도

(차수)

미수립(26 예정)
2021~25

(2차)

2023~27

(1차)

2024~26

(3차)

심의(승인) 

주체

(심의)

-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

(심의)

- 사회보장위원회
-

(심의)

- 중앙생활보장

위원회

국회보고 - ○ ○ -

상하위·

연계계획

제5조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보건 

의료발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시행

계획

수립

주기
- 연도별 연도별 -

중앙 - ○ ○ -

광역 - ○ ○ -

기초 - - - -

지역

계획

수립

주기
연도별 - - -

광역 ○ - - -

기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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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건정책분야 

1) 보건정책분야 종합계획군

보건정책분야 종합계획군은 보건정책의 상위계획 성격을 지닌 보건의

료발전계획,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지역보건

법에 근거한 지자체 지역계획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포함하였다. 이들 

계획은 모두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복지부와 질

병관리청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최상위 계

획이지만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수립된 적이 없다. 해당 계획은 보건의

료정책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공보건

의료기본계획은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해 수립할 수 있는 5년 주기의 

계획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은 법률상 5년 단위 계획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0년

을 주기로 수립되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한

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 주기로 수립되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회의 심의와 지역의회 보고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계

획, 지역사회보장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의 연계 수립이 규정되어 

있다.

시행계획 측면에서 보면,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시행계획 수립 규정이 

없고, 지자체가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원칙만 명시되어 있으며, 수

립 주기나 구체적 실행 내용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다. 반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매

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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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자치단체에서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시행계획은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해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두 계획의 수립 주기가 일치하지 않아 실

질적인 연계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4> 분야별 법정계획 현황: 보건정책 종합계획군

보건의료 
발전계획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지역
보건의료계획

근거법률 보건의료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수립주기 5년 5년 5년(10년) 4년

최근 

수립연도

(차수)
미수립

2021~25

(2차)

2021~2030

(5차)

2023~26

(8차)

심의(승인) 

주체

(심의)

-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 국무회의

(심의)

- 공공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 국민건강증진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국회보고 - - - 지역의회 보고

상하위·

연계계획
-

제4조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할 수 있다

시행령 제3조

시도 시행계획은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할 수 있다

-

제7조

사회보장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계획

수립

주기
- 연도별 연도별 -

중앙 - ○ ○ -

광역 - ○ ○ -

기초 - - ○ -

지역

계획

수립

주기
- - - 4년 연도별

광역 ○ - - ○ 시행계획

기초 ○ - - ○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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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 및 의료관리 계획군

건강 및 의료관리 계획군에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국민영양관리기

본계획, 모자보건사업기본계획,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호스피스·

연명의료종합계획이 포함된다.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되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모자보건사업기본계획은 수립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최근 수립 현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심의 또는 승

인 절차에 대한 규정도 없다. 최근 수립을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건강보건

관리종합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되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그 실행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반면, 장애인건강보건

관리종합계획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심의기구가 불일치한다. 장애계에서는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별

도의 독립적 계획 수립 필요성을 주장하며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소현, 2025.06.26.). 호스피스·연명의료종합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

되며,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보고 절차를 거

친다.

시행계획 측면에서는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계획들은 시행계획 수립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은 중

앙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며, 기초

자치단체 시행계획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비록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의 수립 주기가 불일치하지만, ‘연차별 시행계획’과 연계라는 구체적 내

용을 포함함으로써 수립주기상 연계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모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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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사업기본계획은 시행계획 수립 의무는 규정되어 있으나 주기나 구체적 

내용은 미비하며 호스피스·연명의료종합계획은 중앙 단위의 시행계획 수

립만 규정되어 있다.

<표 3-15> 분야별 법정계획 현황: 건강 및 의료관리 계획군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모자보건사업 
기본계획

장애인건강보건
관리종합계획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근거법률
국민영양

관리법
모자보건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립주기 5년 - 5년 5년

최근 

수립연도

(차수)

2022~26

(3차)
미수립

미수립

(국민건강증진종합

계획 포함)

2024~28(2차)

심의(승인) 

주체

(심의)

- 국민건강증진정책 

심의위원회

-

(심의)

- 장애인정책조정

위원회

(심의)

- 국가호스피스

연명의료위원회

국회보고 - - - ○

상하위·

연계계획

시행규칙 제3조

시군구 시행계획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

국민건강증진종합

계획 및 실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시행

계획

수립

주기
연도별 - - 연도별

중앙 ○ ○ - ○

광역 - ○ - -

기초 ○ ○ - -

지역

계획

수립

주기
- - - -

광역 - - - -

기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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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건강관리 정책 계획군

정신건강관리 정책 계획군에는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자살예방기본

계획, 치매관리종합계획이 포함되며, 모두 보건복지부 소관의 5년 주기 

계획이다.

우선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며,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장

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주기(’23~’27)와 일치하지 않아 실제 연계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며,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과의 연계 규정이 없고 

수립 주기도 일치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치매관리종합계획은 국가치매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며,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과 동일한 5년 

주기를 가진다.

시행계획 측면에서 보면,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중앙 단위에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가 5년 주기로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광역지자체 계획에 기반해 기초자치단체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이원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자살예방기본

계획과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중앙 단위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규정을 

두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치

매관리종합계획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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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분야별 법정계획 현황: 정신건강관리 정책 계획군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자살예방 기본계획 치매관리 종합계획

근거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치매관리법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립주기 5년 5년 5년

최근 

수립연도

(차수)

2021~25

(2차)

2023~27

(5차)

2021~25

(4차)

심의(승인) 

주체

(심의)

- 국민건강증진정책 심의 

위원회

(심의)

-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

-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국회보고 - - -

상하위·

연계계획

제7조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은 지역보건의료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시행

계획

수립

주기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중앙 ○ ○ ○

광역 - ○ ○

기초 - - ○

지역

계획

수립

주기
5년 연도별 - -

광역 ○ - - -

기초 - 시행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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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사회서비스 분야

1) 지역단위 정책 계획군

다음은 기타 사회서비스 분야로 지역단위 정책계획군에 해당되는 계획

을 확인하였다. 지역단위 정책계획군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보건과 복지

를 망라하는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이 해당된다. 보건복지부 소관 농어촌

보건복지기본계획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이하 농어업인 삶의질 계획), 농림축

산식품부 소관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포함한다.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과 농어업인 삶의 질 계획은 담당 부처가 다르

고, 법령상 연계계획으로 제시되어있지 않으나 수립 주기가 일치하여 상

호 간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은 법률

상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를 명시하고 있다. 특

별한 점은 이들 두 계획과 계획 수립의 내용뿐 아니라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까지 연계되도록 규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어업인 삶의 질 계획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국회 

보고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한편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은 

2024년 8월 시행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법률에 근

거하여 3년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아직 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은 연도별로 중앙 정

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

어업인 삶의 질 계획은 중앙 단위에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지자

체는 5년 단위로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농촌 경제·사회서비

스 활성화 계획은 중앙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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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단위의 지역계획 수립 규정이 확인된다. 2025년에는 3개 시, 군을 

시범계획 수립 지자체로 선정하여 지역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육소

영, 2025.4.14.) 

<표 3-17> 분야별 법정계획 현황: 지역단위 정책 계획군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근거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수립주기 5년 5년 3년

최근 

수립연도

(차수)

2025~29(5차) 2025~29(5차)
미수립

(시범계획 수립 중)

심의(승인) 

주체
-

(심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

-

국회보고 - ○ -

상하위·

연계계획

제9조

기본계획, 추진계획 및 

실천계획은 지역보건 

의료계획과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내용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계획

수립

주기
연도별 연도별 -

중앙 ○ ○ -

광역 ○ - -

기초 ○ - -

지역

계획

수립

주기
- 5년 3년

광역 - ○ ○

기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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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고용 분야 정책계획군

마지막으로 주거·고용 분야 정책계획군을 살펴보면, 주거분야로는 주

거종합계획과 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이 해당되며, 고용 분야로는 고용정

책 기본계획과 필수업무종사자지원계획,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장

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이 포함하였다. 

우선 주거분야를 먼저 살펴보면, 주거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 소관계획

으로 10년 주기 장기 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수립된 주거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게 수립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주거종합계획은 중앙 차원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

록 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10년을 주기로 지역계획을 수립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10년 주기의 지역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함

께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5년마다 장기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야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주거약자주거지원계획은 수립주기나 승

인주체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주거종합계획에 포함

하여 수립되도록 하고 있다. 광역 단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이 역시 시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고용분야 계획을 살펴보면, 4개의 계획 모두 고용노동부에서 수

립하고 있는 계획이다. 필수업무종사자지원계획을 제외한 3개의 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되며, 고용분야의 최상위계획인 고용정책기본계획과 수

립시점이 일치하여 연계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정책기

본계획의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와 국무회의 보고를 거친다. 필수

업무종사자지원계획을 제외한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과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모두 고용정책심의회의를 거친다는 점에서 

계획 간의 연계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필수업무종사자지원계획은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한편 필수업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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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지원계획과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은 수립에 관한 국회보고절차

가 마련되어 있다.

고용분야 정책계획군 모두 시행계획 수립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으며, 

고용정책기본계획은 광역단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

립주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필수업무종사자지원계획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별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 조례를 바탕

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 3-18> 분야별 법정계획 현황: 주거분야 정책계획군

주거종합계획 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

근거법률 주거기본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담당 부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수립주기 10년 -

최근 
수립연도
(차수)

2023~32

(3차)

미수립

(주거종합계획에 포함 수립)

심의(승인) 
주체

(심의)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국회보고 - -

상하위·
연계계획

제5조

주거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6조

주거지원계획은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도 주거지원계획은 시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계획

수립
주기

연도별 -

중앙 ○ -

광역 - -

기초 - -

지역
계획

수립
주기

10년 연도별 -

광역 ○ 시행계획 ○

기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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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분야별 법정계획 현황: 고용분야 정책계획군

고용정책
기본계획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근거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담당 부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수립주기 5년 - 5년 5년

최근 

수립연도

(차수)

2023~27

(5차)
미수립

2023~27

(4차)

2023~27

(6차)

심의(승인) 

주체

(심의)

- 고용정책심의회의

(보고) 

- 국무회의

(심의)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

-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 고용정책심의회의

국회보고 - ○ ○ -

상하위·

연계계획

제8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용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시행

계획

수립

주기
- - - -

중앙 - - - -

광역 - - - -

기초 - - - -

지역

계획

수립

주기
- - - -

광역 ○ ○ - -

기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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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본 절에서는 사회서비스 분야 43개의 중앙부처 법정계획을 수립 주체, 

수립 주기, 수립 절차와 함께 지자체 측면에서 시행계획 혹은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계획 간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법정계

획이 계획 간의 위계나 정합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개별적으로 수립

되고 있었다. 상하위 계획을 정의하기 어려움에 따라 종합계획의 성격을 

가진 상위계획과 분야별 계획의 특성을 가진 하위계획 간 연계체계가 마

련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43개의 법정계획 중 연계계획이 명

시된 계획은 19개 계획에 불과했다. 또한 연계가 명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호 간 연계가 명시된 법령은 확인되지 않아 수립과정에서 연계계획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연계계획이

더라도 수립시점이 불일치한 경우가 많아 정책효과의 체계적 관리가 어

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미수립 계획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일부 법정계획의 경우, 법령에 따라 계획 수립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제

로는 한차례도 수립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보건의료기

본법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광범위한 연계계획과 연결되어 있는 보

건의료분야 최상위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기본계획

이 수립되지 않아 관련 영역의 계획연계체계가 사실상 공백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역시 한 차례도 수립되지 않은 계획이다. 

셋째, 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 심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통합적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기구가 부재한 계획도 다수 발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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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계획별로 별도의 심의기구가 마련됨에 따라 협력적 절차에 기반

한 계획 수립 및 실효성 있는 계획 운영,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넷째, 사회서비스 분야의 법정계획의 경우 지자체에 시행계획이나 지

역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비율이 높았다. 중앙단위 법정계획의 경우 전체 

639개의 계획 중 지자체 계획수립 규정이 있는 계획은 222개로 전체의 

34.7%를 차지했으나(이광희, 박준, 2022), 사회서비스 영역 법정계획은 

43개의 계획 중 34개(79.1%)가 지자체 계획 수립 규정이 있음에 따라 전

체 법정계획 평균의 2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서비

스 분야가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지역 

단위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짐작해 볼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개의 지자체 계획 중 20개의 계획은 중앙부처 

법정계획의 시행계획 형태로 수립됨에 따라 실제로 지자체에서 주체적으

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으로서의 기능이 어려운 한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중앙부처 법정계획을 검토한 결과, 영역별 계획수립의 불

균형과 통합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대상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아동·

청소년·청년정책 계획군, 가족정책계획군의 경우 중앙부처의 법정계획과 

지자체에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의 수가 많은 반면 상대적으로 노인·

장애인 정책 계획군에 해당되는 법정계획은 규모도 적으며, 장애인 관련 

계획은 지역단위의 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

한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계획군의 경우 앞서 언급한 빈곤아동

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아동정책기본계획과의 통

합을 비롯하여 유사 영역 계획에 대한 통합과 연계 등을 고려하여 중복 

수립을 방지한 통합적 운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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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법정계획 수립 구조에 대한 인식

1. 전문가 인터뷰 개요

법정계획 수립 구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정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한 연구자 및 중앙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다양한 법정계획의 수립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선정하였으며, 사전에 인터뷰 목적과 질문항목을 전달한 후 참

여 의사를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9명의 전문가가 인터뷰에 참여하였으

며, 이 중 6명은 연구책임자와의 1:1 대면 인터뷰, 3명은 비대면(온라인)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 3-20> 법정계획 수립 구조 인식에 관한 전문가 인터뷰 개요

인터뷰 일정 참석자 유형 주요 참여 계획

(1차) 2025.9.18.(목)  9:00 (대면)
국책연구기관 

연구자

노후준비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아동정책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농어촌 삶의질 기본계획

자살예방기본계획, 정신건강복지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노숙인정책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아동정책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조례기반 청소년 및 

가족 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조례기반 외로움 계획

(2차) 2025.9.19.(금)  9:00 (대면) 대학교수

(3차) 2025.9.22.(월) 10:30 (대면)
국책연구기관 

연구자

(4차) 2025.9.24.(수)  9:00 (대면)
국책연구기관 

연구자

(5차) 2025.9.25.(목) 11:00 (대면)
국책연구기관 

연구자

(6차) 2025.10.2.(목) 10:00 (대면)
국책연구기관 

연구자

(7차) 2025.10.2.(목) 14:00 (비대면) 
前중앙부처 

담당자

(8차) 2025.10.10.(금) 10:00(비대면)
시도연구기관

연구자

(9차) 2025.10.15.(수) 10:00(비대면)
시도연구기관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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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는 사전 질문지를 중심으로 약 1시간 내외로 진행되었으며, 총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Ⅰ. 유관 분야 계획 간의 체계와 위계, Ⅱ. 

지자체 계획의 자치권한, Ⅲ. 중앙부처 법정계획에 연계한 지자체 시행계

획(지역계획) 수립의 필요성, Ⅳ. 법정계획 수립 구조 개선방안 등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개별 계획 수립 경험을 토대로 법정계획 운영 전반에 

대한 인식을 청취하였다. 

<표 3-21> 전문가 인터뷰 질문 항목

구분 세부항목

Ⅰ. 유관 분야 계획 간의 
체계와 위계

- 계획 수립 과정에서 유관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 수행 여부

- 유관 계획 간 체계성, 중복 혹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의견

Ⅱ. 지자체 계획의 
자치권한

-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 계획에 대한 고려(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진 구성이나 지자체 참여 간담회 운영 등의 

절차)

- 법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가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하

거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의 필요성과 그 이유

Ⅲ. 중앙부처 법정계획에 
연계한 지자체 
시행계획(지역계획) 
수립의 필요성

- 지자체가 실행계획(지역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의 필요성

- 유관 분야 지자체 계획에 포함되거나 대체 수립되는 방식에 

관한 의견

Ⅳ. 법정계획 수립 구조 
개선방안

- 현재 지자체가 다수의 시행계획(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평가

- 지자체 계획 수립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

해서 필요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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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쟁점별 의견

가. 유관 분야 계획 간의 체계와 위계

1) 계획수립을 위한 유관 분야 계획은 내용 검토 수준

계획 수립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유관 분야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이나 노숙인 등 특정 

정책 대상을 중심으로 한 세부 계획에서는 유관 분야 계획을 비교적 충실

히 검토하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검토가 주로 기존 계획서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인 연계 효과나 검토의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아동의 경우 생애주기별로 그래프를 그려서 관련 계획들을 검토해서 비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했다.(2차 인터뷰)

우선은 중앙 단위에서는 기본 계획이나 종합계획 수립할 때 다른 계획들이 있는 것들

을 우선은 살펴보고 비슷한 것들은 협업한다.(3차 인터뷰)

노숙인 쪽이든 종합 계획을 대상별로 세우는 거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도 찾아보게 되

고 아동도 찾아보게 되고. 실사가 아니라 서면으로 보다 보니 잘 되지 않는다. 장단점이 

있을 거고 또 애로점이 있을 텐데 그 애로점을 파악하기는 어렵다(6차 인터뷰)

2) 유관계획 간 체계성은 낮은 수준, 중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국가 법정계획 간의 체계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법률 제정 단계에서 계획의 목

적과 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개별 법률에 기본계획 수립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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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포함되면서 법정계획의 수가 과도하게 늘어나고 계획 간 위

계가 불명확해졌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비체계적 구조는 지자체에도 동

일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역시 확인되었다. 또한 각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상위 조정기구나 협의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체계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

며, 계획 수립 주기의 불일치는 체계적 계획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법률상 연계계획이 형식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현실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유관 분

야의 연계계획이 다수 존재하더라도 각 계획의 고유한 기능과 정책적 역

할이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독립성을 확보한 계획 체계 유지의 필요성

도 함께 제기하였다. 

제정법이 너무 많다. 제정법은 실태조사, 중앙계획, 지방계획, 중앙위원회, 지방위원

회를 공통적인 기본 구조로 갖고 있다. 제정법을 통합하거나 제정법 제정 시 조사, 계획, 

위원회 통제가 필요하다. 만들어진 조사, 계획, 위원회는 사후에 통제방안을 설치해야 

한다.(7차 인터뷰)

이게 또 상위법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제일 문제다. 공무원들은 법에 없으면 안 하

기 때문에 특별법 같은 것들을 만들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될 것 같다. 어느 법에서 이런 

위계라든지 중복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들이 각자의 법

률에 있으니 통합하는 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다. 계획 간 시점이 맞지 않으며 특히 5년 

주기의 계획 중 중간에 정권이 바뀌는 경우가 많으므로 10년 이상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중간에 수정계획 형태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3차 인터뷰) 

현재 노후준비기본계획의 경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으나 

계획의 대상자가 노인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1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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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본 계획이나 종합 계획은 그 위계 없이 다 펼쳐져 있는 느낌이다. 사회보장 기

본 계획 사회서비스 계획 돌봄 계획 개별 분야별 계획 그 다음에 종합 계획 기본 계획 이 

위계를 만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중앙이 이미 그렇게 별도로 계획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역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지역은 또 별도로 만든다. 이

왕이면 중앙에서 먼저 좀 정리를 해 줘야지 지역이 혼선을 겪지 않고 일관된 기준 하에서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9차 인터뷰)

아동에 관한 계획 중 교육부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있지만 교육부는 교육적 관점으로 

수립하고 복지는 복지적 관점에 따라 수립하여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목표가 다른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기존 계획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

다.(2차 인터뷰)

나. 지자체 계획의 자치권한

1)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 반영을 위한 비공식 통로는 존재

대다수 전문가들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

한 공식적 제도나 절차가 부재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계획 수립 연구

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자체적으로 비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

하여 지자체의 의견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 

담당자를 연구진에 포함하거나, 회의체, 간담회 등에 참여시키는 방식이 

주로 활용되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지자체 공무원의 순환보직 제도로 인해 계획 업

무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아 실질적인 의견 제시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

하였다. 이에 따라 계획 수립 단계보다는 평가나 이행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자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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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 계획이 지자체에서는 작동이 안 되니까 왜 작동이 안 되는 건지 작동이 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건지 이 고민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을 만났다. 중앙 계획 수립 시에 

센터 담당자들을 연구진으로 섭외했다.(4차 인터뷰)

실적 자료를 내기 전에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면 회의를 통해 작성 유의사항을 안내한

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자료만 받아서 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 내 연구자들과의 협업이 필요하다.(6차 인터뷰)

2) 공식적 의견 수렴을 통한 지자체 자치권 확보는 필요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공식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체로 공감하였다. 현재 대부분

의 계획이 중앙부처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어 지자체의 정책적 자율성과 

책임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 전문가들은 중앙부처 계획수립 시 반드시 지자체의 의견이 반

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중앙부처에서 수립된 계획의 실행기관

은 지자체이며, 재정분담도 요구하는 경우가 잦음에도 불구하고 하향식 

계획수립 구조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중앙정부의 일방적 계획

수립 및 하달 방식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요인으로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수립, 혹은 지자체 계획을 총괄한 계획수립의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심의기구에 지자체 대표를 포함하거나, 공청회·설

명회·공문 등 공적 의견수렴절차를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참여

를 공식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공식적 

의견수렴 체계의 도입은 단순히 형식적 참여를 넘어 계획의 실효성과 지

역 수용성을 높이는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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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원회에 지자체 대표가 참여한다면 좋을 것 같다. 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된 

서비스나 소득 보장 사업들은 다 지자체 매칭 사업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체는 나

름대로 의견을 줘야 되는 것이 맞으나 현재는 못 주고 있다.(3차 인터뷰)

계획을 수립한 다음 지역을 내리면 거기에는 국비가 다 100% 사업이 아니다. 대부

분 지방비가 20%나 많으면 50%까지 부담되는 사업이 많은데 그걸 협의 없이 중앙에 

계획을 수립해 놓고 지역에 내리다보니까 지역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구상한 사업이고 

지역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중앙이 구상한 사업에 지역 부담이 20% 50% 

되니 황당하다. 그래서 사회보장 계획을 만들거나 중요 중앙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는 지자체 재정 여건이라든지 상황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본

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도 마찬가지로 중앙에 있는 위원들만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지자체 또 참여를 해야 되고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사회보장위원

회 실무협의회를 둬서 시도 국장들이 참여해야 하는 실무 협의회를 두어 보조금을 협의

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9차 인터뷰)

다. 중앙부처 법정계획에 연계한 지자체 시행계획(지역계획) 수립의 

필요성

1) 중앙부처 법정계획에 따른 지자체 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상이한 인식

중앙부처 법정계획에 따른 지자체 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

문가들 간 견해 차이가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자체 시행계획을 지

자체 자치권 발현의 수단이라기보다 중앙부처 정책의 지역 이행을 담보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노숙인 복지, 정신건강 증진 

등 지자체의 자발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에서는 중앙 차원의 모

니터링이 부재할 경우 지역 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점

에서 지자체 시행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반면 한편에서는 중앙계획의 실행계획으로서 지자체가 별도의 법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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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수립하는 것은 행정적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

다. 이들은 지자체가 조례나 자체 계획을 통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국고보조사업과 같이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도 굳이 법정계

획의 형태로 관리할 필요는 없으며, 이미 다양한 대책과 지침이 존재한다

는 점에서 법정계획의 추가 수립이 오히려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고 강조하였다.

중앙단위의 정책을 지방정부의 정책으로 이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어느 정

도 규모가 있고 세력화되어 있는 아동, 노인, 장애인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줘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노숙인과 같은 계획은 중앙에서 내려보내야 한다.(2차 인터뷰)

포괄범위가 넓거나 중장기적 비전이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의 경우에는 지역에서 자

율성을 가지고 수립할 수 있으나, 세분화된 정책을 확산하고 모니터링하는 차원의 계획

들은 지자체의 시행계획 체계를 유지해야 일단은 정착할 수 있다.(4차 인터뷰) 

중앙 계획이니까 중앙의 의지를 지방에 전파를 하면 되는 것이다. 굳이 지방이 중앙

계획에 대한 실행 계획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역 계획은 지역이 알아서 중앙

의 장기 비전부터 국정과제, 주요 핵심적인 법정계획 등을 유념해 가면서 지역에서 필요

한 계획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특히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공약과 이를 구체화한 시

도, 시군구 계획이 상당수 복지계획이며, 이를 견제하는 의회가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

로 지자체 자율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차 인터뷰)

중앙이 계획을 세우면 그것을 따라서 지자체가 뭔가 세우라는 것은 예전에 지방자치

가 시작되기 전의 관성으로. 세부 계획들은 지자체에서 세우라는 의미인 것 같다. 시행 

계획까지 하기가 어려우니 지자체가 그냥 넘기는 것일 수도 있다.(5차 인터뷰)

지자체가 노숙인 종합계획을 세워서 좋은 것 하나는 지자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OO구에 처음에는 노숙인이 없다고 보고했다가 노숙인계획

을 수립하면서 예산도 조금 확보되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이 계획이라는 것이 결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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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윈윈(win-win)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6차 인터뷰)

법정계획 중에서 우리가 꼭 국가 중장기 계획으로 관리를 꼭 해야 되는 계획을 좀 뽑

아서 그거 정도는 의미 있게 관리를 하고  나머지 계획들은 그냥 비법정 대책으로 발표해

서 효과를 검증해 보고 안 되면 또 추가대책을 발표하고 이렇게 생명력 있게 나가야 한

다. 작은 사업단위의 계획을 5년주기로 수립하면 발표할 때만 관심을 갖지 나중에는 관

리가 되지 않는다.(7차 인터뷰)

2) 지자체 계획의 유관 계획 포함·대체 수립 방식의 필요성은 공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일부 지자체 계획의 경우 유관 계획에 포함하거

나 대체·갈음하여 수립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지자체의 행정 부

담이 과중하다는 점에서 지자체 계획은 가급적 간소화하고 통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주요 지역계

획인 지역사회보장계획이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방

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포함·대체 수립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지자

체별 정책 성과를 중앙부처에서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 마

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는 개별 

계획 수립의 의미와 필요성이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사회보

장계획 등 기존 지역계획으로 대체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

도 제시되었다.

지자체 전문가들 역시 중앙부처의 법정계획의 지역계획뿐 아니라 조례

에 기반한 각종 계획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 내에서 수립해야 하는 계획의 

종류과 규모가 너무 많음에 따라 일정 부분 지자체 법정계획에 대한 정리

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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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시 계획수립 조항이 있는 경우 기존의 조례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방식

으로 사전 조율하고 있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현재 지자체 시행계획을 유관 계획에 포함 수립하도록 제안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계획이 잘 포함 수립될 수 있을지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다.(1차 인터뷰)

유사 계획들은 조례라든지 다른 기본 계획에서 수립되고 있으면 갈음하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3차 인터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했으면 좋겠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대상별 계획을 포괄했

으면 좋겠다.(6차 인터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같은 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 더 세밀한 계획들은 

지자체에서 필요하면 알아서 계획을 만들면 된다. (7차 인터뷰)

중앙부처에서 모니터링이 다 되어야 하는 구조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자체에서 

적절하게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고유목적의 사업이 있으나 지자체의 

상황과 편의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여 실적만 높이는 경우가 있다.(4차 인터뷰)

광역까지는 계획수립의 의미가 있지만 기초단위는 의미가 없다. 기초는 지역사회보

장계획으로 갈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차 인터뷰)

기능별 계획은 시도 단위로 한정한다. 규모가 상당히 큰 일부 기초지자체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도 있다.(7차 인터뷰)

지역이 하는 사업이 많지 않고 지역 자체 조례에 기반해서 하고 있는 계획들도 사업

의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중앙 사업이다. 지역 사업은 거의 없다. 한 60개 사업들

을 구상했다고 한다면 한 5개, 6개 정도만 지역 사업이다. 그 정도라면 굳이 계획을 수립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그냥 취합한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치단체 조례에 

기반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업의 내용상 보더라도 중

앙 계획과 연동해서 가는 게 좋겠다.(9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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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대부분 다 지방의회의 의원 실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해야 한다.

조례를 만들면 신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 들어가고 있고 계획은 반드시 들어간

다. 발의한 의원님들도 조례를 제정하는 게 목적이지 내용상에 큰 관심은 없다. 조례 발

의할 때 이제 사전 심의를 같이 하는데, 의원님들도 되도록이면 자체 계획이 되게 좋겠

지만 계획의 실효성과 담보성을 위해서는 법정계획에 포함되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 주무 부서에서 조례에 의한 계획인데 법정 계획에 담아주길 바라기도 한

다.(8차 인터뷰)

라. 법정계획 수립 구조 개선 과제

1) 법 개정을 통한 법정계획 수립 구조의 근본적 개편

전문가들은 현행 법체계 내에서 법정계획의 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

기는 어렵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각 법정계획이 개별 법률에 근거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 조항을 수정하지 않는 한 계획 간 위상 조

정이나 체계 정비가 불가능하다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에 따라 전문가들은 특별법 제정이나 관련 법률의 일괄 정비를 통한 체계

적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법적 기반의 재설계가 이루

어져야만 현재와 같은 계획의 중복·파편화를 해소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계획 수립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수많은 계획들 간의 난립된 상황들 밑에서. 이 난장을 만들어 놓은 것은 궁극적으로 

가면 법이다.(5차 인터뷰)

어떤 사안이 터지면 법안 일제 정비가 가능하므로 일제 정비 방식으로 법령 정비가 

가능하다. 지역사회보장(특별)법 제정으로 규제할 수도 있다.(7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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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방식의 전면적 개선과 성과지표 중심 관리체계의 구축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지침이나 매뉴얼은 최소한의 공통 기

준만을 제시하는 간소한 형태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과도하게 

세부적인 지침은 지자체의 자율적 계획 수립을 제약할 우려가 있기 때문

이다. 

한편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였다. 현재 지자체가 작성한 계획 문서를 중심으로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병행하는 현행 방식은 형식적 평가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반

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평가를 지자체 자

율에 맡기되 중앙정부는 핵심 성과지표 중심의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가 활용 가능한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

으로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거나,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병행할 수 있는 균형적 방향으로 인

식되고 있었다. 

현재의 정성평가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정량적인 성과지표 중심으로 몇 개만 관리

하는 것이 좋다. 중앙단위에서 모든 지자체가 활용 가능한 성과지표를 주고, 지방이양사

업에 대한 평가가 아닌, 지자체 공공 조직을 활용해서 달성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선정

하여 그것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2차 인터뷰)

지자체가 하는 자체사업에 대한 실적을 중앙에서 평가할 필요가 없고 지자체가 자체 

평가를 하고, 중앙은 공통의 수치들, 중앙에서는 큰 성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4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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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를 통한 관리로 바뀌어야 한다. 다만 목표가 도전적이고 실행한 곳에 대해서

는 인센티브(행안부 등)를 줄 수 있다.(7차 인터뷰)

정부 합동 평가 지표에 주요 계획의 대표적인 성과지표를 약 2개씩 선정하여 다뤄주

면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6차 인터뷰) 

3. 소결

전문가들의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앙부처 법정계획의 체계 및 

위계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법정계획의 체계성이 낮으며 중복 

수립되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었다. 실제로 중앙부처 법정계획 수립 과정

에서의 연계는 기존의 계획을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계획 수립 과

정에서 연계 계획 주체와의 실질적 협력에 의한 연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지자체 계획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법정계획 수

립 과정에서 일부 비공식 통로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확인

되었으나,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참여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의 대표성

이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구조는 아니었다. 다만 중앙부처 법정

계획수립을 경험한 전문가들 모두 현행과 같은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 참여에 기반한 상향식 계획 수립 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

조하고 있었다. 특히 지자체 전문가들은 중앙집권적인 법정계획 수립 구

조가 실제 지자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반드시 자치권

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중앙부처 법정계획에 기반한 지자체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일부 계획, 

혹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의견이 있었다. 특정 

사업의 지자체 확산, 지자체의 관심과 사업 모니터링 등을 위해서는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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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한편에서는 지자체가 자율적 계획수

립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체계가 운영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실행력

이 확보된 지역계획만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

관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가들이 긍정적

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법정계획의 비체계적이고 중앙집중적인 수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

련 법 개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에 따라 계획의 연계, 수립 주기 등에 

관한 일괄 개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확인되었다. 또한 중앙집

중적인 과도한 평가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계획수립 부담을 줄이면서 성과

를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표 3-22> 전문가 인터뷰 결과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Ⅰ. 유관 분야 계획 간의 
체계와 위계

1) 계획수립을 위한 유관 분야 계획은 내용을 검토하는 수준

2) 유관계획 간 체계성은 낮은 수준, 중복을 줄이기 위한 노력

이 필요

Ⅱ. 지자체 계획의 
자치권한

1)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 반영을 위한 비공식 통로는 

존재

2) 공식적 의견 수렴을 통한 지자체 자치권 확보는 필요

Ⅲ. 중앙부처 법정계획에 
연계한 지자체 
시행계획(지역계획) 
수립의 필요성

1) 중앙부처 법정계획에 따른 지자체 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

한 상이한 인식

2) 지자체 계획의 유관 계획 포함·대체 수립 방식의 필요성은 

공감

Ⅳ. 법정계획 수립 구조 
개선방안

1) 법 개정을 통한 법정계획 수립 구조의 근본적 개편

2) 평가방식의 전면적 개선과 성과지표 중심 관리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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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구조적 진단을 위한 분석 틀

  1. 분석 틀의 선정

이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분야 지자체 법정계획의 구조와 운영 실태

를 다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석 틀을 설계하였다. 분석 틀의 선정은 

김보미(2017), 김성배(2021), 김현희 외(2023) 연구 등을 참고하여 계획

체계 분석, 자치권한 분석, 실행기반 분석의 세 가지 축으로 선정하였으

며, 각 축의 구성과 세부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계획체계를 분석하였다. 계획체계 분석에서는 지자체 법정계획이 

전체 사회서비스 계획 체계 속에서 어떻게 위치하며, 연계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계획체계 분석은 연계체계, 계획수립 주기 

분석으로 구분하였다. 연계체계 분석에는 수직적 체계와 수평적 체계를 

함께 검토하였는데, 수직적 체계로는 중앙정부의 상위계획과의 연계 여

부와 방식을, 수평적 체계로는 지자체 유관 분야의 타 계획과의 연계 여부, 

구조, 방식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는 계획 수립 주기의 체계성을 확인하

였는데, 연계되는 계획 간 수립 주기의 일관성 및 정합성을 검토하였으며 

더불어 지자체 선거를 고려한 주기 설정의 적절성도 함께 확인하였다. 

다음은 자치권한의 측면이다. 계획의 수립부터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

에서 중앙정부의 관여가 법률상 어느 수준으로 규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다. 관여는 중앙정부의 관여 정도에 따라 승인-합의-협의-보고 등

제4장
지자체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의 구조적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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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권오성 외, 2024).7)

이러한 중앙정부의 관여의 차원에 따라 지자체의 자치권 수준은 네 가

지 권한 요소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참여권이다. 참여권은 중앙

정부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가 참여하는 방식과 수준을 검토

하였다. 두 번째는 수립 및 결정권이다. 지자체 계획의 수립권자와 승인

권자의 구조 및 권한 범위를 확인함으로써 수립과 결정권한이 어디에 있

는지 확인하였다. 세 번째는 협력·조정권이다. 계획 이행 과정에서 중앙–

지자체 간 협력 방식, 계획 변경 또는 상충 시 조정 절차와 권한 구조의 측

면에서 자치권한을 살펴보았다. 네 번째는 평가환류권이다. 평가환류는 

실행기반의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으나, 지자체 법정계획의 대부분의 평

가권한이 중앙정부에 부여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평가가 지자체 계획의 

자치권을 제약하는 구조로 판단하였다. 이에 중앙정부의 평가가 지자체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미치는 영향, 평가 결과의 환류 절차 및 지자체 자

치권에 대한 제약·지원 여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행기반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행기반 분석은 계획이 실

제로 실행될 수 있는 제도적·현실적 기반을 검토하는 목적으로 이행지원

과 지역적합성의 측면에서 확인하였다. 이행지원에서는 계획 수립·시행 

지침, 매뉴얼, 교육, 재정 지원 등을 포함하여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행정

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검토하였다. 지역적합성 차원에서는 지역 실태조

7) 중앙정부의 가장 높은 수준의 관여는 ‘승인’이며 가장 낮은 수준은 ‘보고’로 볼 수 있다. 

‘승인’은 가장 높은 중앙정부의 관여이지만 사회서비스 분야의 지자체 법정계획에서는 확

인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높은 관여의 수준은 ‘협의’로 볼 수 있으나, 협의는 의견의 일치

를 의미하는 ‘합의’로 이해되기도 하며, 특정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적 과정’

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와 같이 대등한 상하관계인 경우 협의는 사

실상 국가의 강제력과 구속력을 지닌 권력적 행위이며, 국가가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치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 한편 ‘보고’가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사무의 절차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을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통보’는 수행결과만을 알린다는 점에서 

‘보고’보다는 낮은 수준의 관여로 구별된다(권오성 외,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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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규정의 존재 및 내용, 지역 현황을 반영하도록 한 법령·지침의 규정, 

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지역 특화 항목 등을 파악하였다. 

〔그림 4-1〕 지자체 법정계획 구조적 진단을 위한 분석 틀

계획

체계

연계체계
수직적 체계성: 중앙부처 상위계획과의 연계

수평적 체계성: 유관분야 지자체 계획과의 연계 구조

계획수립 주기
연계계획과의 수립 주기 일관성

지방선거를 반영한 주기 설정의 적절성

자치

권한

참여권 중앙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의 참여 방식 및 수준

수립-결정권 지자체 계획 수립권자와 승인권자 구조 및 권한 범위

협력-조정권
계획 이행 과정에서 중앙–지자체 간 협력 방식

계획 변경 또는 상충 시 조정 절차와 권한 구조

평가환류권
중앙계획 수립 시 지자체의 참여 

평가 결과의 환류 및 지자체 자치권에 대한 제약·지원

실행

기반

이행지원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체계

지역적합성

지역 실태조사 규정의 존재 여부

지역 현황을 반영하도록 한 법령·지침의 규정

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지역 특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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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자체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수립 현황

분석 틀에 기반한 계획의 구조적 진단에 앞서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

는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의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자체가 수립하는 34개의 법정계획은 기본계획의 

시행계획과 지역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률상 지자체 수립이 명시된 

시행계획은 총 20개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두 수립하는 계획이 

9개, 광역단위에서만 수립하는 계획이 10개, 기초단위에서만 수립하는 

계획이 1개로 확인되었다.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수립

되는 단기 계획으로, 매년 수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지역계획은 보통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지역계획은 대체로 광역과 기초

단위 모두에서 수립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사회서비스 분야 14개 지

역계획 중 11개가 광역 및 기초단위에서 모두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명칭은 다양한데, 연계되는 기본계획

을 함께 표현하는 ‘○○기본계획 ○○년도 시행계획’ 혹은 기본계획 명칭 

대신 시행계획을 직접 사용하여 ‘○○시행계획’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다

수를 차지한다. 한편 별도의 명칭을 부여한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지자체 시행계획은 ‘주요 시책의 실행계획’으

로, 농어촌 보건복지기본계획의 광역단위 시행계획은 ‘추진계획’으로, 기

초단위 시행계획은 ‘실천계획’으로 명시되어 있다.

반면 지역계획은 기본계획 대신 ‘지역’이라는 명칭을 포함하고 있는 경

우가 다수로 확인된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사회서비

스 지역계획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지역계획의 경우 법률명을 그대로 적

용하거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 농

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 기본계획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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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명을 다소 변형(‘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의 지역계획은 ‘시도 주거지원

계획’)하는 사례 등이 확인되었다. 한편 이때까지 수립한 적이 없는 보건

의료발전계획의 경우 법률상 지역계획의 명칭을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

고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보건의료법에 기반하여 수립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

료발전계획의 지역계획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지역계획’으로 별도 표기

하였다. 

수립 주체별로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는 33개의 법정계획을 수립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21개의 법정계획 수립 의무가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 특성별 지자체 법정계획 현황

구분
수립
주체

계획 명 계획 수

시행
계획

광역·
기초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국민건강증진 주요시책의 실행계획

9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 시행계획 농어촌 보건복지 추진(실천)계획 

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 청소년정책시행계획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광역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10

노숙인 등의 종합계획 시행계획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아동정책 시행계획 자살예방 시행계획 

청년정책 시행계획 한부모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기초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1

지역
계획 

광역·
기초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지역 농어업인 삶의 질 계획 

11

지역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계획 보건의료 발전계획 지역계획

사회서비스 지역계획 지역 영유아 보육계획

지역 정신건강증진 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통합지원 지역계획

지역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광역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 시도 주거지원계획

3
시도 주거종합계획

계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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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수립하도록 명시된 계획을 정책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대적으로 복지정책분야에서 수립하고 있는 시행

계획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아동·청소년·청년 정책 계획군에 

포함된 5개의 법정계획 모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

다. 아동정책 시행계획과 그간 수립한 적이 없는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은 통합 혹은 연계 수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역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과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의 통

합 연계 수립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지원 정

책계획군 역시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하며, 건강가정기본계획시행계획 역시 수립함에 따라 건강가정기본

계획 시행계획으로의 연계, 통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정책분야에서도 시행계획이 적지 않으나 지자체 계획 수립 단계에

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연계, 포함 수립되도록 규정된 계획이 다수 있다

는 점에서 지자체 수립 차원에서 중복계획 수립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

로 볼 수 있다. 

한편 중앙단위 계획은 수립하지만 지자체 단위의 계획수립을 하지 않

는 계획은 대표적으로 장애인 분야 계획이 있다. 노인·장애인 정책계획군

으로 구분하였지만 실제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계획은 

노인과 장애인을 모두 포괄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장애

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이 전부이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지자체 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며 별도 수립이 아닌 국민건강증

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장애인 고유의 정책적 특성을 담

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대표적인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은 지자체 시행계

획 혹은 지역계획 수립 의무가 부여되지 않았다. 이는 유사 대상인 아동, 

청소년, 노인 등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두드러진다. 중앙부처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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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점검하기 위한 장애인 관련 지자체 계획수립의 필

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2> 사회서비스 분야별 지자체 법정계획 수립 현황

분야 군 시행계획 지역계획

복지
정책
분야

복지정책분야 
종합계획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서비스 지역계획

아동·청소년·
청년 정책 

계획군

아동정책 시행계획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

청년정책 시행계획 

가족지원
정책계획군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역 영유아 보육계획

한부모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노인·장애인 
정책계획군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

취약계층 
통합지원 

정책계획군

노숙인 등의 종합계획 시행계획 통합지원 지역계획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보건
정책
분야

보건정책분야 
종합계획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국민건강증진 주요 시책의 실행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건강 및 
의료관리 
계획군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

정신건강관리 
정책 계획군

자살예방 시행계획

지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기타
사회

서비스
분야

지역단위 정책 
계획군

농어촌보건복지와 관련된 

소관 주요시책의 추진(실천)계획

지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지역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주거·고용 
분야 

정책계획군

시도 주거종합계획

시도 주거지원계획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

지역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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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계획체계 분석

1. 연계체계 분석

다음은 계획체계의 측면에서 지자체 계획 간 연계체계를 검토하였다. 

지자체 계획 간 연계체계는 크게 상위계획과의 연계, 기타 지자체 유관 

계획과의 연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가. 상위계획과의 연계체계 

지자체 계획에서 상위계획과의 연계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상위계획과 지자체 계획을 연계하여 수

립하는 방식이며, 두 번째는 광역단위의 지자체 계획은 중앙정부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되 기초자치단체 계획은 광역계획과 연계하는, 간접 연

계방식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 이 경우 계획의 승인이나 결정, 평가

의 권한도 광역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는 상위

계획 없이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수립하도록 명시된 계획이다. 

우선 34개의 지자체 계획 중 32개의 계획은 상위계획과의 연계가 명시

되어 있었다. 다만 이 중 5개 계획은 광역 단위 지자체 계획은 중앙 계획

과 연계 수립하며, 기초자치단체 계획은 광역의 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계획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는 5년 단위의 중기계

획을 수립하며, 매해 수립되는 시행계획의 수립주체는 기초자치단체로서 

‘관할 시도의 지역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단위 정책계획군에 해당되는 세 개의 계획 모두 기초자치단체의 계

획이 광역자치단체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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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자체 영유아 보육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경우 상위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다. 지자체 영유아 보육계획의 경우에는 중앙계획과 지자

체 계획이 동등한 위계 수준에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지역보

건의료계획은 직접적으로 연계된 상위계획이 부재하다. 지역보건법에서

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의 

연계 규정만 있어, 직접적 연계라기보다 사회보장 및 건강증진 분야를 고

려한 지자체의 자체 계획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표 4-3> 지자체 법정계획의 상위계획과의 연계체계

구분 계획명 근거조항

중앙정부 상위계획 
↓ 

광역지자체 계획
↓ 

기초지자체 계획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제7조 

도지사는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해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지원

계획 수립

시장,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관할지역 계

획을 수립

지역 정신건강증진 

계획

제7-8조

시도지사는 국가계획에 따라 시도 지역계획을 수립

시군구청장은 매년 관할 시도의 지역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

농어촌 보건복지 

추진(실천) 계획

제8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

시군구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라 실천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제7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계획을 세우고 시행

시군구청장은 시도 계획에 따라 시군구 계획을 세우고 시행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제6조

시도지사는 활성화계획에 따라 3년마다 시도 활성화계획을 수립

시군구청장은 시도 계획에 따라 시군구 활성화계획을 수립

상위계획 없이 
단독수립

지자체 영유아 

보육계획

제11조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

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

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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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자체 유관계획 간 연계체계

다음은 지자체 유관 계획 간의 연계체계를 확인해보았다. 총 34개의 

지자체 수립 법정계획 중 13개의 계획이 지자체 계획 간 별도의 연계 절

차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연계 유형이 확인되었다. 우선 상당수 계획은 중앙부처에서 수립하는 기

본계획의 연계계획을 지자체 계획에서도 그대로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중앙부처에서 수립하는 노후준비지원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

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시도 노후준비지원시행계

획 역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 지역계획은 중앙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시 모두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단위 정책계획인 농

어촌 보건복지 추진(실천)계획은 시도 추진계획, 시군구 실천계획뿐 아니

라 중앙부처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지역사회보건의료계획, 지역사회

보장계획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주거지원계획 역시 중앙 및 지역 계획 

모두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건강보

건관리종합계획은 법령상 다소 모호한 점이 있지만 국민건강증진종합계

획과 그 실행계획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4-4> 지자체 법정계획의 연계 규정: 중앙 및 지자체 연계계획 일치

계획명 근거조항

시도 
노후준비지원 

시행계획

「노후준비지원법」 제5조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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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자체 단위에서의 계획 간 연계성을 높이고 수립 부담을 완화하

기 위해 지자체 계획 수립 시 별도의 연계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사례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중앙계획인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서는 사회보장

기본계획과의 연계만을 명시하고 있으나 지역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도 연계

계획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시군구 영양관리 시행계획은 지역보

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 지역계획은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 수립하도록 별도 규

정하고 있으며, 매년 수립되는 시군구 정신건강증진 시행계획은 지역보

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시도 공공보

건의료 시행계획은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 수립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계획명 근거조항

시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

「정신건강복지법」 제7조

⑤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어촌
보건복지 

추진(실천)계획

「농어촌복지법」제9조

기본계획, 추진계획 및 실천계획은 농어촌보건복지에 관한 「지역보건

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도 
주거지원계획

주거약자법 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거종합계

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도지사는 주거약자에 대한 시·도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주거

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장애인건강권법」 제6조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종합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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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은 중앙계획의 

경우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의 연계를 명시하고 있으며, 시도 및 시군구 

계획은 연계되어야 하는 계획의 구체적 명칭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계

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 단위에서 수립하는 계획이지만 중앙계획과의 연계를 규정하고 

있는 계획도 확인되었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계획인 지역사회보

장계획 뿐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수립한 사회보장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과의 연계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표 4-5> 지자체 법정계획의 연계 규정: 지자체 별도 연계계획 

계획명 중앙계획 근거조항 지자체 계획 근거조항

사회서비스 
지역계획

「사회서비스원법」 제5조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

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원법」 제5조

지역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9

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

역계획(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

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통합지원
지역계획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

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

하여야 한다.

시군구 
영양관리 
시행계획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2

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

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

「정신건강복지법」 제7-8조

지역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

록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의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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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자체 법정계획 수립 시 유관 분야의 별도 계획이 있거나 소관 

공공단체가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계획을 지자체 계획으로 갈

음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 계획수립 부담을 경감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은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

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교통약자 이동편

의 증진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 

계획명 중앙계획 근거조항 지자체 계획 근거조항

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지

역보건의료계획) 및 제8조(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에 따

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

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

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공공보건의료법」 제4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본

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과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제3조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

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
보건의료계획

「지역보건의료법」제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기본

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

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국민건강증진

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

·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5조

활성화 계획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

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령」 제4조

시·도지사가 시·도 계획을 수립하

거나 시장·군수가 시·군 계획을 수

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농촌 경

제·사회 서비스 제공 계획을 고려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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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시행계획은 ‘공공단체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

립하고 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

공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받

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확인되었다. 

<표 4-6> 지자체 법정계획의 연계 규정: 지자체 계획 수립 예외 규정

계획명 근거조항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7조

다만,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제5조

제3조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 중 소관 공공단체와 미리 협의한 후 그 공공단체

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계획을 수립하

고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2. 수립 주기의 체계성

다음은 지자체 사회보장 법정계획의 수립 주기를 살펴보았다(<표 4-7> 

참고). 시행계획의 경우 중앙부처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에 맞춰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기본계획 주기를 고려하여 1년차 

시행계획, 2년차 시행계획을 숫자로 표기하였다.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경우 시행계획이지만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에 따라 별도로 표시하였다.

지역계획의 경우 계획별 수립주기를 노란색으로 표시하였으며, 지역계

획 중 지역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의 경우에는 괄호 안

에 차수를 표기하였다. 지역계획이지만 매년 수립하는 통합지원 지역계



제4장 지자체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의 구조적 진단 107

획, 지역계획이지만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규정이 없는 지역단위 정책계

획군과 주거·고용 분야 정책 계획군 소관 계획들은 차수를 표기하지 않았

다.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의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하도록 되어 있을 뿐 수립주기나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세부 내용은 규

정하고 있지 않아 차수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다.

한편 근거법상 수립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실제로 수립되고 있지 

않은 계획은 진하게 표시하였다. 우선 한 번도 수립된 경험이 없는 계획 

중 보건의료발전계획과 모자보건사업계획의 지자체 계획인 보건의료발

전계획 지역계획과 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은 법률에서도 지자체 계획의 

수립주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지역계획은 ‘지자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수립’하도록 규정되었을 뿐(보건

의료기본법 제17조) 수립주기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모자보건사

업 세부계획 역시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모자보건법 제5조)’고 명시되었을 뿐이다. 한편 빈곤아동의 지원

에 관한 시행계획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규정이 있으나, 실제 빈곤아동

의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의 경험이 없어 주기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전반적으로 계획군별 계획 수립 주기의 정합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는 중앙부처의 기본계획 단위에서 발생하는 비정합성의 문

제가 지자체 계획에서도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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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수립 시기별 지자체 법정계획 현황

대선

/지선
대선 지선

분야 군 계획명 21 22 23 24 25 26 27 28 29

복지
정책
분야

복지
정책분야 

종합
계획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1 2 3 4 5 1 2 3 4

지역사회보장계획 (1) (2) (3) (4)

사회서비스 지역계획

아동
·청소년
·청년 
정책 

계획군

아동정책 시행계획 2 3 4 5 1 2 3 4 5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1 2 3 4 5 1 2 3 4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

3 1 2 3 1 2 3 1 2

청년정책 시행계획 1 2 3 4 5 1 2 3 4

가족지원
정책계
획군

지자체 영유아 보육계획 (1) (2) (3) (4) (5)

한부모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4 5 1 2 3 4 5 1 2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4 5 1 2 3 4 5 1 2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1 2 3 4 5 1 2 3 4

노인·
장애인 
정책

계획군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 
시행계획

4 5 1 2 3 4 5 1 2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1) (2) (3) (4) (5)

취약계층 
통합지원 

정책
계획군

노숙인 등의 종합계획 
시행계획

1 2 3 4 5 1 2 3 4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4 5 1 2 3 4 5 1 2

통합지원 지역계획(매년)

보건
정책
분야

보건정책
분야 
종합

계획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1 2 3 4 5 1 2 3 4

보건의료발전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국민건강증진 주요 시책의 
실행계획

1 2 3 4 5 6 7 8 9

지역보건의료계획 (1) (2) (3) (4)

건강 및 
의료관리 
계획군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5 1 2 3 4 5 1 2 3

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

정신건강
관리 
정책 

계획군

시도 정신건강증진 계획 (1) (2) (3) (4) (5)

자살예방 시행계획 4 5 1 2 3 4 5 1 2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1 2 3 4 5 1 2 3 4



제4장 지자체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의 구조적 진단 109

주: 별표는 5년마다 계획추진실적 평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앞서 살펴본 지자체 계획 중 연계계획

이 가장 많은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계획 간의 수립주기를 검토한 결

과를 <표 4-8>에 제시하였다.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 수립되는 지자체 

계획은 총 4개이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안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는 규

정이 있는 계획으로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과 정신건강증진 계획이 있으

며, 연계 수립하도록 규정한 계획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과 농어촌보

건복지 추진(실천) 계획이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 단위의 중장기 지역계획으로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중장기 계획에 맞추어 매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4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 연계 계획들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점검,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표 4-8>을 살펴보면, 4년 단위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2022년에 수립을 준비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시기는 포

함 수립 규정이 있는 국민영양관리계획의 1년차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시

점이며, 2021년에 5년 주기로 수립된 정신건강증진 계획의 2년차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실제로 연계하는 것은 용

이하지 않아 보인다. 또한 연계 수립 계획인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농어

대선

/지선
대선 지선

분야 군 계획명 21 22 23 24 25 26 27 28 29

기타
사회
서비
스

분야

지역단위 
정책 

계획군

농어촌보건복지 
추진(실천)계획

2 3 4 5 1 2 3 4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주거·고
용 분야 

정책
계획군

시도 주거종합계획(10년) ★

시도 주거지원계획(10년) ★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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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보건복지 추진(실천)계획 역시 2022년에는 2년차, 3년차 시행계획 수

립 시점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다음으로 연계계획이 많은 지역사회보장계획도 살펴보면, 중앙단

위 연계계획인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수립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사회보장

계획이 재수립될 때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지자체 차원의 연계 계획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의 경우 수립주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 수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상위계획인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주기가 

일치함에 따라 지자체 계획 간 연계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계수립 

계획인 통합지원 지역계획은 매년 수립되는 계획으로 연계의 방식에 대

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농어촌 보건복지추진계획과는 수립 

주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포함 수립되도록 규정된 노후준

비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도 유사하다.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

은 시행계획 수립 주기가 5년으로 포함 수립되도록 규정한 저출산 고령사

회 기본계획 시행계획과 주기상으로 불일치한다. 따라서 실제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노후준비 계획이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지 확인

하기 어려우며, 최근 별도의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분야와 보건정책분야의 대표적인 지자체 

종합계획군인 지역사회보장계획(사회서비스지역계획 포함), 지역보건의

료계획의 주기가 일치하여 상호 연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앞서 설명한 유관계획과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주기 조정, 그리고 현재 연계가 규정되지 않은 계획들과의 

수립주기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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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주요 계획과 연계 계획의 수립 주기 검토

계획명 21 22 23 24 25 26 27 28 29

지역보건의료계획 (1) (2) (3) (4)

포함 
수립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5 1 2 3 4 5 1 2 3

정신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계획 (1) (2) (3) (4) (5)

연계 
수립

지역사회보장계획 (1) (2) (3) (4)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1 2 3 4 5 1 2 3 4

농어촌보건복지 추진(실천)계획 2 3 4 5 1 2 3 4 5

사회보장기본계획 (1) (2) (3) (4) (5)

지역사회보장계획 (1) (2) (3) (4)

포함 
수립

사회서비스 지역계획

연계 
수립

지역보건의료계획 (1) (2) (3) (4)

통합지원 지역계획(매년)

농어촌보건복지 추진(실천)계획 2 3 4 5 1 2 3 4 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1 2 3 4 5 1 2 3 4

포함 
수립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

3. 소결

계획체계에 대한 분석 결과 지자체 계획체계 역시 재정비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앙 단위 법정계획의 난립·중복과 비체계성이 지자체 

계획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주요 결과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계획과의 연계를 검토한 결과 상위계획 없이 지자체가 독립

적으로 수립하도록 명시된 일부 계획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계획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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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수립한 상위계획과 지자체 계획을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는 규

정이 마련되어 있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계획은 광역지자체 계획과 연

계하는, 간접 연계방식으로 수립되는 계획도 확인되었다. 

둘째, 지자체 유관 계획간의 연계체계를 확인한 결과, 총 34개의 지자

체 수립 법정계획 중 13개의 계획이 지자체 계획 간 별도의 연계 절차나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일부 지자체 계획의 경우, 중앙부처 법정계획과는 

달리 지자체 계획에 한정하여 유관 계획과의 연계 및 포함수립 규정을 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계획의 체계성은 유지하되 지자체 수립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셋째, 계획 간 연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실제 연계가 어려

운 구조적 한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법률이 제정될 당시 연계 대상 계획 

간의 주기적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중

앙부처의 사회보장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 주기

로 수립되고 있어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 중간에 상위계획이 새로 수립

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그 결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기

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는 장기

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력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역시 유사한 한계를 지닌다. 법률상 정신건강증

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과 

연계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수립시기가 상이하여 체계적 연

계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계획 간 주기 불일치는 지자체 계

획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따

라 수립 주기를 통합적으로 조정·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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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자치권한 분석

1. 참여권

자치권한 분석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중앙정부의 법정계획 수립 과정

에서 지자체 참여권의 수준을 확인해 보았다. 참여권은 중앙정부가 수립

하는 상위 법정계획의 기획·결정 과정에 지자체가 의견을 제시하고 실질

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중앙정부

의 일방적 계획수립에 기반한 시행계획 하달이라는 형태가 아닌, 하위 실

행 주체인 지자체가 사전 단계부터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계

획의 방향 설정에 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지자체 계획 중 참여권이 확보된 계획은 14개 계획으로 34개 지자체 

계획의 약 40%를 차지한다. 참여권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계획수립 단계에서 지자체와의 협의 등 사전 논의

가 전제된 형태로서 청소년보호종합대책, 한부모가족정책기본계획, 통합

지원기본계획, 주거종합계획이 해당된다. 청소년보호종합대책과 통합지

원기본계획은 관련 사항에 대한 처리를 의논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정책기본계획은 다소 소극

적인 절차로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보호종합대책과 주거종합계획의 경우 지자체장에게 계획

서의 형태로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에 관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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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법정계획 수립 시 지자체 사전 논의가 전제된 계획

계획명 방식 근거조항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협의

제33조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령 30조

여성가족부 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에게 소관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

협의/

의견

수렴

돌봄통합지원법 제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

하여 5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의견

수렴

제5조의 5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주거종합계획
계획서

제출

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주거종합계획에 반영

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참여권의 또 다른 방식은 중앙정부 계획의 심의기구(위원회)에 지자체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형태이다. 총 11개의 계획에서 중앙정부 법

정계획 수립 심의위원회에 지자체 참여가 보장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4개의 계획은 당연직 참여로 근거조항에서 지자체의 참여가 명시되어

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고용정책심의회,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지

원위원회의 경우 관련 협의회에어 추천하는 지자체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보다 많은 7개 계획의 4개의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혹은 지자체와 관련이 있는 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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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자체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건부 참여 수준으

로 확인되었다. 

<표 4-10> 지자체 참여 심의기구 현황

구분 계획명 심의(협의)기구 근거조항

당연직
참여

청년정책 
기본계획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제13조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

제14조

실무위원회에는 위원이 소속된 지자체의 부단

체장

고용정책기본계획 고용정책심의회
제10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지방자치법에 

따른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필수업무종사자 
지원계획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

제8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고독사예방협의회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협의)

제14조

고독사예방 협의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위원은 중앙행정기관 차관 등, 시도 부시장, 부

지사 등 

조건부
참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시행령 제5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노후준비기본계획

통합지원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사회보장위원회

시행령 제10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다문화가족정책 

심의위원회

시행령 제5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책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주거종합계획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제8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위원은 관계중앙

행정기관 차관급, 해당 택지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해당 안건 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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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립 및 결정권

가. 복지정책분야

지자체 계획의 자치권한 분석을 위한 두 번째 단계로 지자체 계획의 수

립권을 살펴보고, 계획의 승인에 있어 중앙정부 관여의 정도를 분석함으

로써 지자체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자치권한 수준을 확인해 보았다. 

우선 복지정책분야 종합계획군의 수립권에 대해 살펴본 결과, 종합계

획군에 해당되는 3개의 계획 모두 수립권은 지자체에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의 경우 시행규칙 제3조에 

지자체 시행계획 내용에 관하여 중앙부처에서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지자

체로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 심의기구를 살펴보면, 지역사회보

장계획은 시도 계획의 경우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시군구 

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은 최종 취합된 지자체 시행계획을 저출산고

령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었다.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은 관련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계획 승인의 주체와 방식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은 중앙부

처의 관여가 가장 낮은 ‘제출’만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반면 지역사회보

장계획의 경우 시군구 지역계획은 시도지사에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각각 시군구 의회

와 시도 의회의 보고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지자체 계획의 실행

력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로 볼 수 있다. 다만 제출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최종적으로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계획에 관한 일정 수준의 관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은 시행규칙 제3조에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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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 장과 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해 미

리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작성한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내용에 관해서는 사전에 중앙부처와 협의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자체 시행계획에 관한 승인권한이 중앙부처에 보

다 강하게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11> 수립 및 결정권: 복지정책분야 종합계획군

계획명
㉮ 수립권 ㉯ 승인권

수립권자 심의 제출  ▷▷▷  통보 ▷▶ 보고  ▶▶▶  협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방자치
단체장

보건복지부
장관

(심의)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지자체는 복지부 
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

지역사회
보장계획

시도시자
시도 

사회보장
위원회 

보건복지부
장관

(보고)
시도 의회
사회보장위원회 

시군구청장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시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보고)
시군구 의회
사회보장위원회 

사회서비스 
지역계획

시도시자

중앙행정
기관장

보건복지부
장관

시군구청장

중앙행정
기관장

보건복지부
장관

주: 진한 셀은 중앙부처에서 지자체 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

다음은 아동·청소년·청년 정책계획군의 수립권과 결정권에 대해 확인

하였다. 모든 계획의 수립권자는 지자체장이었으며,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은 시도 교육감이 수립권자로 명시되어 있다. 이 중 아동정

책시행계획, 청소년정책시행계왹, 청년정책시행계획은 중앙부처에서 지

자체 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지자체로 통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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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수립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이 다소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정책시행계획의 경우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

에서 지자체 시행계획도 함께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승인권의 측면에서 확인해보면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과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은 승인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승인 규정이 있는 계획 중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은 여성가족부 장관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지자체의 권한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아동정책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보고’를 거침으로써 아동·청소년·청년 정책

계획군에서 가장 지자체 권한이 낮은 계획으로 볼 수 있다. 

<표 4-12> 수립 및 결정권: 아동·청소년·청년 정책계획군

계획명
㉮ 수립권 ㉯ 승인권

수립권자 심의기구 제출  ▷▷▷  통보 ▷▶ 보고  ▶▶▶  협의

아동정책 
시행계획

시도시자
보건복지부

장관

(보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지자체장
여성가족부

장관
(심의)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보호종
합대책 

시행계획
지자체장

청년정책 
시행계획 

시도지사 국무총리
(통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주: 진한 셀은 중앙부처에서 지자체 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

가족지원 정책계획군에 해당되는 4개의 지자체 계획 모두 지자체장이 

수립권자로 나타났으며, 지자체 영유아 보육계획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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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계획으로서 중앙정부에서 계획수립 지침을 통보하는 규정이 있었다. 

지역계획인 지자체 영유아보육계획은 중앙정부에서 계획수립 지침을 통

보하지 않으며, 지자체 내 설치된 지방교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군구청장,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있었다. 작성한 지자체 계획을 중앙정부

에 별도로 제출하거나 보고하는 절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자치권

한이 높은 계획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한부모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은 모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

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은 다문화가족

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4-13> 수립 및 결정권: 가족지원 정책계획군

계획명
㉮ 수립권 ㉯ 승인권

수립권자 심의기구 제출 ▷▷▷  통보 ▷▶ 보고  ▶▶▶  협의

지자체 영유아 
보육계획

시도지사
지방보육정책

위원회

시군구청장
지방보육정책

위원회

건강가정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도지사
여성가족부

장관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여성가족부
장관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도지사
여성가족부

장관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도지사
여성가족부

장관

(안건 상정)
다문화가족정책
심의위원회

주: 진한 셀은 중앙부처에서 지자체 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

노인·장애인 정책계획군도 지자체 계획 수립의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었다. 중앙정부에서 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는 계획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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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으며, 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 시행계획과 노후준비지원 기본계

획 시행계획은 승인권에 관한 규정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도지사가 작성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종합계획, 시장·군수가 작

성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살펴보면, 광역 단위에서 작

성하는 지자체 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시장 및 군수가 작성하는 지자체 계획은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한편 도지사가 작성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종합계획의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중

앙정부에 의한 자치권의 제약이 일정 수준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계획 수립 시 중앙정부 뿐 아니라 시장 및 군수와도 사전 ‘협의’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양한 주체들과 

사전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도지사의 자치권을 견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14> 수립 및 결정권: 노인·장애인 정책계획군

계획명
㉮ 수립권 ㉯ 승인권

수립권자 심의기구 제출  ▷▷▷  통보 ▷▶ 보고  ▶▶▶  협의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장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도지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종합계획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장 

군수와 
협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지방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일반 도의 
시), 군수

도지사

주: 진한 셀은 중앙부처에서 지자체 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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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통합지원 정책계획군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노

숙인 등의 종합계획 시행계획과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은 시도지사, 통합

지원지역계획은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수립하고 있다. 통합지원 지역

계획은 시군구 계획의 경우 시군구 통합지원협의체에서 심의하며, 시도 

계획은 시도 통합지원협의체에서 심의한다. 시군구 계획은 시도지사에 

‘제출’하며, 이후 시도 통합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친다. 

노숙인 등의 종합계획 시행계획과 고독사예방 시행계획, 통합지원 시

도 지역계획은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하며 고독사예방 시행계획은 

국회상임위원회 ‘보고’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표 4-15> 수립 및 결정권: 취약계층 통합지원 정책계획군

계획명
㉮ 수립권 ㉯ 승인권

수립권자 심의기구 제출  ▷▷▷ 통보 ▷▶ 보고 ▶▶▶  협의

노숙인 등의 
종합계획 
시행계획

시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시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보고)

국회상임위원회

통합지원 
지역계획

시도지사 시도통합지원협의체
보건복지부

장관

시군구청장
시군구통합지원협의체

시도통합지원협의체
시도지사

주: 진한 셀은 중앙부처에서 지자체 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

나. 보건정책분야

다음은 보건정책분야이다. 우선 보건정책분야 종합계획군에 해당하는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지역계획, 국민건강증진 실

행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모두 지자체장이 수립권자로 명시되어 있다. 

심의기구는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의 경우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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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다. 

승인권과 관련해서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국민건강증진 실행계획은 승

인권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의 경

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경

우 시도 계획은 시도 의회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시

군구 계획은 시군구 의회 보고를 거쳐 시도시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

고 있었다. 

<표 4-16> 수립 및 결정권: 보건정책분야 종합계획군

계획명
㉮ 수립권 ㉯ 승인권

수립권자 심의기구 제출  ▷▷▷  통보 ▷▶ 보고  ▶▶▶  협의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시도지사
시도공공보건

의료위원회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의료발전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시도시자

시군구청장

국민건강증진 
주요 시책의 

실행계획

시도시자

시군구청장

지역보건의료계획

시도시자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장관

(보고)

시도의회

시군구청장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시도지사

(보고)

시군구의회

주: 진한 셀은 중앙부처에서 지자체 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

건강 및 의료관리 계획군의 경우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과 모자보건사

업세부계획이 해당된다. 모자보건사업세부계획은 지자체장으로 수립권

자가 명시되어 있으나, 그 외의 세부 내용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의 경우는 수립권자가 시군구청장이며, 작

성 후 시도지사에 제출하며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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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시행계획이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지자체 계획 수립에 있어 

지자체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4-17> 수립 및 결정권: 건강 및 의료관리계획군

계획명
㉮ 수립권 ㉯ 승인권

수립권자 심의기구 제출  ▷▷▷  통보 ▷▶ 보고  ▶▶▶  협의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

지방자치단체장

주: 진한 셀은 중앙부처에서 지자체 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

정신건강관리 정책계획군의 지자체 계획은 정신건강증진계획, 자살예

방 시행계획,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 해당된다. 자살예방시행계획

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며 정신건강증진계획과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시도

지사와 시군구청장이 모두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단 정신건강증진계획

의 경우 중기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며 시군구청장은 중기계획에 따른 

연차별계획 수립 의무만을 가지고 있다. 

자살예방시행계획은 시도에서 수립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중앙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시군구 정신건강증진계획의 

시행계획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시도 정신건강증진계획은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은 시군구, 시도 계획 모

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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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수립 및 결정권: 정신건강 관리 정책 계획군

계획명
㉮ 수립권 ㉯ 승인권

수립권자 심의기구 제출  ▷▷▷  통보 ▷▶ 보고  ▶▶▶  협의

정신건강증진 
계획 및 
시행계획

시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자살예방 
시행계획

시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심의)
자살예방정책
위원회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시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시군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

주: 진한 셀은 중앙부처에서 지자체 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

다. 기타 사회서비스분야

다음은 기타 사회서비스분야로 지역단위 정책 계획군의 경우 포함되는 

모든 계획이 시군구청장, 시도지사에게 수립권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농어촌보건복지 추진계획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계획의 경우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아 한다’고 규정되

어있을 뿐 승인권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의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설치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다.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

성화 계획은 시군구 계획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 계획은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의 경우 시행령 제4조에 ‘활성

화 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 계획 수립이 중앙정부의 계획 수립 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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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수립 및 결정권: 지역단위 정책 계획군

계획명
㉮ 수립권 ㉯ 승인권

수립권자 심의기구 제출  ▷▷▷  통보 ▷▶ 보고  ▶▶▶  협의

농어촌보건복지 
추진(실천)계획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시도지사

시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 

시군구청장

시군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주: 진한 셀은 중앙부처에서 지자체 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

주거·고용 분야 정책 계획군에 포함되는 주거분야의 계획은 시도 주거

종합계획과 주거지원계획이 해당된다. 두 계획 모두 시도지사가 수립하

며, 시도 주거지원계획이 포함된 시도 주거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분야의 경우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은 지

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하며, 필수업무종사자지원

계획은 지자체장이 중앙부처로부터 계획수립 지침을 받아 수립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표 4-20> 수립 및 결정권: 주거·고용 분야 정책 계획군

계획명
㉮ 수립권 ㉯ 승인권

수립권자 심의기구 제출  ▷▷▷  통보 ▷▶ 보고  ▶▶▶  협의

시도 
주거종합계획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주거지원계획

시도지사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

시도지사 지역고용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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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진한 셀은 중앙부처에서 지자체 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

3. 협력 및 조정권

다음은 계획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조정 방식에 

있어 지자체 권한의 수준을 검토한 결과이다. 협력 및 조정권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는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

력 사항에 관한 부분이며, 두 번째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계획이 서로 

상충되거나,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계획 일부가 변경될 경우의 조정 절차

에 관한 부분이다.

우선 복지정책분야 해당 계획의 협력 사항을 살펴보면, 저출산·고령사

회기본계획 시행계획, 청년정책 시행계획,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서 해당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계획은 중앙정부가 계획 수

립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자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

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계획 변경이나 상충 시 조정 절차를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과 사회서비스지역계획은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 소

관 지역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아

동정책 시행계획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지자체가 계획을 

계획명
㉮ 수립권 ㉯ 승인권

수립권자 심의기구 제출  ▷▷▷  통보 ▷▶ 보고  ▶▶▶  협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지방자치
단체장

시도필수업무
지정및종사자
지원위원회

시군구필수업무
지정및종사자
지원위원회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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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할 경우 변경된 계획을 지체 없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변경 

이전에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계획 간 상충 시 조정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8개 계획 모두 중

앙정부가 지자체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다만 

그 강도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은 지자체 시행계획이 중앙계획에 ‘위반’되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역시 중앙

계획에 ‘위배’되는 경우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비교적 

강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서비스 지역계

획, 청년정책 시행계획 등은 필요한 경우 지자체 계획의 ‘조정’을 ‘권고’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보다 완화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지

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경우에는 조정 권

고 사항을 반영하는 환류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전자의 경우 권

고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조정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 4-21> 협력 및 조정권: 복지정책분야

계획명 협력에 관한 사항 변경 및 상충시 조정방식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제2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안의 작성을 위해 지자체 장
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자체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자체 
장에게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

시행령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소관 지역
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5조/시행령 제7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역계획의 내용이 기본
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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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명 협력에 관한 사항 변경 및 상충시 조정방식

사회
서비스 

지역계획

시행령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소관 지역
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등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아동정책 
시행계획

시행령 제3조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
체없이 복지부장관에게 변경된 시행계획을 제출하
여야 한다. 

시행령 제3조
복지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시도지사
에게 요구할 수 있다

청년정책 
시행계획 

시행령 제3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필
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협조해야한다

제9조2
국무총리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건강가정
기본계획 
시행계획

제17조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자체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
당 지자체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계획의 수
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시
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2
도지사가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
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 군수와 협의하
여야 한다.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제7조6
...부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이나 군수
에게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이나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요청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통합지원 
지역계획

시행규칙 제2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하
거나 법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의 내용
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조
정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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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및 기타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의 협력 및 조정권도 유사한 양

상을 보인다. 지역보건의료계획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은 필요시 

지자체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경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역

보건의료계획과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은 지자체가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계

획이 상충할 경우 조정을 권고하거나, 보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

<표 4-22> 협력 및 조정권: 보건정책 및 기타 사회서비스분야

계획명 협력에 관한 사항 변경 및 상충시 조정방식

시행규칙 제4조
②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의 조정을 
권고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 
내용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획명 협력에 관한 사항 변경 및 상충 시 조정 방식

지역보건
의료계획

시행규칙 제2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 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령 제6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변경한 후 시도 의회에 
변경 사실을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변경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
관은 특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시행규칙 제3조
시군구청장은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 지
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
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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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환류권

계획 수립의 마지막 단계로 평가환류권을 살펴보았다. 이는 중앙정부

의 평가 기준과 절차가 지자체 계획 수립 및 집행에 미치는 제약과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평가환류권 관련 사항은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

여 검토하였다. 첫째, 수립된 계획 또는 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의 존재 여

부, 둘째, 평가 일정 등 세부 절차의 법령상 명시 여부, 셋째, 평가 주체의 

소속, 넷째, 평가 결과 보고 절차와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관여 수준, 

다섯째, 평가 결과의 환류 방식이다.

가. 복지정책분야

복지정책분야 종합계획군을 보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

계획명 협력에 관한 사항 변경 및 상충 시 조정 방식

시행규칙 제4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국
가의 영양관리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도 
정신건강증진 

계획

시행규칙 제3-4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계획(시행계획)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완이나 개선
을 요청할 수 있다.

자살예방 
시행계획

제9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별 시행계획이 기
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
배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변경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제6조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지
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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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의 평가 주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되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또한 지자체장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

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역시 평가 체계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출 일

정 등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평가 주체는 시도 계획과 

시군구 계획이 다르다. 시군구 계획은 시도지사가 평가 후 보건복지부 장

관에게 제출하고, 시도 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평가하여 사회보장위

원회에 보고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진다. 특히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결과는 중앙정부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게 사회보장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중앙정부

의 권한이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23> 평가환류권: 복지정책분야 종합계획군

계획명
평가
여부

절차 
명시

평가주체 결과보고 결과환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 ○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

(제출)
보건복지부장관
(심의)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시행령 제4조
지자체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지역사회
보장계획

○ ○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계획)

(보고)
사회보장위원회 

제39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결
과를 제47조에 따른 지원에 반영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3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
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시도지사
(시군구계획)

(제출)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지역계획

×



13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관련 법정계획 수립 실태 및 개선방안

다음은 아동·청소년·청년 정책계획군의 평가환류권에 관한 부분이다. 

아동정책시행계획과 청소년정책시행계획, 청년정책시행계획 모두 중앙

정부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평가에 관한 일정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

었다. 아동정책시행계획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

며, 평가결과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정책시행계획은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아동정책시행계획과 

마찬가지로 평가결과의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반영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

어있다. 청년정책시행계획은 결과 보고 절차나 환류에 관한 내용은 명시

되어 있지 않다. 

한편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평가라는 절

차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추진 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표 4-24> 평가환류권: 아동·청소년·청년 정책계획군

계획명
평가
여부

절차 
명시

평가주체 결과보고 결과환류

아동정책 
시행계획

○ ○
보건복지
부장관

(보고)
아동정책조정 

위원회 

시행령 제4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
○ ○

여성가족
부장관

(심의)
청소년정책

위원회 

제14조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시행계획

△
여성가족
부장관

시행령 제30조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자체장에게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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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원 정책계획군은 지자체 영유아 보육계획을 제외한 건강가정 기

본계획 시행계획,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

본계획 시행계획의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평가주체로 매년 평가가 이루

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은 평가

결과에 대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보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족지원 정책계획군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표 4-25> 평가환류권: 가족지원 정책계획군

계획명
평가
여부

절차 
명시

평가주체 결과보고 결과환류

지자체 영유아 보육계획 ×

건강가정
기본계획 시행계획

○ ○
여성가족부

장관

한부모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 ○
여성가족부

장관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 ○
여성가족부

장관

(보고)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한편 노인·장애인 정책계획군의 경우 평가가 명시된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종합계획의 경우 평가는 아니지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적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획명
평가
여부

절차 
명시

평가주체 결과보고 결과환류

청년정책 
시행계획 

○ ○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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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평가환류권: 노인·장애인 정책계획군

계획명
평가
여부

절차 
명시

평가주체 결과보고 결과환류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 시행계획

×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종합계획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령 제10조
도지사는 관할 시장이나 군수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취합 정리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취약계층 통합지원 정책계획군에 해당되는 세 개의 계획은 모두 보건

복지부장관의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계획 모두 평가 일정 등

에 관한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노숙인 등의 종합계획 시행계획은 사회보

장위원회의 보고를 거친다. 평가결과 환류에 관한 규정은 고독사예방 시

행계획과 통합지원지역계획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의 시행계획(지역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4-27> 평가환류권: 취약계층 통합지원 정책계획군

계획명
평가
여부

절차 
명시

평가주체 결과보고 결과환류

노숙인 등의 
종합계획 
시행계획

○ ○
보건복지부

장관
(보고)
사회보장위원회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 ○
보건복지부

장관

시행령 제3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
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
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
해야 한다.

통합지원 
지역계획

○ ○
보건복지부

장관

시행규칙 제6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결
과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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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건정책분야

다음은 보건정책분야 종합계획군의 평가환류권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

선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

었다.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고 있다. 한편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경우 시군구 계획은 시도 지사가 평가하며, 시도 계획은 보건

복지부장관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평가 결과는 ‘비용의 보조

에 반영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중앙정부의 권한이 높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4-28> 평가환류권: 보건정책분야 종합계획군

계획명
평가
여부

절차 
명시

평가주체 결과보고 결과환류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 ○
보건복지부

장관

시행령 제4조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

국민건강증진 주요 
시책의 실행계획

×

지역보건의료계획 ○ ○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계획)

제9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시도는 시
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
과를 각각 평가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평가 결과를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시행령 제7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 결과
를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시도지사
(시군구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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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의료관리 계획군의 경우에는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이 평가체

계를 가지고 있으나 평가 일정 등에 관한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평가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확인되었으며,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4-29> 평가환류권: 건강 및 의료관리 계획군

계획명
평가
여부

절차 
명시

평가주체 결과보고 결과환류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
보건복지부

장관

시행규칙 제4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

×

정신건강관리 정책계획군에 포함되는 3개의 계획 모두 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었다. 시도 정신건강증진계획 및 시행계획의 경우 1년 단위 평가

라는 규정이 있을 뿐 평가자료 제출 기한 등에 관한 세부 절차는 명시되

어 있지 않았으나 자살예방 시행계획과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은 구

체적 평가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평가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시도 정신건강증진계획 및 시행계획은 평가내용의 결과 공개, 

자살예방 시행계획은 평가결과를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제4장 지자체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의 구조적 진단 137

<표 4-30> 평가환류권: 정신건강관리 정책계획군

계획명
평가
여부

절차 
명시

평가주체 결과보고 결과환류

시도 
정신건강증진 

계획 및 
시행계획

○
1년단위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계획)

시행령 제3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계획, 지역
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시도지사
(시행계획

/시군구계획)

자살예방 
시행계획

○ ○ 보건복지부장관

시행령제3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
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계획)

시도지사
(시군구계획) 

다. 기타 사회서비스분야

마지막으로 기타 사회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지역단위 정책계획군의 

평가환류권을 살펴보았다. 이 중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만이 평가체

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평가는 계획기간 종료 이후에 실시한다고 규정되

어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나 일정에 관한 규정은 법률상 마련되어 있

지 않았다.

평가주체는 시도 계획의 경우 해당 계획의 심의기구인 시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시군구 계획의 경우 시군구 농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로 명시되어 있다. 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재정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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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평가환류권: 지역단위 정책계획군

계획명
평가
여부

절차 
명시

평가주체 결과보고 결과환류

농어촌보건복지 
추진(실천)계획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

기간
종료
시
△ 

(시도계획)
시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 (통보)

중앙행정
기관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11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점검 평
가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
보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시
행하여야 한다.

(시군구계획)
시군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

기타 사회서비스 분야 중 주거·고용분야 정책계획군에서는 필수업무

종사자지원계획만이 평가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필수업무종사자 지원계

획은 재난이 종료되는 시점에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계획에 

대한 평가는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 4-32> 평가환류권: 주거·고용분야 정책계획군

계획명
평가
여부

절차 
명시

평가주체 결과보고 결과환류

시도 
주거종합계획

×

시도 
주거지원계획

×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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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지자체 계획 수립의 자치권한을 참여권, 수립 및 결정권, 협력 및 조정

권, 평가환류권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부처 법정계획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방식은 계획 수립 단계

에서 지자체와의 협의 등 사전논의를 전제로 하는 경우와 중앙정부 계획

의 심의기구에 지자체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의

무적 참여가 전제된 계획은 10개 이내로서 지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중앙계획 수립 시 지자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하향

식 계획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자체장은 법적으로 계획의 수립권자이지만 실제 수립·결정 과

정에서는 중앙정부의 관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계획의 제출 및 결정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관여 수준은 단순 제출

부터 통보·보고·협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일부 계획의 

계획명
평가
여부

절차 
명시

평가주체 결과보고 결과환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

재난
종료시

△ 

고용노동부
장관

제14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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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통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앙계획과 지자체 계획 간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조정권한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계획의 경우

에는 지자체 계획이 중앙계획에 ‘위반’ 혹은 ‘위배’되는 경우 변경을 요구

하도록 할 수 있는 등 비교적 강력한 중앙정부의 조정권한을 법적으로 규

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앙과 지방 간 계획수립 권한의 합리적 

배분이 요구된다.

넷째, 지자체 계획에 대한 평가는 결과 환류 측면에서 실행 기반 강화

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상당수 계획이 중앙정부의 정형화된 매뉴얼과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제출시기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비

교적 자세하게 명시한 계획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중앙정부의 매뉴얼이

나 평가체계에 종속됨으로써 지자체 자율적 계획 수립 권한이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절 실행기반 분석 

1. 이행지원 

이행지원은 중앙정부가 지자체 법정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제공하

는 재정적·행정적 지원체계를 의미한다. 이는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을 효

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실행 기반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검토가 필

요한 요소이다. 이행지원에는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행정적 또는 기술적 

지원까지 포함되며, 행정적 지원에는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계획수립 지

침·매뉴얼·교육, 기술적 지원에는 계획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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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등이 해당된다. 다만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중 기술적 지원을 

명시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행정적 지원 중 계획수립 지침 제공에 

관한 사항은 자치권 측면에서 별도로 검토하였다. 이에 본 절에서는 재정

지원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이행지원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지자체 계획 중 이행지원에 관한 근거가 있는 계획은 7개 계획이다. 이 

중 4개의 계획은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항

목이 포함되었다. 국민건강증진실행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필수업무종

사자지원계획 시행계획의 경우 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다’는 유보적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농어업인 삶의 질 계획

은 ‘할 수 있다’는 유보적 표현이 아닌, ‘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

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두

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한편 지역사회보장계획, 고독사예방시행계획, 고용정책시행계획의 경

우에는 특정 계획의 이행에 한정하지 않고,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운영하

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4-33> 지자체 계획의 이행지원 조항

계획명 근거조항

국민건강증진
실행계획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2

국가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보건의료법」 제24조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시행계획

「필수업무종사자지원법」 제13조

국가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자체에 대하여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실행계획

「농어업인삶의질향상법」 제11조

제11조

국가와 지자체는 시행계획, 시도계획, 시군구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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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적합성

다음은 지역 적합성이다. 지역 적합성은 지자체 계획이 해당 지역의 특

성과 여건, 주민 수요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항목으로 실

행기반의 중요한 요소이다. 중앙정부가 수립한 상위계획을 단순히 하향

적으로 실행하는 방식은 지역별 여건의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 계획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계획 수립 시 지역

에 적합한 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 실시 규정과 함께 지역 현황을 반영

하도록 하는 규정,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항목의 명시, 지역 주민 및 관련자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한 내

용을 검토하였다. 

우선 법률 또는 시행령 등에서 실태조사 또는 수요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표 4-34>에 제시한 바와 같이 34개의 지자

체 계획 중 27개가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단 20개 계획은 중

앙정부의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지자체

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사회서비스 기본

계획의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조사 결과 활용에 

계획명 근거조항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보장급여법」 제47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게 사회보장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시행계획

「고독사예방기본법」 제19조

국가는 고독사 예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다.

고용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국가는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지자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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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지자체 단위의 분석결과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지역계획 

수립 시 활용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 지자체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

자체 실태조사 규정은 7개 계획만이 명시하고 있다.  

<표 4-34> 실태조사 실시 규정을 포함한 지자체 계획 현황

실태조사 실시 규정이 명시된 지자체 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서비스지역계획

아동정책 시행계획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

청년정책 시행계획 지자체 영유아 보육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한부모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 시행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종합계획 노숙인 등의 종합계획 시행계획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통합지원 지역계획

시도 정신건강증진 계획 및 시행계획 자살예방 시행계획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농어촌보건복지 추진(실천)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시도 주거종합계획 시도 주거지원계획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주: 진한 셀은 지자체 별도로 실태조사 실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

실태조사 외에 지역현황을 반영하도록 규정한 항목을 살펴보면, 지역

사회보장계획의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교통약자 종합계획, 통합지원지역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국

민영양관리시행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에서도 계획을 수립할 

시 지역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 등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개최나 공고 등에 관한 절

차를 명시한 계획도 확인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

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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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종합계획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공고방식과 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필

요시 공청회의 개최와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반영, 환류에 대한 사항까

지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역시 2

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4-35> 지역현황 반영에 관한 항목

계획명 지역현황 반영에 관한 항목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을 지

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20조

- 지역사회보장조사의 결과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

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

자치시 및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종합계획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교통약자법」 제7조

- 시장,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수립하여야 한다.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7조

-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방교통약자 이

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을 14일 이

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시장이나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합지원 지역계획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립된 지역계획을 지역주민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제20조에 따른 시·군·구 통합지원협의체의 심의 등을 거쳐 확

정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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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역사회보장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종합계획, 통합지원 

지역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자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역 특

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계획명 지역현황 반영에 관한 항목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

-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에 중복·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

에 지역 내 보건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식·행동양상 등에 대

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그 주요 내용을 시·도 또는 시·군·구의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시군구청장은 지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관련 단체 및 전

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농어업인 삶의질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7조

시도계획 및 시군구 계획을 세울 때 관련 기관, 민간단체, 주민 등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

시도지사는 지역고용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지역의 직업안

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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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6> 지자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관한 규정

지역사회보장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종합계획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통합지원 지역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제36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보장 수요

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2. 지역사회보장의 목

표를 점검할 수 있

는 지표의 설정 및 

목표

3. 지역사회보장의 분

야별 추진전략, 중

점 추진사업 및 연

계협력 방안

4. 지역사회보장 전달

체계의 조직과 운영

5. 사회보장급여의 사

각지대 발굴 및 지

원 방안

6. 지역사회보장에 필

요한 재원의 규모

와 조달 방안

7. 지역사회보장에 관

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8.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

대책

제7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

의 증진계획에는 제6

조제2항 각 호의 사항

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

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

향 및 목표

2. 이동편의시설의 설

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

선과 확충

5.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도입

6. 보행환경 개선

7. 특별교통수단 도입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 재

원조달 방안

제6조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

의 조직·운영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

3. 통합지원 재원 조달

과 운용

4. 통합지원 제공 공공

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

서와 통합지원 관

련기관 간의 연계·

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

례·제도의 개선

제7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

스에 관한 장기·단

기 공급대책

3.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

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

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

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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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실행기반에 대한 분석 결과, 지자체 계획 중 이행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명확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두고 있는 계획은 4개에 불과했다. 이는 지자

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계획의 실질

적 실행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최근 중앙부처 매칭

사업의 확대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지 재원이 지

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적 근거가 없는 계획의 수립은 지

자체 계획에 기반한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실행기반을 무력

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법률상 지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 계획

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항목이나 반영 방식 등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는 지자체 법정계획이 지역 맞춤형 계획으로 기능

하기보다는 중앙부처 계획의 하위 이행계획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 실태 반영(실태조사, 행정자료 분석 등)의 의무화, 지역주

민 및 지역 내 다양한 주체의 참여 구조 설계 등 맞춤형 계획수립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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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광역자치단체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 수립 현황 

1. 개요

가. 분석 목적

본 장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계획 수립 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검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앞서 살펴본 법률상 규정된 계획들이 지자체에서 실제로 수립·운

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는 법정계획 제도가 단순히 법령상 “수립 

의무”에 머무르는지 아니면 실제로 지자체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

함으로써 법정계획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둘째, 지자체가 조례를 근거로 수립한 계획의 현황을 검토한다. 조례기

반 계획은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결과물로서 지자체가 법정계

획 이외에 얼마나 주도적으로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정책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지자체의 정책 자율성 수준을 진단할 수 있다.

아울러 법정계획과 조례기반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계획 간 

중복, 상충,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계획 간 통합, 

조정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제 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지자체 

내부의 부서별 업무분장 체계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다수의 법정계획 수

립 의무가 지자체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실효성 

제5장
지자체 법정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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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계획 운영이 가능한 구조인지를 평가할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장의 분석은 법정계획과 조례기반 계획을 함께 검토함으

로써 지자체 계획 운영의 실효성과 자율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제도 개선과 계획 체계의 합리적 정비에 기여할 수 있는 근

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 자료 수집 절차 및 방식

지역의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및 조례 기반 계획 현황 파악을 위해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을 통해 각 지자체별로 계획 

수립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역별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기 전에 지역별로 현황 파악이 필

요한 법정계획 및 조례 기반 계획 목록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법정계획은 

제4장에서 파악한 사회서비스 분야별 지자체 법정계획 수립 현황(<표 

4-3> 참고)을 토대로 목록화하였다. 다음으로 조례 기반 계획은 지자체

의 사회서비스 분야 조례의 내용을 확인하여 조례별 계획 수립 명시 여부

를 파악하여 목록화를 진행하였다.8)

목록화된 계획은 다시 근거 법률 및 조례 재검토 및 연구진 간 논의를 

통해 점검한 후 지역별 정보공개 청구 대상 계획 목록을 확정하였다. 목

록이 확정된 이후에는 지역별 응답 정확성 제고를 위해 계획별로 계획 수

립 주기, 근거법률(법규), 소관부서 등의 기본 정보를 작성하고, 조사항목

을 구성하였다. <표 5-1>에서 법정계획과 조례 기반 계획에 따라 정리한 

8) 일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은 조례에서 직접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별 홈페이지와 산하 연구기관 등의 발간자료를 확인하여 목록화

하였다. 관련 자료들을 통해 목록을 추가한 지역은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 2023.4.21.), 

대전광역시(송지현 외, 2023), 강원특별자치도(안희정 외, 20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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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의 내용과 조사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 지역별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 수립 현황 정보공개 청구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법정계획 조례 기반 계획

기본 
정보

계획명

-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분

석을 통해 확인한 지역별 시

행계획 수립이 명시된 계획

- 17개 시‧도별 사회서비스 분

야 조례 내 계획 수립이 명시

된 계획 

계획 수립
주기

- 중앙부처 법정계획의 수립 

주기

- 지역계획 수립 주기

- 조례에 명시된 수립 주기

근거법률
- 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법

률명

- 근거 조례명

- 조례 내 근거 조항 및 계획 

수립 관련 특이사항

‧ 타 계획에 포함 수립 여부 등 

조례 내에서 검토되는 특이사

항 기재

- 계획 수립 근거 조례의 내용

‧ 근거조항 세부 내용

‧ 계획 수립 시 특이사항이 발

견된 조항 내용 

소관부서

- 홈페이지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 확인 후 유관 부서로 예

상되는 곳을 기재

- 조례 관련 소관부서

‧ 각 조례별로 소관부서로 명시

된 부서를 지역별로 작성

조사 
항목

계획 수립
여부

- 아래 보기 중 택하도록 안내 

① 해당 계획 수립

② 유사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계획명 함께 기재)

③ 계획 수립하지 않음/모름

최근 수립
연도

- 해당 계획을 수립했거나, 유사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경우 

가장 최근 수립 연도를 기재

계획 수립 담당 
부서/팀

- 실제 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조직 부서명(과)/팀명

비고 - 작성 내용과 관련하여 별도 설명 필요시 작성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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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계획과 달리 조례 기반 계획은 지역별로 계획명이나 근거 조례의 

내용이 상이하다. 이에 따라 각 지역별로 계획별 기본 정보와 조사 항목

이 담긴 양식을 별도 작성하여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분석 대상 자료 수집을 위한 계획 목록화 및 

기본 정보 작성과 정보공개 청구, 지역별 공개 내용 수령은 2025년 7월 

4일부터 2025년 8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전체 자료 수집 절차는 

〔그림 5-1〕에서 확인할 수 있다.

1단계 2단계

－(중앙)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분석

을 통해 확인한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

이 명시된 계획 목록화(총 24개)

－(조례) 17개 시‧도별 사회서비스 분야 

조례 내 계획 수립이 명시된 계획 목록

화(최소 19개, 최대 42개)

① 지방자치법규 홈페이지를 통해 지자

체별 사회서비스 분야 조례 확인

② 조례별 계획 수립 명시 여부 확인

▶

－목록화된 계획의 적절성 점검 진행

－조사 대상 계획별 기본 정보 작성

∙ 계획 수립 주기

∙ 근거 조례 관련 사항

∙ 소관 부서

∙ 지역의 계획 수립 근거 조례의 내용(계

획 수립 근거 조항 조항상 계획 수립 

시 특이사항 등)

－조사 항목 구성

∙ 계획 수립 여부, 

∙ 최근 수립 연도

∙ 계획 수립 담당 부서/팀

∙ 비고(작성 내용과 관련하여 별도 설명 

필요시 작성하도록 안내)

〔그림 5-1〕 지역별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 수립 현황 자료 수집 절차

3단계 4단계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지역별 정보공개 

청구 진행

∙ (1차) 경기, 광주

∙ (2차) 경남, 경북, 부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 (4차) 대구, 대전, 울산

∙ (5차) 강원, 서울, 세종, 인천

▶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계획 수립 현황 관

련 공개 내용 수령

－지역별 최종 분석 대상 계획 확정 및 분

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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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자치단체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 수립 분석 결과

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 수립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 법정계

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한 광역자치단체 계획 33개 중 9개를 제외한 

24개의 서울특별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립하고 있

지 않은 계획은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 지역

계획 등 중앙부처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서울특

별시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단위 정책수립 계획군에 속한 계획들은 수립

하고 있지 않았다. 노인·장애인 정책계획군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 노

후준비지원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은 중앙단위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으

나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않았다. 

한편 조례 기반 계획을 살펴보면, 총 37개의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8개를 제외한 29개의 계획을 

실제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6개의 계획은 기존 계획에 포함하

여 수립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 복지정책분야 종합계획군에 

해당하는 인구정책기본계획, 저출산 중장기 계획, 복지·건강· 주거·교

육·소득보장에 관한 분야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법정계획인 저출

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서비스 지역계

획과 기능 및 포괄 범위는 수준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정책분야에

서는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아동·청소년·청년 정책계획군에 해당되는 자체 계획은 10개로 나

타났으며, 법정계획까지 포함하면 14개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노

인·장애인 정책 계획군에 포함된 자체 계획도 9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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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서울특별시

법정계획: 시행계획 법정계획: 지역계획 조례기반 계획

복지정책분야 종합계획군

1 2 2(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인구정책 기본계획

(사회서비스 지역계획) 저출산 중장기계획

복지·건강· 주거·교육·소득보장에 관한 분야별 종합계획

아동·청소년·청년정책 계획군

4(5) - 10

아동정책 시행계획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 계획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서울특별시 아동빈곤예방 시행계획)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청년정책 시행계획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청소년 심리적 외상의 예방·치료를 위한 지원계획)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가족지원정책 계획군

3 1 1(2)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보육계획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한부모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노인·장애인정책 계획군

0(2) 1 8(9)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 시행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 뇌병변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취약계층 통합지원정책 계획군

2 0(1) 4(6)

노숙인 등의 자립지원 시행계획 통합지원 지역계획 돌봄 지원 기본계획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

(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고독사·사회적 고립 예방 및 지원계획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보건정책분야 종합계획군

2 1(2)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 지역계획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 실행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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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괄호 안의 계획은 기존 계획에 포함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의미하며, 음영으로 표시된 계획을 

실제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의미함.

서울특별시의 실제 계획 수립 현황과 담당 부서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1~2개 정도의 계획 수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정책과는 타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규모의 계획을 담당하고 있었다. 특히 청소년상담팀은 가정 밖 청소년 보

호·지원계획,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기본계획, 청소년 심리적 외

상 예방·치료 지원계획,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등 4개 자체 조례 기반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정책팀은 청소년정책 기본계

획 시행계획과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 등 2개의 법정계획을 비롯

해,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추가로 담당하고 있었다. 

청소년정책과 내 각 팀의 계획 담당 업무가 다수에 이르고 있어 해당 부

서의 행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법정계획: 시행계획 법정계획: 지역계획 조례기반 계획

건강 및 의료관리 계획군

1 - 0(2)

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 신체활동장려 기본계획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정신건강관리정책 계획군

2 1 -

자살예방 시행계획 정신건강증진 지역계획

치매관리 종합계획 시행계획

지역단위정책 계획군

0(1) 0(2) -

농어촌보건복지 추진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계획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주거·고용분야정책 계획군

- 4 3(4)

시·도 주거종합계획 (주거안전 관리계획)

(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 지역계획)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

고용정책기본계획 (감정노동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계획)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청년일자리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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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담당부서별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서울특별시

과명 팀명 계획명

1인가구지원과 1인가구정책팀 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건강관리과 건강관리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실행계획

고독대응과 고독고립보호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공공의료과 시립병원운영2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시행계획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교통정책과 교통기획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노동정책과

소규모사업장지원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 계획

취약노동자보호팀
감정노동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계획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지역별 지원계획

다문화담당관 정주환경개선팀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팀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복지정책과 복지협력팀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부동산정책개발센터 부동산정책분석팀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

아동담당관

아동보호팀 
아동시설팀

서울특별시 아동빈곤예방 시행계획

아동정책팀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아이돌봄담당관 키즈카페총괄팀 돌봄 지원 기본계획

어르신복지과 고령사회정책팀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여성가족실 
가족담당관

가족정책팀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가족지원팀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영유아담당관 영유아정책팀 보육계획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고용정책 기본계획 지역계획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

자활지원과 자활정책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시행계획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권익보장팀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장애인복지정책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장애인협력지원팀 뇌병변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가족지원팀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장애인자립정책팀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

저출생담당관 저출생정책팀 저출생 중장기계획

정신건강과

자살예방팀 자살예방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정신건강정책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

치매관리팀 치매관리 종합계획 시행계획

조직담당관 인구시정연구팀 인구정책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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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 법정계획 수립 현황은 전반적으로 서울특별시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중앙정부의 법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규정된 광

역자치단체 계획 33개 중 9개를 제외한 24개 계획을 실제로 수립·운영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산광역시의 조례 기반 계획은 총 36개로, 이 중 9개 계획을 제

외한 28개 계획이 실제로 수립되고 있었다. 특히 노인·장애인 정책 분야

의 자체 계획이 16개로 가장 많았으며, 복지나 보건 분야의 종합적 조례 

기반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울특별시와 차이를 보였다.

부산광역시의 조례 기반 계획은 몇 가지 특징적인 점이 확인된다. 첫

째, 중앙단위 법정계획이 존재하지만 지자체에 시행계획 수립 의무가 부

여되지 않은 계획에 대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별도의 계획 수립 근

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아이돌봄 종합계획과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계획의 경우 조례를 근거로 독자적인 계획 수립 체

과명 팀명 계획명

주택정책과

주거안심계획팀 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 지역계획

주택정책팀
시·도 주거종합계획

주거안전 관리계획

청년사업담당관 청년활력팀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청소년 심리적 외상의 예방·치료를 위한 지원계획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청소년정책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사업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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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구축하였으며, 특히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계획은 매년 정기적으로 

수립·시행되고 있었다. 둘째, 중앙의 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 시행계획 대

신 부산광역시 자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장기요양시행계획을 5년 단

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자체가 법정계획의 공백을 

자체 조례를 통해 보완하고 자율적 계획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주

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표 5-4>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부산광역시

법정계획: 시행계획 법정계획: 지역계획 조례기반 계획

복지정책분야 종합계획군

1 2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서비스 지역계획)

아동·청소년·청년정책 계획군

4(5) - 7(9)

아동정책 시행계획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아동자립지원계획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 그룹홈 지원을 위한 계획

청년정책 시행계획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계획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계획)

아동학대예방계획

위기청소년 지원계획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가족지원정책 계획군

3 1 0(2)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보육계획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기본계획

한부모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부산광역시 아이돌봄 종합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노인·장애인정책 계획군

1(2) 1 13(16)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 시행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역계획 부산광역시 장기요양시행계획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시행계획)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계획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계획

(장애인범죄 예방 계획)

(부산광역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계획)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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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괄호 안의 계획은 기존 계획에 포함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의미하며, 음영으로 표시된 계획은 

실제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의미함. 

부서별 담당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인, 장

애인 분야 조례 기반 계획이 많음에 따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에

서 많은 규모의 계획을 담당하고 있었다. 노인복지과의 노인정책팀은 고

법정계획: 시행계획 법정계획: 지역계획 조례기반 계획

노인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노인교육 지원계획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계획)

(독거노인지원계획)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계획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계획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기본계획

취약계층 통합지원정책 계획군

2 0(1) 4(6)

노숙인 등의 자립지원 시행계획 통합지원 지역계획 부산광역시 통합돌봄 기본계획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한 계획

(부산광역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보건정책분야 종합계획군

2 1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국민건강증진 실행계획)

건강 및 의료관리 계획군

0(1) - 2

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 아동·청소년건강기본계획

부산광역시 노인건강증진 기본계획

정신건강관리정책 계획군

2 1 -

자살예방 시행계획 정신건강증진 지역계획

치매관리 종합계획 시행계획

지역단위정책 계획군

0(1) 0(2) -

농어촌보건복지 추진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계획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주거·고용분야정책 계획군

- 3(4) 1

시·도 주거종합계획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계획

(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 지역계획)

고용정책기본계획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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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계획, 노인교육지원계획, 독거노인

지원계획, 효행장려시행계획 등 4개의 계획을 담당하고 있었다. 장애인 

권익지원팀도 4개의 자체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계

획, 장애인범죄 예방 계획,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시행계획이다. 

장애인자립지원팀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부

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기본계획,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을 위한 기본계획,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계획 등 4개

의 계획을 담당하고 있었다. 

<표 5-5> 담당부서별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부산광역시

과명 팀명 계획명

건강정책과

가족건강팀 부산광역시 노인건강증진 기본계획

건강도시팀 지역보건의료계획

건강생활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실행계획

아동·청소년건강기본계획

치매관리 종합계획 시행계획

공공의료정책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시행계획

정신건강팀

자살예방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
(지역계획)

교통혁신과 교통운영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노인복지과

50+지원팀 신중년 생애재설계 지원계획

노인시설팀
부산광역시 장기요양시행계획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계획

노인정책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계획

노인교육 지원계획

독거노인지원계획

효행장려시행계획

노인지원팀
노인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계획

농축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시·도계획

복지정책과

돌봄복지팀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부산광역시 통합돌봄 기본계획

사회복지정책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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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명 팀명 계획명

부산광역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자립지원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시행계획

지역복지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아동청소년과

아동복지팀

그룹홈 지원을 위한 계획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아동자립지원계획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계획

아동친화팀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계획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아동학대예방계획

청소년정책팀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

청소년지원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위기청소년 지원계획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아이돌봄 종합계획

출산보육과
보육행정팀 보육계획

출산정책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인구정책담당관

다문화지원정책팀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외국인정책팀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일자리노동과 일자리기획팀 고용정책 기본계획 지역계획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권익지원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계획

장애인범죄 예방 계획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시행계획

장애인복지기획팀 부산광역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계획

장애인일자리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계획

장애인자립지원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기본계획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계획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 지역계획

주택정책팀 시·도 주거종합계획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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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의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이다. 중

앙 법정계획과 연계 수립하는 계획의 규모는 동일하다. 조례기반 계획은 

총 29개로 나타났으며, 10개의 계획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수

립하고 있지 않았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분야 종합계획으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별도

로 수립하고 있었으며, 보건분야에서는 대구광역시 시민 건강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노인·장애인 분야의 조례기반 계획이 9개로 가

장 많았으며, 아동·청소년·청년 분야의 조례기반 계획은 7개였다. 대구

광역시 역시 중앙단위 법정계획이 존재하지만 지자체에 시행계획 수립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계획에 대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별도의 계

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다. 아이돌봄종합계획,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이 근거 조

례에 따라 계획수립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아이돌봄종합계획은 실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6>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대구광역시

법정계획: 시행계획 법정계획: 지역계획 조례기반 계획

복지정책분야 종합계획군

1 2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인구정책 기본계획

(사회서비스 지역계획)

아동·청소년·청년정책 계획군

4(5) - 5(7)

아동정책 시행계획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한 자립통합지원계획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아동학대예방계획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

청년정책 시행계획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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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괄호 안의 계획은 기존 계획에 포함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의미하며, 음영으로 표시된 계획은 

실제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의미함. 

법정계획: 시행계획 법정계획: 지역계획 조례기반 계획

가족지원정책 계획군

3 1 2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보육계획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한부모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아이돌봄 종합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노인·장애인정책 계획군

0(2) 1 4(9)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 시행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대구광역시 고령장애인지원계획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

(대구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

(대구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계획

(노인교육 지원계획)

노인보호 종합계획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

취약계층 통합지원정책 계획군

2 1 2(3)

노숙인 등의 자립지원 시행계획 통합지원 지역계획 (쪽방생활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보건정책분야 종합계획군

2 1(2)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 지역계획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 실행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건강 및 의료관리 계획군

0(1) - 0(1)

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정신건강관리정책 계획군

2 1 -

자살예방 시행계획 정신건강증진  지역계획

치매관리 종합계획 시행계획

지역단위정책 계획군

0(1) 0(2) -

농어촌보건복지 추진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계획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주거·고용분야정책 계획군

- 3(4) 4(5)

시·도 주거종합계획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 지역계획) (감정노동자 근로 환경 개선계획)

고용정책기본계획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관한 계획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계획)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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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담당 부서별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가족과의 가족다문화팀에서 

계획수립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된다. 가족다문화팀에서는 건강가

정기본계획 시행계획,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3개의 법정계획과 조례에 기반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었다. 가족다문화팀의 경우 

팀장 1인 포함 4인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각각 1개씩의 계획을 담

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1인은 사회서비스 분야 외 외국인

정책 관련 시행계획 수립 업무를 포함하여 총 2개의 계획 수립을 담당하

고 있었다(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2025.10.9.).

<표 5-7> 담당부서별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대구광역시

과명 팀명 계획명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건강정책/정신건강
/건강생활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실행계획

정신건강팀

자살예방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지역
계획)

치매관리 종합계획 시행계획

고용노동정책과 고용노동기획팀 고용정책 기본계획 지역계획

교육청소년과

아동복지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한 자립통합지원계획

아동학대예방계획

아동친화팀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청소년정책팀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

청소년지원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교통정책과 녹색교통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진흥팀 대구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보건의료정책과

공공의료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시행계획

보건정책팀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복지정책과

복지시설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관한 계획

복지정책팀 지역사회보장계획

생활보장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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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 중앙 법정계획과 연계 수립하는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의 

규모는 앞선 지자체와 동일하다. 조례기반 계획은 총 25개로 서울이나 부

산, 대구에 비해 적은 수준이었다. 이 중 8개의 계획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수립하고 있지 않았다.

인천광역시에서도 종합계획 성격을 가진 인구정책종합계획, 시민건강

관리 기본계획, 인천건강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아동·청

소년 분야, 노인·장애인 분야의 조례기반 계획이 각각 6개로 많았으며, 

일자리 창출 계획,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계획, 돌

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 기본계획, 인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청년일자리 기본계획 등 고용분야 계획이 5개로 

많은 수준이었다. 고립, 고독사 관련 계획도 중앙 법정계획인 고독사 예

방 시행계획을 비롯하여 조례에 기반하여 인천 고립·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며, 실제로 수

과명 팀명 계획명

희망복지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계획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 노인교육 지원계획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서비스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장애인일자리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계획

정책기획관 미래정책팀 인구정책 기본계획

주택과
주거복지팀 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 지역계획

주택정책팀 시·도 주거종합계획

청년정책과
청년생활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청년정책팀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출산보육과
보육지원팀 보육계획

출산정책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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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 역시 중앙단위 법정계획이 존재하지만 지자체에 시행계획 

수립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아이돌봄기본계획,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 인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이 근

거 조례에 따라 계획수립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인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제외한 두 계획은 실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표 5-8>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인천광역시

법정계획: 시행계획 법정계획: 지역계획 조례기반 계획

복지정책분야 종합계획군

1 2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인구정책 종합계획

(사회서비스지역계획)

아동·청소년·청년정책 계획군

4(5) - 3(6)

아동정책 시행계획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시행 계획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

청년정책 시행계획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가족지원정책 계획군

3 1 2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보육계획 인천 아동돌봄 기본계획

한부모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노인·장애인정책 계획군

0(2) 1 4(6)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 시행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인천 발달장애인지원 기본계획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 인천 장애인가족지원계획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인천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계획

취약계층 통합지원정책 계획군

2 0(1) 2(3)

노숙인 등의 자립지원 종합계획 시행계획 통합지원 지역계획 인천 고립·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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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괄호 안의 계획은 기존 계획에 포함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의미하며, 음영으로 표시된 계획은 

실제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의미함. 

인천광역시는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인구전략기획과의 가족지원팀

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계획을 담당하고 있었다. 복지지원팀에서는 고독

사 예방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 기본계획, 인천광역시 고립·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

고 있었으며, 가족지원팀에서는 법정계획인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비롯하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

본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었다.

법정계획: 시행계획 법정계획: 지역계획 조례기반 계획

보건정책분야 종합계획군

2 1(2) 2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 지역계획 (시민건강 관리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 실행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인천 건강도시 조성 기본계획

건강 및 의료관리 계획군

0(1) - -

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

정신건강관리정책 계획군

2 1 -

자살예방 시행계획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계획

치매관리 종합계획 시행계획

지역단위정책 계획군

0(1) 0(2) -

농어촌보건복지 추진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계획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주거·고용분야정책 계획군

- 3(4) 3(5)

시·도 주거종합계획 일자리 창출 계획

(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 지역계획)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계획

고용정책기본계획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 기본계획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인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청년일자리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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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담당부서별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인천광역시

과명 팀명 계획명

건강증진과

건강관리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계획

건강정책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실행계획

인천광역시 건강도시 조성 기본계획

정신건강팀

자살예방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 
시행계획

치매관리팀 치매관리 종합계획 시행계획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팀
고용정책 기본계획 지역계획

일자리 창출 계획

교육협력담당관 평생교육팀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교통안전과 교통안전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노동정책과 노동행정팀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계획

노인정책과
돌봄지원팀 인천광역시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행복한인생팀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다문화사회과
다문화가족팀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외국인정책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보건의료정책과

공공의료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시행계획

보건정책팀
시민건강 관리기본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지역사회보장계획

복지지원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 기본계획

인천광역시 고립·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자활자립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시행계획

아동정책과

아동돌봄팀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기본계획

아동정책팀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영유아정책과 영유아정책팀 보육계획

인구전략기획과

가족지원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한부모가족지원계획)

인구정책팀
인구정책 종합계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장애인복지과
권익지원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서비스팀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 기본계획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
시·도 주거종합계획/연도별 지원계획(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 
지역계획)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안전망팀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

청소년정책팀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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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의 계획 수립 현황이다. 중앙부처 법정계획에 연계한 시행

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현황은 타 광역지자체와 동일하다. 조례기반 계획

은 총 20개로 확인되었는데, 6개를 제외한 14개의 계획을 실제 수립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종합계획 분야에서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

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아동·청소년 분야와 노인·장애인 분야에서 각각 

6개의 조례기반 계획을 명시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수립되는 계획은 아

동·청소년 분야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대전광역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기본계획,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 

등 3개였으며, 노인·장애인 분야는 대전광역시 장애인정책 5개년 발전계

획,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장애인 의사소통권리

증진 기본계획,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시행계획 등 4개로 나타났다. 노인

관련 계획은 조례에는 명시되었으나 실제 수립되고 있지 않았다. 한편 고

립 및 은둔 관련 계획의 수가 많았는데, 중앙부처 법정계획인 고독사 예

방 시행계획과 함께 조례에 기반한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대전광역시 은둔형외톨이지원기본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5-10>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대전광역시

법정계획: 시행계획 법정계획: 지역계획 조례기반 계획
복지정책분야 종합계획군

1 2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대전광역시인구정책기본계획

(사회서비스 지역계획)

아동·청소년·청년정책 계획군

4(5) - 3(6)

아동정책 시행계획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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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괄호 안의 계획은 기존 계획에 포함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의미하며, 음영으로 표시된 계획은 

실제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의미함.

법정계획: 시행계획 법정계획: 지역계획 조례기반 계획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자립준비청년등 자립지원계획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기본계획

청년정책 시행계획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가족지원정책 계획군

3 1 2(3)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보육계획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

한부모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아이돌봄 기본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대전광역시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

노인·장애인정책 계획군

0(2) 1 4(6)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 시행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대전광역시 장애인정책 5개년 발전계획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 (발달장애인권리보장과지원을위한기본계획)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기본계획)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시행계획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계획

대전광역시 중장년시행계획

(광주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

취약계층 통합지원정책 계획군

2 0(1) 3

노숙인 등의 자립지원 시행계획 통합지원 지역계회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대전광역시은둔형외톨이지원기본계획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대전광역시지역사회통합돌봄기본계획

보건정책분야 종합계획군

2 1(2)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 지역계획

(국민건강증진 실행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건강 및 의료관리 계획군

0(1) - -

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

정신건강관리정책 계획군

2 1

자살예방 시행계획 정신건강증진 지역계획

치매관리 종합계획 시행계획

지역단위정책 계획군

0(1) 0(2)

농어촌보건복지 추진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계획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주거·고용분야정책 계획군

- 3(4) 1

시·도 주거종합계획 (일·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

(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 지역계획)

고용정책기본계획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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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서 가장 많은 계획수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은 여

성가족청소년과의 가족다문화팀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팀에서는 3개의 

법정계획과 3개의 조례기반 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6개 계획 모

두 포함수립 규정 없이 독립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된 계획이다. 가족다

문화팀은 팀장 포함 6인으로 구성됨에 따라, 담당자 1인당 1개 이상의 계

획을 담당하고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5년 주기로 규정된 아이돌봄 

기본계획과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제외한 4개의 계획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계획임에 따라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5-11> 담당부서별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대전광역시

과명 팀명 계획명

교통정책과 교통약자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균형발전과 인구정책팀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지역사회보장계획

생활보장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시행계획

지역복지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아동보육과
아동정책팀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보육지원팀 보육계획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다문화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아이돌봄 기본계획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청소년지원팀

대전광역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

의료정책과

건강정책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실행계획

공공의료정책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일자리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팀
고용정책 기본계획 지역계획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지역별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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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법정계획에 해당하는 시행계획과 지역계획 부문의 수립

현황은 다른 지자체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농어촌보건복지 추

진계획은 실제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례기반 계획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 수립현황을 살펴보

면, 총 23개의 계획이 조례를 통한 수립 근거를 갖고 있었다. 이 중에서 

실제 수립된 것으로 확인되는 계획은 20개였다. 

먼저 복지정책분야의 종합계획군에서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이 수립되

었다. 아동‧청소년‧청년정책 계획군에서는 퇴소청년 자립종합지원계획과,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가족지원 정

책계획군에서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종합계획, 영유아발달 지원계획은 다

른 계획에 포함되어 수립되었으며, 광주형 아이돌봄 종합계획은 단독으

로 수립되었다. 

노인‧장애인정책 계획군에 해당하는 조례 기반계획은 전체 계획의 절

반을 차지하였는데(20개 중 10개가 해당),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과명 팀명 계획명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대전광역시 장애인정책 5개년 발전계획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시행계획

주택정책과
주거복지과 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 지역계획

주택과 시·도 주거종합계획

질병관리과 정신건강팀

자살예방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 
시행계획

치매관리 종합계획 시행계획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청년지원팀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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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등 총 9개의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장

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등 보호·지원 기본계획은 조례상 수립을 명

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립되지 않았다. 

취약계층 통합지원정책 계획군에 속하는 계획은 총 3개(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통합돌봄 기본계획)로, 

모두 수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건강 및 의료관리 계획군에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조례상 명시되어 있는데, 타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있었다.

<표 5-12>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광주광역시

법정계획: 시행계획 법정계획: 지역계획 조례기반 계획

복지정책분야 종합계획군

1 2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인구정책 종합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아동·청소년·청년정책 계획군

4(5) - 2(4)

아동정책 시행계획 아동·청소년의 심리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청년정책 시행계획 퇴소청년 자립종합지원계획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계획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가족지원정책 계획군

3 1 3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보육계획 (출산 및 양육 지원 종합계획)

한부모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영유아 발달 지원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광주형 아이돌봄 종합계획

노인·장애인정책 계획군

0(2) 1 9(10)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 시행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계획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광주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광주광역시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장애인 탈시설 기본계획

근육장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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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괄호 안의 계획은 기존 계획에 포함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의미하며, 음영으로 표시된 계획은 

실제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의미함.

광주광역시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확인한 결과는 <표 5-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많은 계획을 수립하

고 있는 부서는 최대 5개의 계획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돌봄정책과의 복

지정책팀이 이에 해당한다. 광주광역시청의 조직도상 돌봄정책과의 복지

정책팀은 팀장 1명과 팀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광주광역시청 홈페이

법정계획: 시행계획 법정계획: 지역계획 조례기반 계획

(광주광역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등 보호·지원 

기본계획

(광주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

취약계층 통합지원정책 계획군

2 - 3

노숙인 등의 자립지원 종합계획 시행계획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광주광역시 통합 돌봄 기본계획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보건정책분야 종합계획군

2 2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국민건강증진 실행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

건강 및 의료관리 계획군

0(1) - 1

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
(광주광역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를 위한 추진계획)

정신건강관리정책 계획군

2 2 -

자살예방 시행계획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계획

치매관리 종합계획 시행계획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 시행계획)

지역단위정책 계획군

1 0(2) -

농어촌보건복지 추진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계획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주거·고용분야정책 계획군

- 3(4) 1

시·도 주거종합계획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 지역계획)

(고용정책기본계획 지역계획)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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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2025.10.16.). 조례 기반 계획인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

본계획의 경우, 1명의 팀원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것

으로 확인되어 계획 수립까지 담당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지정책팀에서 담당하는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이외에는 모두 법정계획으로서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시행결과와 평가 등을 모두 담당하고 있

음에 따라 업무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5-13> 담당부서별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광주광역시

과명 팀명 계획명

건강위생과

건강증진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시행계획

광주광역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추진계획

광주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

정신건강팀

자살예방 기본계획 시행계획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지역계획

치매관리 종합계획 시행계획

고령사회정책과
고령사회정책팀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계획

노인시설지원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공공보건의료과
공공보건의료팀 지역보건의료 계획

공공의료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시행계획

노일자리정책관 노동일자리정책팀 고용정책 기본계획 지역계획

대중교통과 택시행정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돌봄정책과
복지정책팀

농어촌 보건복지 추진계획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시행계획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시행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통합돌봄팀 광주광역시 통합 돌봄 기본계획

아동청소년과

아동복지팀 퇴소청년 자립종합지원계획

아동친화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청소년복지팀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시행계획

청소년정책팀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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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의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 수립 현황을 확인하면, 법정계획

은 다른 지자체와 차이가 없었고 앞서 확인한 광주광역시와 동일하게 지

역단위 정책 계획군인 농어촌보건복지 추진계획은 최근에 수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례 기반의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을 살펴보면, 울산광역시는 총 30개

의 계획이 조례상 수립되어야 하고 실제 수립되고 있는 계획은 이 중 20

개였다. 

노인‧장애인정책 계획군에서 수립되어야 하는 계획은 10개로 다른 계

획군보다 많은 편이었으나 실제로 수립된 계획은 노인복지 기본계획, 발

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등 4개 계획에 불과했다. 

반면, 아동‧청소년‧청년정책 계획군의 경우 해당하는 6개 계획이 모두 

과명 팀명 계획명

여성가족과

보육팀

광주형 아이돌봄 종합계획

영유아 발달 지원계획

보육계획

여성권익팀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출생지원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출산 및 양육 지원 종합계획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팀 인구정책 종합계획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활지원팀
광주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근육장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

장애인정책팀

광주광역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광주광역시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장애인 탈시설 기본계획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

주택정책과 주택기획팀 주거종합계획 지역계획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 청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청년일자리팀 청년일자리창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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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된 것으로 확인되어 다른 계획군에 비해 실제 수립 비율이 높은 것으

로 보인다. 이 중 울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계획, 가출청소년

에 대한 보호‧지원 계획 등 3개 계획은 다른 계획에 포함 수립하고 있었다. 

울산광역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주거‧고용 분야 정책 계획군의 계획

과 수립율이 높은 편이었는데, 총 5개의 계획 중 실제 수립된 계획은 4개

로 장기요양세부시행계획,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

한 종합계획, 울산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계획,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장기요양세부시행계획은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기반한 계획으로,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

선을 위한 기본계획이 이 계획에 포함되어 수립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14>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울산광역시

법정계획: 시행계획 법정계획: 지역계획 조례기반 계획
복지정책분야 종합계획군

1 2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아동·청소년·청년정책 계획군

4(5) - 6

아동정책 시행계획 (울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계획)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계획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울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 아동학대예방계획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가족지원정책 계획군

3 1 2(3)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보육계획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

한부모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울산형아이돌봄 기본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

노인·장애인정책 계획군

0(2) 1 4(10)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 시행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울산광역시 중장년 복리증진 종합계획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 노인복지 기본계획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

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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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괄호 안의 계획은 기존 계획에 포함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의미하며, 음영으로 표시된 계획은 

실제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의미함.

울산광역시의 담당부서별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 수립 현황을 확인했을 

때 가장 많은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복지정책과였다. 복지정책과 

내의 대부분의 팀이 포함 수립이 가능한 계획 이외에도 단독으로 수립되

어야 하는 법정계획 및 조례 기반 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정계획: 시행계획 법정계획: 지역계획 조례기반 계획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을 위한 시행계획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계획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시행계획

취약계층 통합지원정책 계획군

2 - 1(3)

노숙인 등의 자립지원 종합계획 시행계획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울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보건정책분야 종합계획군

2 2 2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울산광역시 건강도시 발전계획)

(국민건강증진 실행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건강 및 의료관리 계획군

0(1) - -

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

정신건강관리정책 계획군

2 2 -

자살예방 시행계획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계획

치매관리 종합계획 시행계획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 

시행계획)

지역단위정책 계획군

1 0(2) -

농어촌보건복지 추진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계획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주거·고용분야정책 계획군

- 4(5) 4(5)

시·도 주거종합계획 (울산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계획)

연도별 시·도 주거지원계획 장기요양세부시행계획

(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 지역계획)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고용정책기본계획) 울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노동 환경 개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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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팀과 아동복지팀이 각각 4개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다른 팀

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립해야 할 계획이 많았다. 특히 아동복지팀의 담당 

계획은 다른 계획에 포함 수립이 불가능한 계획들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계획과 울산형 아이돌봄 기본계획의 경우 조례상 매년 수립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었다. 울산광역시의 복지정책과 아동복지팀은 조

직도상 팀장 1인 및 팀원 4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울산광역시청 홈페이

지, 2025.10.16.),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담당자와 온종일돌봄 담당자가 

동일했고, 팀원 1명이 2개의 계획 수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이외에 시민건강과의 공공보건팀과 정신건강팀도 4개의 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타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이 가능한 

‘울산광역시 건강도시 발전계획’ 이외에 다른 담당 계획들은 모두 법정계

획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 업

무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5-15> 담당부서별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울산광역시

과명 팀명 계획명

건축정책과 주거지원팀
시·도 주거종합계획

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 지역계획

경재정책관
노동정책팀 울산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계획

일자리정책팀 고용정책 기본계획 지역계획

교통기획과 교통총괄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대학협력과 청년정책팀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울산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보훈노인과

고령사회팀 노인복지 기본계획

노인지원팀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장기요양세부시행계획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농어촌 보건복지 추진계획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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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명 팀명 계획명

생활보장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시행계획

울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계획

아동보호팀
아동학대예방계획

울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아동복지팀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계획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

울산형아이돌봄 기본계획

출생보육팀 보육계획

시민건강과

건강증진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실행계획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공공보건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시행계획

울산광역시 건강도시 발전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

정신건강팀

자살예방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 시행계획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지역계획)

치매관리 종합계획 시행계획

여성가족
청소년과

가족복지팀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청소년팀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자립기반팀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을 위한 시행계획

장애인재활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장애인지원팀 울산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계획

정책기획관 인구정책팀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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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정계획 수립 현황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조례기반 계획은 26개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3개의 계획

은 현재 미수립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종합계획으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

고 있었으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청년 분야의 계획이 8개

로 가장 많았고, 노인·장애인 분야 계획이 6개, 고용 관련 계획도 5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역시 중앙단위 법정계획이 존재하지만 지자체에 

시행계획 수립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 자체 조례를 근거로 별

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아이돌봄지원계획, 웰다잉 문

화조성 기본계획,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시행계획 등이 

이에 해당되며, 이들 계획은 모두 근거 조례에 따라 실제로 수립·운영되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16>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세종특별자치시 

법정계획: 시행계획 법정계획: 지역계획 조례기반 계획

복지정책분야 종합계획군

1 2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인구정책 기본계획

(사회서비스 지역계획)

아동·청소년·청년정책 계획군

4(5) - 6(8)

아동정책 시행계획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세종특별자치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도별 지원계획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 다함께돌봄 시행계획

청년정책 시행계획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퇴소청소년 등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

세종특별자치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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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괄호 안의 계획은 기존 계획에 포함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의미하며, 음영으로 표시된 계획은 

실제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의미함.

법정계획: 시행계획 법정계획: 지역계획 조례기반 계획

가족지원정책 계획군

3 1 2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보육계획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계획)

한부모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아이돌봄 지원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노인·장애인정책 계획군

0(2) 1 6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 시행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지원 기본계획)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

취약계층 통합지원정책 계획군

2 0(1) 2(3)

노숙인 등의 자립지원 시행계획 통합지원 지역계획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

외톨이 지원에 관한 연도별 계획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보건정책분야 종합계획군

2 2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 지역계획

(국민건강증진 실행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건강 및 의료관리 계획군

0(1)

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

정신건강관리정책 계획군

2 1

자살예방 시행계획 정신건강증진 지역계획

치매관리 종합계획 시행계획

지역단위정책 계획군

0(1) 0(2)

농어촌보건복지 추진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계획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주거·고용분야정책 계획군

- 3(4) 6

시·도 주거종합계획 청년주거기본계획

(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 지역계획)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고용정책기본계획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시행계획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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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 부서별 계획 수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인구여성가

족과 인구정책팀이 가장 많은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

당 팀은 법정계획으로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한

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다문화가

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조례 기반 계획으로는 인

구정책 기본계획,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있었

다. 따라서 인구정책팀은 총 6개의 계획을 단일 팀에서 동시에 관리·수립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은 5년 주기의 중장기 계획인 반면, 나머지 법정계획 연계 계획

들은 모두 매년 수립해야 하는 연차계획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팀장 1인

을 포함한 총 6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인구정책팀(세종특별자치시청 홈페

이지, 2025.10.9.)이 감당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

된다.

<표 5-17> 담당부서별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세종특별자치시

과명 팀명 계획명

교통정책과 교통기획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장애인자립지원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시행계획

장애인정책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시·도계획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정책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시행계획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실행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신보건팀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

자살예방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지역
계획)

치매관리 종합계획 시행계획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농어촌 보건복지 추진계획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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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경기도

경기도의 경우, 조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은 총 19개

로 확인되었으나, 이 중 6개 계획은 실제로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

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정책분야 종합계획군에서는 중앙부처 법정계

획에 연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외

에도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인구정책기본계획, 행복증진 기본계획 등 종

과명 팀명 계획명

자립지원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시행계획

지역복지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아동청소년과

아동지원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

아동친화정책팀

다함께돌봄 시행계획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아이돌봄 지원계획

청소년팀

세종특별자치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도별 
지원계획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

인구여성가족과

보육기획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계획

보육계획

인구정책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인구정책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주택과 주거복지팀
시·도 주거종합계획

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 지역계획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청년지원팀 청년주거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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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획 성격의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었다.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 집단 관련 계획의 자체 수립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앙 

차원의 법정계획이 존재하지 않거나(장애인 분야),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는 지자체에서 수립하지 않고 있는(노인 분야)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해

석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유사한 계획이 중복적으로 수립될 가능성 역시 

높을 수 있다. 최근 정책적 관심이 높아진 고독사 관련 영역도 마찬가지

이다. 법정계획인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외에도 1인가구 지원계획, 은둔

형 외톨이 지원계획 등 자체 계획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

어 유사계획 수립에 따른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표 5-18>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경기도

법정계획: 시행계획 법정계획: 지역계획 조례기반 계획

복지정책분야 종합계획군

1 2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사회서비스 지역계획) 경기도 행복 증진 기본계획

아동·청소년·청년정책 계획군

4(5) - 3(4)

아동정책 시행계획 경기도 아동돌봄체계 및 서비스 중장기 발전 계획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청년정책 시행계획 

가족지원정책 계획군

3 1 -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보육계획

한부모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노인·장애인정책 계획군

0(2) 1 5(7)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독립생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경기도 노인건강증진 기본계획)

노인 지역사회 지속거주에 관한 기본계획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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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괄호 안의 계획은 기존 계획에 포함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의미하며, 음영으로 표시된 계획은 

실제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의미함.

다음은 담당부서별 계획수립 현황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역보건팀에서 

가장 많은 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경기도 노인건강증진 기본계

획,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시행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치매관리 종합

계획 시행계획 등 4개의 계획을 담당하고 있었다. 2025년 10월 기준 지

역보건팀은 팀장 포함 5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경

기도청 홈페이지, 2025.10.8.), 이들 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계획으로 인

한 업무 부담 수준이 적지 않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법정계획: 시행계획 법정계획: 지역계획 조례기반 계획

취약계층 통합지원정책 계획군

2 1 2(4)

노숙인 등의 종합계획 시행계획 통합지원 지역계획 경기도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 중기계획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보건정책분야 종합계획군

2 1(2)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지역보건의료계획)

(국민건강증진 실행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건강 및 의료관리 계획군

0(1) - -

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

정신건강관리정책 계획군

2 1 -

자살예방 시행계획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지역계획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지역단위정책 계획군

1 0(2) -

농어촌보건복지 추진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계획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주거·고용분야정책 계획군 

- 3(4) 1(2)

시·도 주거종합계획

(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 지역계획)

고용정책기본계획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종합계획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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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9> 담당부서별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경기도

과명 팀명 계획명

가족정책과

1인가구지원팀 경기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가족정책팀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가족친화팀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광역교통정책과 교통복지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노인복지과 노인지원팀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독립생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보건의료정책과 지역보건팀

경기도 노인건강증진 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시행계획

지역보건의료 계획

치매관리 종합계획 시행계획

복지사업과
자립지원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희망복지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종합계획

복지정책팀
농어촌 보건복지 추진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소통협치관 민관협치팀 경기도 행복 증진 기본계획

보육정책과 보육정책팀 보육계획

아동돌봄과

아동돌봄팀 돌봄 지원 기본계획

아동자립지원팀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아동정책팀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

의료자원과 공공의료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시행계획

이민사회지원과 이민사회통합팀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팀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장애인자립지원과 발달장애인지원팀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정신건강과
자살예방팀 자살예방 기본계획 시행계획

정신건강정책팀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지역계획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
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 지역계획

주거종합계획 지역계획

청년기회과 청년정책팀 청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청소년과
청소년안전망팀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시행계획

청소년정책팀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사업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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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도 중앙계획에 연계한 지자체 계획 수립 현황은 경기도

와 유사하며, 광역지자체에 수립의무가 부여된 상당수의 계획들을 수립

하고 있었다. 한편 조례기반 계획은 24개로 종합계획의 성격인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비롯하여 아동, 장애인, 노인 분야 계획에 집중되어 있다. 아

동청소년 분야 계획 중 실제 수립하고 있는 계획은 총 8개로 나타났는데, 

조례기반 계획의 상당수는 아동정책 시행계획에 포함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립의 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청소년 

분야의 조례 기반 계획 역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 수립할 수 있도

록 규정함으로써 계획의 수는 많으나 실제로는 일정 수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분야와 장애인 분야의 경우 별도

의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 기반한 노인복지 기본

계획, 장애인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표 5-20>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강원특별자치도

법정계획: 시행계획 법정계획: 지역계획 조례기반 계획

복지정책분야 종합계획군

1 2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인구정책 종합계획

(사회서비스 지역계획)

아동·청소년·청년 정책 계획군

4(5) 1 4(6)

아동정책 시행계획 보육계획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

청년정책 시행계획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에 관한 지원계획)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에 관한 지원계획）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가족지원 정책 계획군

3 - 2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한부모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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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괄호 안의 계획은 기존 계획에 포함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의미하며, 음영으로 표시된 계획은 

실제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의미함.

강원특별자치도 조직 중 가장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조직은 여성

청소년 가족과의 다문화가족팀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팀에서는 가족지원 

정책 계획군에 해당되는 법정계획인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한부모

법정계획: 시행계획 법정계획: 지역계획 조례기반 계획

노인·장애인 정책 계획군

0(2) 1 7(10)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 시행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노인복지 기본계획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종합계획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강원특별자치도 웰다잉 문화 조성 계획

취약계층 통합지원 정책 계획군

2 0(1) 1

노숙인 등의 자립지원  시행계획 통합지원 지역계획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보건정책분야 종합계획군

2 1(2)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 지역계획

(국민건강증진 실행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건강 및 의료관리 계획군

0(1) - -

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

정신건강관리정책 계획군

2 1 -

자살예방 시행계획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지역계획

치매관리 종합계획 시행계획

지역단위정책 계획군

0(1) 0(2) -

농어촌보건복지 추진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계획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주거·고용분야정책 계획군 

- 3(4) 2(3)

시·도 주거종합계획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 지역계획) (강원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계획)

고용정책기본계획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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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 시행계획, 다문화가족 시행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조

례 기반 자체 계획으로 청소년 부모가정 지원계획,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다문화가족팀은 팀장 포함 3인으로 구성됨

에 따라(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2025.10.9.), 담당자 모두 1개 이상

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다문화가족팀에서 수립하고 있는 두 개의 조례 기반 계획은 모두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제 

별도의 계획 수립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소년정책 시

행계획이 청소년팀에서 별도로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서 간 연계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아이돌봄 지

원을 위한 시행계획은 정책 성격상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기에 

부적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함 수립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실제 운영상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

요하다.

<표 5-21> 담당부서별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강원특별자치도

과명 팀명 계획명

건축과
주거복지팀 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 지역계획

주택팀 시·도 주거종합계획

공공의료과 공공의료정책팀
강원특별자치도 웰다잉 문화조성 계획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시행계획

교통과 교통복지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기업지원과 노동정책팀 강원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계획

노인복지과

노인돌봄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노인시설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노인정책팀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노인복지 기본계획

보건식품 
안전과

건강증진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실행계획

보건행정팀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신보건팀

자살예방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 

치매관리 종합계획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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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충청남도

충청남도의 법정계획 수립 현황은 타 광역지자체와 유사하나, 지역단

위 정책계획군인 농어촌 보건복지 추진계획과 농어업인 삶의 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충청남도의 조례 기반 계획은 총 33개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8개 

계획은 현재 미수립 상태로 2025년 8월 기준 25개의 계획이 실제로 수

립·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노인·장애인 정

과명 팀명 계획명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 보육계획

복지기획팀
농어촌 보건복지 추진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회

생활보장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시행계획

아동보호팀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에 관한 지원계획

육아지원팀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여성청소년 
가족과

다문화가족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청소년부모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청소년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에 관한 지원계획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

인재육성과 평생교육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일자리청년과
일자리정책팀 고용정책 기본계획 지역계획

청년정책팀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 지원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지역소멸대응
정책관

인구정책팀
인구정책 종합계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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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군의 계획이 13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장애인 관련 계획이 9개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노인 관련 계획은 4개로, 대부분의 

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되는 노인복지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

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계획 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동·청소년·

청년 정책군의 자체 계획은 총 8개로 파악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아동

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중복적인 계획 수립 부담을 줄이고, 관련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5-22>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충청남도

법정계획: 시행계획 법정계획: 지역계획 조례기반 계획
복지정책분야 종합계획군

1 2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양극화 해소에 관한 기본계획

(사회서비스 지역계획)

아동·청소년·청년 정책 계획군

4(5) - 6(8)

아동정책 시행계획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 계획)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

청년정책 시행계획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의 예방·치료를 위한 지원계획

(위기청소년 지원 기본계획)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계획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가족지원 정책 계획군

3 1 2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보육계획 가족돌봄 지원 기본계획

한부모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노인·장애인 정책 계획군

0(2) 1 11(13)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 시행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 충청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뇌병변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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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괄호 안의 계획은 기존 계획에 포함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의미하며, 음영으로 표시된 계획은 

실제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의미함.

충남도청의 계획수립 업무분장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복

지팀에서 팀장 포함 4인의 인력(충청남도청 홈페이지, 2025.10.9.)이 장

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뇌병변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 시청각장애인

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

법정계획: 시행계획 법정계획: 지역계획 조례기반 계획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

(충청남도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계획）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

노인복지 종합계획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본계획)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에 대한 지원계획

취약계층 통합지원 정책 계획군

2 0(1) 4(5)

노숙인 등의 자립지원 시행계획 통합지원 지역계획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충청남도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한 계획

충청남도 자활지원계획

보건정책분야 종합계획군

2 1(2)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 지역계획

(국민건강증진 실행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건강 및 의료관리 계획군

0(1) - -

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

정신건강관리정책 계획군

2 1 -

자살예방 시행계획 정신건강증진 지역계획

치매관리 종합계획 시행계획

지역단위정책 계획군

1 1(2) -

농어촌보건복지 추진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계획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주거·고용분야정책 계획군 

- 3(4) 2(4)

시·도 주거종합계획 충청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계획

(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 지역계획)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계획

고용정책기본계획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계획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196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관련 법정계획 수립 실태 및 개선방안

획,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 충청남도 후전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계획 등 6개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가족

정책과의 가족정책팀, 청소년정책팀에서도 5개의 계획을 담당하고 있었다. 

<표 5-23> 담당부서별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충청남도

과명 팀명 계획명

건강증진 식품과

건강증진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실행계획

자살예방팀 자살예방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치매관리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

치매관리 종합계획 시행계획

고등교육정책담당관 평생교육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한 계획

충청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노인정책과

노인시설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본계획

노인일자리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에 대한 지원계획

노인정책팀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

노인복지 종합계획

농업정책과 청년여성농업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시·도 계획

보건정책과
공공의료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시행계획

보건행정팀 지역보건의료계획

복지보훈 정책과

복지정책팀 농어촌 보건복지 추진계획

생활보장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시행계획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계획

충청남도 자활지원계획

지역복지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여성가족 정책과

가족정책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가족돌봄 지원 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청소년정책팀

위기청소년 지원 기본계획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의 예방 치료를 위한 지원계획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시행계획

외국인정책과 다문화지원팀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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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충청남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중앙부처와 연계된 법정계획

을 수립·운영하고 있었다. 지역단위 정책군에서는 농어촌 보건복지 추진

계획의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례 기반 계획은 총 21개로, 이는 충청남도(33개)에 비해 다소 적은 

수준이었다. 이 중에서는 종합계획 성격을 지닌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포

함하고 있으며, 노인·장애인 분야에서 6개,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5개 계

획이 수립되고 있었다.

또한 충청북도에서는 감정노동자, 보육교직원, 사회복지사, 장기요양

요원 등 돌봄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처우개선 및 보호계

획이 다수 마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계획들은 지

과명 팀명 계획명

인구정책과

아동돌봄팀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 계획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저출생대응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영유아돌봄팀 보육계획

일자리기업
지원과

노동정책팀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계획

일자리정책팀 고용정책 기본계획 지역계획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뇌병변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

충청남도 후전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계획

장애인자립팀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장애인재활팀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주택도시과 주택정책팀
시·도 주거종합계획

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 지역계획

청년정책관
청년자립팀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청년정책팀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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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내 사회서비스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관심

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5-24>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충청북도

법정계획: 시행계획 법정계획: 지역계획 조례기반 계획

복지정책분야 종합계획군

1 2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인구정책 기본계획

(사회서비스 지역계획)

아동·청소년·청년 정책 계획군

4(5) - 2(4)

아동정책 시행계획 충청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계획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 (청년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청년정책 시행계획

가족지원 정책 계획군

3 1 1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보육계획 (아이돌봄 지원계획)

한부모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노인·장애인 정책 계획군

0(2) 1 4(8)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 시행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계획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계획

충청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

재가노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노인복지 기본계획

취약계층 통합지원 정책 계획군

2 0(1) 1(2)

노숙인 등의 자립지원 시행계획 통합지원 지역계획 (충청북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보건정책분야 종합계획군

2 1(2)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 지역계획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 실행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건강 및 의료관리 계획군

0(1) - -

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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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괄호 안의 계획은 기존 계획에 포함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의미하며, 음영으로 표시된 계획은 

실제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의미함.

부서별 계획 수립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정책과의 정신보건팀에서 법

정계획인 자살예방 기본계획시행계획,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 치매관리종합계획시행계획을 담당하고 있었으

며,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일가족지원팀에서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아이돌봄지원계획, 충청북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담당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25> 담당부서별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충청북도

법정계획: 시행계획 법정계획: 지역계획 조례기반 계획

정신건강관리정책 계획군

2 1 -

자살예방 시행계획 정신건강증진 지역계획

치매관리 종합계획 시행계획

지역단위정책 계획군

1 0(2) -

농어촌보건복지 추진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계획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주거·고용분야정책 계획군 

- 3(4) 3(4)

시·도 주거종합계획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계획

(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 지역계획)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고용정책기본계획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과명 팀명 계획명

건축문화과 주택관리복지팀
시·도주거종합계획

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 지역계획

교통철도과 교통정책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
장기요양요원의 권인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재가노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보건정책과

건강증진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실행계획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종합계획

공공의료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시행계획

보건정책팀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신보건팀 자살예방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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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전라남도

전라남도의 법정계획 수립 현황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의 계획 수립 

현황과 유사하다. 지역단위정책 계획군에 해당되는 농어촌 보건복지추진

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조례기반 계획은 24개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분야별로 살펴보

면 종합계획군으로 인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었

다. 노인·장애인정책 계획군에 해당되는 조례기반 계획이 10개로 가장 

많았는데, 실제 수립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한편 

과명 팀명 계획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

치매관리종합계획시행계획

복지정책과

보육지원팀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보육계획

복지보훈팀
농어촌 보건복지 추진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복지시설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생활보장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시행계획

아동복지팀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계획

양성평등가족
정책관

일가족지원팀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아이돌봄지원계획

충청북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청소년팀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외국인정책추진단 외국인지원팀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인구청년정책
담당관

인구정책팀
인구정책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청년지원팀
청년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고용정책 기본계획 지역계획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장애인정책팀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 기본계획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지원계획



제5장 지자체 법정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분석 201

전라남도의 경우 타 광역자치단체와 상이하게 아동·청소년 정책에 관한 

추가적인 조례기반 계획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라남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전라남도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 전라남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계획만이 명시되어 있는

데, 가정밖 청소년 지원계획과 청소년부모가정 지원계획은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었다.

<표 5-26>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전라남도

법정계획: 시행계획 법정계획: 지역계획 조례기반 계획
복지정책분야 종합계획군

1 2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인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사회서비스 지역계획)

아동·청소년·청년 정책 계획군

4(5) - 3

아동정책 시행계획 전라남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전라남도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전라남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계획)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

청년정책 시행계획

가족지원 정책 계획군

3 1 2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보육계획 전남형 아이돌봄 지원계획

한부모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입양가정 지원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노인·장애인 정책 계획군

0(2) 1 0(11)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 시행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 전라남도 시청각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전라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전라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계획

전라남도 노인교육 실시계획

전라남도 노인빈곤 예방 및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 시행계획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생활 지원 시행계획

전라남도 홀로 사는 노인 지원계획

(전라남도 호스피스 및 존엄사 문화 조성 시행계획)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

취약계층 통합지원 정책 계획군

2 0(1) 2

노숙인 등의 자립지원 시행계획 통합지원 지역계획 전라남도 1인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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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괄호 안의 계획은 기존 계획에 포함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의미하며, 음영으로 표시된 계획은 

실제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의미함.

전라남도의 담당부서별 계획 수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성가족정책

관의 가족행복팀과 희망인재육성과의 청소년지원팀이 각각 4개의 계획

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족행복팀은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전남형 아이돌봄 지원계획, 전라남도 1인가구 복지증진을 위

한 기본계획,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들 계획은 모두 별도로 독립적인 계획으로 수립해야 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반면, 청소년지원팀은 전라남도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 전라남도 청

소년부모가정 지원계획,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 청소년정책 기본

계획 시행계획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 중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과 청

소년부모가정 지원계획은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

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차이를 보인다. 

법정계획: 시행계획 법정계획: 지역계획 조례기반 계획
보건정책분야 종합계획군

2 1(2)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 지역계획

(국민건강증진 실행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건강 및 의료관리 계획군

0(1) - -

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

정신건강관리정책 계획군

2 1 -

자살예방 시행계획 정신건강증진 지역계획

치매관리 종합계획 시행계획

지역단위정책 계획군

1 1(2) -

농어촌보건복지 추진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계획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주거·고용분야정책 계획군 

- 3(4) 2(4)

시·도 주거종합계획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

(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 지역계획)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종합계획

고용정책기본계획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과 권리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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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7> 담당부서별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전라남도

과명 팀명 계획명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전라남도 호스피스 및 존엄사 문화조성 시행계획

공공보건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신보건팀

자살예방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

치매관리 종합계획 시행계획

건축개발과 주거복지팀 시·도 주거종합계획

교통행정과 교통기획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시·도계획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농어촌 보건복지 추진계획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종합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생활지원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시행계획

지역복지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여성가족정책관

가족행복팀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전남형 아이돌봄 지원계획

전라남도 1인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아동보호고도화 TF팀 전라남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아동복지팀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입양가정 지원계획

보육지원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

보육계획

이민정책과 다문화지원팀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전라남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인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출산지원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고용정책기본계획 지역계획

청년희망과 청년정책팀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희망인재 
육성과

청소년지원팀

전라남도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

전라남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계획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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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하고 있는 법정계획은 타 광역자치단체와 유

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례 기반 계획은 총 27개로 이 중 노인·장애인 

정책 분야의 계획이 12개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청소년·청년 정책 분야

의 계획이 5개로 확인되었다. 

또한 법정계획인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비롯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은

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전북특별자치도 외로움 치유 및 예방계획, 

전북특별자치도 1인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등 고독 및 고립 관

련 조례 기반 계획이 다수 수립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5-28>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전북특별자치도

법정계획: 시행계획 법정계획: 지역계획 조례기반 계획
복지정책분야 종합계획군

1 2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인구정책 종합계획

(사회서비스 지역계획)

아동·청소년·청년 정책 계획군

4(5) - 3(5)

아동정책 시행계획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기본계획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계획

청년정책 시행계획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

가족지원 정책 계획군

3 1 1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보육계획 아이돌봄 시행계획

한부모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노인·장애인 정책 계획군

0(2) 1 9(12)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 시행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지원계획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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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괄호 안의 계획은 기존 계획에 포함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의미하며, 음영으로 표시된 계획은 

실제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의미함.

부서별 담당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이 건강가정기

본계획 시행계획,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아이돌봄 시행계

획, 전북특별자치도 1인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총 5개의 계획을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복지

정책과 복지정책팀은 농어촌 보건복지 추진계획,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법정계획: 시행계획 법정계획: 지역계획 조례기반 계획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계획

(홀로사는 노인 지원계획)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시행계획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계획

취약계층 통합지원 정책 계획군

2 0(1) 3(5)

노숙인 등의 자립지원 시행계획 통합지원 지역계획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정책계획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전북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전북특별자치도 외로움 치유 및 예방계획

전북특별자치도 1인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

보건정책분야 종합계획군

2 1(2)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 지역계획

(국민건강증진 실행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건강 및 의료관리 계획군

0(1) - -

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

정신건강관리정책 계획군

2 1 -

자살예방 시행계획 정신건강증진 지역계획

치매관리 종합계획 시행계획

지역단위정책 계획군

1 1(2) -

농어촌보건복지 추진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계획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주거·고용분야정책 계획군 

- 3(4) 1(3)

시·도 주거종합계획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 지역계획)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주거기본계획

고용정책기본계획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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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정책계획,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기본계획, 지

역사회보장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29> 담당부서별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전북특별자치도

과명 팀명 계획명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실행계획

마음건강팀

자살예방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

치매관리 종합계획 시행계획

출산지원팀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고령친화 정책과

고령친화복지팀 홀로 사는 노인 지원계획

고령친화시설팀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계획

고령친화정책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

교육협력과 청소년팀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교통정책과 도로교통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촌사회활력과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시·도계획

농업정책과 농생명정책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시·도계획

문화산업과 예술육성팀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시행계획

보건의료과
공공의료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시행계획

보건정책팀 지역보건의료계획

사회복지 정책과

보육정책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보육계획

보훈복지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시행계획

복지정책팀

농어촌 보건복지 추진계획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정책계획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생활보장팀 고독사예방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회서비스팀 전북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아이돌봄 시행계획

전북특별자치도 1인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아동보호팀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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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경상남도

경상남도의 법정계획 수립 현황 역시 이전의 광역지자체와 유사한 수

준으로 나타났다. 조례기반 계획은 많은 편이었는데, 31개의 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상남도 역시 복지정책분야 종합

계획에 해당되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었으며, 보건정책의 

종합계획 성격인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규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건강도시 기본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남의 경우 아동·청소년 분야의 자체 계획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 9개의 계획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중 다수는 아동정책시행계획에 포

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노인·장애인 분야의 계획도 

11개로 많은 수준이었고 실제 6개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개의 계획은 현재 수립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아동·청소년 

분야 계획과는 달리 이들 계획들은 별도로 수립됨에 따라 계획 수립 및 

관리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과명 팀명 계획명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

인구정책종합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청년정책팀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일자리민생경제과
노사협력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지역별 지원계획

일자리정책팀 고용정책 기본계획 지역계획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시설안전팀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

장애인자립지원팀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주택건축과 주거복지팀
시·도 주거종합계획

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 지역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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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0>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경상남도

법정계획: 시행계획 법정계획: 지역계획 조례기반 계획

복지정책분야 종합계획군

1 2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사회서비스 지역계획)

아동·청소년·청년 정책 계획군

4(5) - 8(9)

아동정책 시행계획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 종합계획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아동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계획)

청년정책 시행계획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기본계획)

경상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치료 지원계획

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기본계획

(경상남도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기본계획)

가족지원 정책 계획군

3 1 1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보육계획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계획

한부모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노인·장애인 정책 계획군

0(2) 1 6(11)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 시행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경상남도 고령장애인지원계획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경상남도 장애인가족지원계획

경상남도 노인교육 지원계획

경상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행계획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계획

경상남도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계획

취약계층 통합지원 정책 계획군

2 0(1) 1

노숙인 등의 자립지원  시행계획 통합돌봄 지역계획 (경상남도 1인가구 복지증진 지원계획)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보건정책분야 종합계획군

2 1 0(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건강도시 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 실행계획)

건강 및 의료관리 계획군

0(1) - 0(2)

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
노인건강증진 기본계획

경상남도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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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괄호 안의 계획은 기존 계획에 포함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의미하며, 음영으로 표시된 계획은 

실제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의미함.

경상남도의 경우, 지자체 전체적으로 수립 관리하는 계획의 규모가 큰 

편이어서 각 부서와 팀별 담당 계획 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청년정책과 청소년파트에서는 청소년정책 시행계획과 청소년보호종

합대책 시행계획 등 2개의 법정계획과 함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계

획,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기본계획, 경상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 등 3개의 조례 기반 계획을 포함해 

총 5개의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었다. 이 중 2개의 조례 기반 계획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또한, 보육정책과의 아동정책 담당부서와 여성가족과의 가족정

책 담당부서 역시 각각 4개의 계획을 담당하고 있어 담당자별 계획 수립 

및 관리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계획: 시행계획 법정계획: 지역계획 조례기반 계획

정신건강관리정책 계획군

2 1 -

자살예방 시행계획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 지역계획

치매관리 종합계획 시행계획

지역단위정책 계획군

1 1(2) -

농어촌보건복지 추진계획 지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지역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주거·고용분야정책 계획군 

- 3(4) 4(5)

시·도 주거종합계획 (청년주거기본계획)

(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 지역계획) (경상남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 기본계획)

고용정책기본계획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종합계획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보호계획)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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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담당부서별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경상남도 

과명 팀명 계획명

교육인재과 평생교육담당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교통정책과 교통편익담당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노인정책과

노인시설파트 경상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권리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 시행계획

노인정책담당
경상남도 노인교육 지원계획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계획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시·도계획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실행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신건강파트

자살예방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지
역계획)

치매관리 종합계획 시행계획

보육정책과

보육담당
경상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보육계획

아동시설파트
경상남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계획

아동정책파트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 종합계획

경상남도 자립준비청년등 자립지원 기본계획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

농어촌 보건복지 추진계획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생활보장담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시행계획

사회경제 
노동과

노동복지파트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보호계획

여성가족과

가족정책담당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경상남도 1인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계획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다문화파트

경상남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의료정책과 의료정책담당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시행계획

인구정책 
담당관

인구동행파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인구정책파트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 
지원담당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경상남도 장애인가족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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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경상북도

경상북도의 경우 28개의 계획 수립에 관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 중 7개를 제외한 21개 계획을 실제 수립하고 있었다. 

복지분야의 종합계획으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었으

며, 보건분야에서 건강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 해당 계획은 실제로는 수립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장애인 분야에서 11개 조례기반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아동·청소년·청년 분야의 경우 5개의 계획이 수립되도록 규정

하고 있었다. 중앙단위 법정계획이 존재하지만 지자체에 시행계획 수립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경상북도 아동돌봄 계획, 경상북도 웰다잉 문화조

성을 위한 기본계획 등이 근거 조례를 통해 계획 수립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수립되고 있지는 않았다. 

과명 팀명 계획명

주택과 청년주택담당 청년주거기본계획

청년정책과

청년정책담당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청소년파트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기본계획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경상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

청소년보호종합대책시행계획

통합돌봄과 통합돌봄 정책담당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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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2>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경상북도

법정계획: 시행계획 법정계획: 지역계획 조례기반 계획

복지정책분야 종합계획군

1 2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사회서비스 지역계획)

아동·청소년·청년 정책 계획군

4(5) - 4(5)

아동정책 시행계획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경상북도 아동자립지원계획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기본계획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계획)

청년정책 시행계획 경상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기본계획

가족지원 정책 계획군

3 1 1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보육계획 경상북도 아동돌봄 계획

한부모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노인·장애인 정책 계획군

0(2) 1 8(11)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 시행계획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 장애인가족지원계획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

(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종합서비스 지원 기본계획

경상북도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행계획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

경상북도 노인복지 시행계획

독거노인 지원계획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

경상북도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

취약계층 통합지원 정책 계획군

2 0(1) 3(4)

노숙인 등의 자립지원 시행계획 통합지원 지역계획 경상북도 1인가구 기본계획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은둔형 청소년 지원계획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계획

(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보건정책분야 종합계획군

2 1(2) 0(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 지역계획 건강도시 사업계획

(국민건강증진 실행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건강 및 의료관리 계획군

0(1) - 1

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 경상북도 청소년 건강증진 기본계획

정신건강관리정책 계획군

2 1 -

자살예방 시행계획 정신건강증진 지원계획

치매관리 종합계획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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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괄호 안의 계획은 기존 계획에 포함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의미하며, 음영으로 표시된 계획은 

실제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의미함. 

경상북도 부서별 담당 현황을 살펴보면, 팀별로 1~3개 가량의 계획을 

담당하고 있었다. 보건정책과 외로움대책팀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의 

규모가 가장 많았는데,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계획, 자살예방 기

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에 관한 계획, 치매관리 종합계획 시행계획 등 4개의 계획 수립을 담당하

고 있었다. 

<표 5-33> 담당부서별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경상북도

법정계획: 시행계획 법정계획: 지역계획 조례기반 계획

지역단위정책 계획군

0(1) 0(2) -

농어촌보건복지 추진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계획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주거·고용분야정책 계획군 

- 3(4) 2(4)

시·도 주거종합계획 경상북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 지역계획) 경상북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계획

고용정책기본계획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계획)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장기요양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종합계획

과명 팀명 계획명

건축디자인과 건축행정팀
시·도 주거종합계획

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 지역계획

경제정책 노동과 일자리지원팀 고용정책기본획 지역계획

공공의료과 공공의료정책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시행계획

교육청소년과

아동정책팀

경상북도 아동자립지원계획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계획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청소년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

대학정책과 평생교육팀
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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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36개의 조례기반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이 중 4개를 제외한 29개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노인 분야 계획이 14개로 가장 많았는데,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중장년 지원계획, 홀로 사는 노인복지증진 지원계획 등 다양한 

과명 팀명 계획명

보건정책과

건강증진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실행계획

보건정책팀 지역보건의료계획

외로움대책팀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계획

자살예방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

치매관리 종합계획 시행계획

사회복지과

법인시설지원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시행계획

복지정책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보장팀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사회서비스팀 경상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아이돌봄과 아이보육팀 보육계획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보건팀 독거노인 지원계획

어르신시설팀 장기요양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종합계획

어르신정책팀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

경상북도 노인복지 시행계획

장년층 이모작 지원계획

여성가족과 가족복지팀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경상북도 1인가구 기본계획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외국인 공동체과 다문화정책팀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장애인자립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종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장애인가족지원계획

장애인정책팀 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저출생대응 
정책과

인구정책팀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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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은둔 및 고립에 관

한 계획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1인가구 지원계획, 제주특별

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등 다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중앙단위 법정계획이 존재하지만 지자체에 시행계획 수립 의무가 부여되

지 않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근거 조례를 통해 수립하고 

있었다. 

한편 중앙단위 법정계획이 미수립되었으나 별도의 조례로 계획을 수립

한 경우도 확인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의 

경우, 중앙부처의 장애인건강보건관리계획은 현재 수립되지 않았으나 제

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

로 2025년 자체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4>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법정계획: 시행계획 법정계획: 지역계획 조례기반 계획

복지정책분야 종합계획군

1 2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인구정책 종합계획

(사회서비스 지역계획)

아동·청소년·청년 정책 계획군

4(5) - 5(7)

아동정책 시행계획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청년정책 시행계획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계획)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위기청소년 기본계획)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가족지원 정책 계획군

3 1 1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보육계획 (마을공동돌봄 활성화 기본계획)

한부모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노인·장애인 정책 계획군

0(2) 1 14

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 시행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지원계획)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 (뇌병변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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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괄호 안의 계획은 기존 계획에 포함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의미하며, 음영으로 표시된 계획은 

실제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의미함. 

법정계획: 시행계획 법정계획: 지역계획 조례기반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복지향상 기본계획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장애인가족지원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기본계획)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추진계획)

중장년 지원계획

홀로 사는 노인 복지증진 지원계획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

취약계층 통합지원 정책 계획군

2 0(1) 4(5)

노숙인 등의 자립지원 시행계획 통합지원 지역계획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1인가구 지원계획)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보건정책분야 종합계획군

2 1(2)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 지역계획

(국민건강증진 실행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건강 및 의료관리 계획군

- 1(3)

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도민건강관리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계획

정신건강관리정책 계획군

2 1 0(1)

자살예방 시행계획 정신건강증진 지역계획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계획

치매관리 종합계획 시행계획

지역단위정책 계획군

1 1(2) -

농어촌보건복지 추진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계획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주거·고용분야정책 계획군 

- 3(4) 3(4)

시·도 주거종합계획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 지역계획)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지원계획

고용정책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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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계획수립 업무 분담 현황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의 

가족친화팀에서 1인가구 지원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다문화

가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기본계획,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 시

행계획 등 6개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육청소

년과의 아동친화팀과 청소년팀,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자활팀에서 각각 

4개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표 5-35> 담당부서별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수립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과명 팀명 계획명

건강위생과

건강정책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실행계획

정신건강팀

자살예방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

치매관리 종합계획 시행계획

교육정책 협력과 평생교육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노동일자리과
노동권익팀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지역별 지원계획

상생일자리팀 고용정책 기본계획 지역계획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 홀로 사는 노인 복지증진 지원계획

노인일자리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추진계획

중장년지원계획

노인정책팀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보건정책과
공공의료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시행계획

보건정책팀 지역보건의료계획

복지정책과

가족친화팀

1인가구 지원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기본계획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복지정책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시행계획

농어촌 보건복지 추진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복지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마을공동돌봄 활성화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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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계획 수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

에서 법적으로 수립 의무가 부여된 계획을 실제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중앙단위 법정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거나, 중앙계

획은 존재하더라도 지자체 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지 않

은 경우, 해당 계획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미수립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

과명 팀명 계획명

성평등여성 정책관 여성권익정책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자활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아동보육 청소년과

보육정책팀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보육계획

아동친화팀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계획

청소년팀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

위기청소년 기본계획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인구정책 담당관 인구정책팀 인구정책 종합계획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장애인자활팀

장애인가족지원계획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복지향상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기본계획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장애인정책팀

뇌병변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랭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계획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
시·도 주거종합계획

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 지역계획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정책팀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청년활동지원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친환경농업 정책과 농업정책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시·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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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부산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지역계획, 장기요양기본계획 시행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예외적 사례도 확인되었다. 

조례에 근거한 자체계획은 적게는 18개에서 많게는 33개까지 수립되

고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약 20여 개의 자체계획 수립 조항이 각 지자체 

조례에 포함되어 있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법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된 

계획이 33개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법정계획과 조례기반 계획을 모두 포

함할 경우, 지자체가 관리해야 하는 계획의 총 규모는 약 50~70개에 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전반적 현황을 분석한 주요 결과에 따른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계획이 포괄하는 정책 범위의 중복성이 높아 법정계획과 조

례기반 계획 간 차별성이 크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인구정책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은 모든 지자체에서 수립되고 있었으나, 2/3 이상의 지자체에서 별도의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추가로 수립하고 있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저출

산 중장기 종합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었다. 보건정책 분야에서도 마

찬가지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 존재함에도 일부 지자체는 별도의 

건강증진계획을 병행하여 수립하고 있었다.

최근 정책적으로 부상한 고립·은둔·외로움 분야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법정계획인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 모든 지자체에서 수립되고 

있었으나 동시에 유사 성격의 조례기반 계획인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 

1인 가구 지원계획, 사회적 고립 청년·청소년 지원계획, 외로움 치유 및 

예방계획 등이 복수로 운영되고 있어, 유사 영역 간 중복적 계획 수립이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조례기반 계획은 대상자 특성을 세분화한 기능 중심의 계획이 다

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과도하게 세분화된 대상자 중심의 자체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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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하고, 계획 간 연계 수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은 아동·청소년 관련 계획으로, 빈곤아동, 가

정 밖 아동,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아동학대, 아동안전, 보호대상아동,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었다. 이들 계획은 대부분 독립적인 계획으로 별도 수

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상호 간의 연계 구조나 통합적 관리체계는 

미비하였다. 장애인 분야 또한 유사한 양상을 보였는데, 발달장애인, 장

애인가족, 뇌병변장애인, 장애인 자립, 장애인가정 임신·출산 등 세분화

된 대상별 계획이 각각 수립되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자체가 지역사회 내 주민 수요에 밀착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9) 이러한 맥락에서 조

례기반 계획의 다양화는 지자체가 주민에 가장 가까운 수준에서 세밀한 

정책 대응을 시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의원 개

인의 입법 실적주의와 결합된 무분별한 조례 제정으로 인해 계획 수립 조

항이 포함된 조례가 과도하게 양산되는 구조적 문제의 산물로 해석할 수

도 있다. 실제로 다수의 지자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례와 계획이 중

복적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거의 그대로 가져오

는 이른바 ‘판박이 조례’ 현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최환준, 이수민, 

2025.9.23.). 그 결과 조례 수와 이에 기반한 계획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미 중앙단위 법정계획만으로도 중복성이 높은 상황에서 

또 다른 중복계획이 양산되는 악순환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

9) 보충성의 원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모든 의사결정은 가능한 한 개인 또는 

하위 사회단위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상위 사회단위는 하위 단위가 스스로 권

한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만 보조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셋째, 그 보조의 범위 또한 

하위 단위의 부족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한귀현, 2012, 「지방자치법상 보충성의 원

칙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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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는 조례기반 계획의 수립주기에서도 확인되는데, 다수의 계획이 

지자체장의 임기와 맞지 않는 5년 주기로 설정되어 있어, 정책 연속성과 

실행력 확보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제2절 사례지역의 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분석

1. 개요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계획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의 실제 경험과 인

식을 파악하기 위해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집단심층면접

(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지자체 선정은 법정계획뿐 아니라 조례 기반 계획의 수립·운영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역과 담당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광역자치

단체 1곳과 기초자치단체 1곳을 각각 선정하였다. 참석 대상은 각 지자체 

내에서 주요 사회서비스 관련 계획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다섯 가지 주

요 사회서비스 계획을 선정하여 해당하는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

조를 구하였다.

주요 사회서비스 분야 계획은 지역계획으로서의 역사와 위상을 가지고 

있는 보건과 복지 분야의 종합계획인 ➀지역사회보장계획과 ➁지역보건

의료계획, 다음은 시행계획으로서 유관 계획과의 중복계획 수립의 가능

성이 높은 계획을 선정하였다. 최근 관심이 폭증하고 있는 분야인 ➂고독

사 예방계획 시행계획, 다양한 가족계획의 총괄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

는 ➃건강가정기본계획 시행계획을 포함하였다. 한편 지자체 조례에 근

거하여 수립 중인 계획 담당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특히 중앙

부처의 계획은 존재하지만 지자체에 시행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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➄장애인 정책 관련 계획 담당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석자 섭

외는 해당 지자체 대표 1인의 협조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총 9명의 담당

자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FGI에 참석하였다. 참석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36> 사례지역 계획수립 담당자 간담회 개요

FGI 실시 
일정

번호 소속 담당계획 직렬

경력 기간

총 근무 
경력

현 계획 
수립업무 

경력

【광역】
A도

2025. 8. 7.
3시 30분~
5시 30분

A1 복지사업과
고독사예방 기본계획 

시행계획
복지

11년 
1개월

2년

A2
보건의료
정책과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
18년 

11개월
10개월

A3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행정 6년 7개월

A4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계획 복지
20년 
3개월

6개월

【기초】
B광역시 B구
2025. 8. 5. 
1시 30분~
3시 30분

B1 아동가족과 건강가정 시행계획 행정
32년 

10개월
1년*

B2 행복나눔과
은둔형 외톨이 및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계획 

복지 30년 7개월

B3 행복나눔과 고독사 예방관련 계획 복지 13년 1년

B4 보건행정과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 13년 1년

B5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계획 복지
23년 
1개월

1년 1개월

주: 사례지역 FGI 참가자 중 B1은 이전에 건강가정 시행계획 총괄 경험이 있었으며, 순환보직 후 

다시 계획 수립을 총괄하게 되었음. 이전 계획 수립 업무 경험까지 고려하면, 계획 수립 업무 

경력은 4년임.

간담회 참석자들에게는 지자체의 계획 수립 현황자료와 주요 질문 항

목을 사전에 공유하였다. 주요 질문은 다섯 개의 주제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첫째, 지자체 계획 수립 과정에 관한 질문으로 계획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수립되었는지를 단계별로 검토하고, 각 단계에서의 부서별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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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의 참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중앙 

및 지자체 계획 간의 연계·조정 경험에 관한 질문으로 중앙계획을 인지하

고 이를 반영하는 과정, 상위계획과의 불일치 또는 상충이 발생했을 때의 

조정 방식, 그리고 지자체 내 유관계획 간의 협의·연계 경험 등을 확인하

였다. 셋째, 지자체의 자치권한 및 자율성과 관련한 것으로 지자체가 자

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중앙계

획 수립 시 지자체 의견이 공식적으로 수렴되는 구조가 있는지, 중앙계획 

변경 시 지자체가 어떻게 대응·조정하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넷째, 

실행기반의 측면에서 계획 기반 사업의 실제 실행 경험, 지역 유관기관 

및 민간 조직과의 협력 체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방식 등 계획의 실행

력 확보 요인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정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

서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묻는 항목을 포함하여, 제도적 보완과 정책 개선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5-37> 사례지역 계획수립 담당자 간담회 주요 질문

구분 주요 질문

지자체 
계획수립 

과정

1-1 계획 수립을 위한 일정, 절차 등에 관한 로드맵 마련 여부

1-2 계획 수립과정과 단계별 역할

1-3 조례기반 계획의 수립 배경

계획간 연계 
및 조정 

경험

2-1 중앙정부 법정계획과 연계 수립 방식

2-2 지자체 수립 계획과 연계 수립 방식

2-3 계획의 조정과정에서 겪은 주요 이슈나 갈등

지자체의 
권한 및 
자율성

3-1 자치적인 계획 수립 권한의 충분한 보장 

3-2 중앙계획 수립 시 지자체 의견 수렴 경험

3-3 계획수립 이후 중앙계획 변경 시 지자체 계획 조정 방식

3-4 중앙계획과 상충, 불일치 경험

지자체 집행 
역량

4-1 수립된 계획에 기반한 정책(사업) 실행 경험

4-2 계획 추진 시 부서 간 협업, 민간 전문가, 지역 내 기관들과의 협력

4-3 성과관리 계획, 추진과정 모니터링과 성과평가 

개선 제안

5-1 법정계획 수립 및 실행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

5-2 법정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역할 분담 방식

5-3 법정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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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자체 사례분석 결과

가. 계획체계에 관한 쟁점

1) 상위계획과의 연계는 고려하나 형식적 반영 수준

상위계획이 존재하는 경우 지자체는 이를 인지하고 이해한 바탕 위에

서 상위계획을 고려한 지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특히 상위계획과

의 연계를 반영하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서 지자체는 지침에 따

라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시행계획은 상위계획

에서 제시된 전략과 목표라는 일정한 틀을 준수하면서 세부 내용은 자율

성을 확보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계는 상위계획의 전략이나 목표를 바탕으로 지역의 

비전을 창출하는 기획적 연계라기보다는 상위계획의 내용을 지역 실정에 

맞게 ‘붙여 넣는’, 혹은 ‘집어 넣는’ 형식적 반영에 머문다는 의견도 확인

되었다. 이는 상위계획인 중앙계획과 지자체 계획 간의 수립 시점 불일치

로 인한 한계이기도 하지만, 실제 지자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상황

을 반영한 계획으로의 기획이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B구의 경우에도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계획이 변경되면, 기초자

치단체가 해당 변화를 반영하여 계획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절

차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차별 계획 단계에서는 별도의 연

계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상위 계획을 이제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

럼 저희 목표라든가 추진 전략 쪽에 대부분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테두리를 기

본 틀을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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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기본 계획에는 발굴 그리고 생애 주기별 지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틀이 

있어요. 그 그 틀에서 저희가 그걸 맞춰가되 각각의 그런 자율성을 보장하게끔 되어 있

는데 (A1)

사회보장기본계획이 바뀌는 시점에서는 그것에 맞추어 우리에게 맞는 사업들을 계획

서상에 붙여 놓습니다... 중앙에서 이런 걸 새롭게 또는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네...이렇게 되면 신규 사업도 그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지요. 또 그 방향에서 

민간기관에 물어보는 등 조금 영향을 받긴 하지요.(B5)

계획 수립이 시작이 되면 항상 매년 똑같은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데...여가부의 부

문별 지표는 벌써 다 정해져 내려와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

업을 최대한 맞는 구석으로 집어넣는 거죠. 예를 들면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 구축 이런 식으로 지표가 하나 내려오면 그 밑에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최대한 이 지표에 맞는 사업에 항목으로 다 집어넣어서 작성해요...해당 부서에 자료를 

토스를 해서 여기에 관련되는 계획이라든가 전년도 실적을 받아서 수합을 해서 광역으

로 제출하는 것밖에는 없어요.(B1)

저희가 중장기 계획의 비전이나 전략을 설정할 때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나 그런 

거 참고해서 만들어요. 하지만 지금 하는 것은 연차별 계획이다 보니까 이 계획을 할 때

는 에너지 부담 없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B4)

2) 지자체 내 유관계획과의 연계는 미흡

법률상 연계가 요구되는 지자체 내 유관계획 간의 체계와 관련하여 지

자체는 연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기한 준수

에 급급해 연계나 협의 없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

다. 일부 담당자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야 유관 계획 간 연계규정을 뒤늦

게 인지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른 계획 담당자로

부터 연계 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단순히 계획서를 상호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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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절차나 내용 차원에서의 실질적 협의나 조정은 이

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법률상 연계 규정은 없으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례 기반 

자체계획 간의 연계 노력도 일부 확인되었다. A도의 고독사예방시행계획

은 지자체 내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1인 가구 지원 조례 기반 계획과의 연

계 필요성을 인식하고 내용 조정 및 공동 과제 설정 등 연계 수립을 시도

하고 있었다.

실은 이번에 인터뷰 때 이렇게 막 정리해 주신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연계돼

야 되는 계획이 이게 있었구나라고 뒤늦게 이제 도리어 정리해서 역으로 제가 인지한 상

황이고요. 그냥 아까도 좀 중복된 얘기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맞추기에 급급했기 때문

에 뭘 연기하고 내가 뭘 포함하고 누구랑 협의하고 이런 거 전혀 고려 안 하고 그냥 연차

별 계획을 수립했었고(A2).

다른 장애인 관련 계획들이랑 연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여기 이 자료 보고 알았는

데요. 발달장애인 관련된 계획이나 시청각 중복장애인 계획이 있다는 건 저도 여기 와서 

이거 자료를 보고 알았고 근데 다만 이제 저희 계획에 이런 계획들이 보통 좀 다 포함이 

되어 있긴 해요.(중략) 이 발달 장애인 계획은 저희 자립 지원과에서 하고 있어서 이 계

획이 세워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따로 이렇게 이 계획과 관련해서 연계를 하거나 그런 

걸 고려해 본 적은 없고 청각 중복장애인 기본 계획은 저희 과에서 아마 이것도 세워지지 

않고 있고(A3)

저희 국에 ooo과가 있어요. 타 과긴 한데 ooo과에서 (중략) 지역 보건의료계획이랑 

조인해야 되니까 제가 작성한 초안이라도 빨리 달라고,  (중략) 그러니까 제가 최종 결재

안은 아니지만 빨리 던져달라고 해서 줬는데 (중략) 근데 공공보건의료계획도 들어가죠, 

넣어달라고 한 섹션 넣어달라고 또 역으로 편지가 온 거죠. 이것도 던져줬는데 또 오니

까 정말 비슷비슷한데 또 이거 작성해보니 이게 또 일거리인 거예요. 다 겹치는 일인데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비슷한 거 또 일 시켜.. 그래서 이렇게 비슷비슷한데 그러니까 

분명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더 포괄적이고(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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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지원 계획이랑 (저희 계획이) 약간 유사한 게 많게 되더라고요. (중략) 지금

은 그래도 협조를 잘 해 주고 계시긴 하거든요.  (A1)

3) 법률·조례 규정과 달리 운영되는 계획 수립 관행  

법률이나 조례에서 명시한 규정과 다르게 추진되는 계획 수립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일부 계획은 법률상 광역자치단체가 시행계

획 수립 주체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침에 따

라 기초자치단체도 별도의 계획을 수립·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

었다. B구의 사례를 보면 고독사예방기본법에 따라 고독사 예방 시행계

획은 중앙정부와 시·도 단위에서만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광역지

자체가 관할 시·군·구에도 수립 지침을 하달함에 따라 기초지자체는 법

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계획을 작성·제출하고 있었다. 또한 B

구는 자체 제정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

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포함 수립’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명시

되어 있지 않음에도 담당자의 행정적 판단과 실무 편의성에 따라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에 포함하는 형태로 통합 수립하고 있었다.  

이처럼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형식적으로 존재하

더라도 실제 행정현장에서는 별도의 지침, 담당자의 편의나 관행에 따라 

변형된 형태로 계획이 수립·추진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5년마다 한 번 수립하는 

건데 이게 2023년부터 27년까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광역에서 저

희한테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요.(B3)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행계획은) 별도로 하지는 않아요. 관련 내용이 고립 가구에 포

함이 되잖아요...(조례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고독사 예

방 계획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생각했습니다.(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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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적 계획 수립체계에 대한 요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중복·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정계획 체

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

다. 현재 부처별로 다수의 계획이 개별적으로 수립·관리되고 있으며, 이

러한 구조가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책 효율성을 저하시킨

다는 것이다.

특히 유사한 목적과 대상을 지닌 계획들이 계획별로 분리되어 작성되

거나, 동일한 사업이 여러 계획에 중복 반영되는 사례가 많아 계획 간 연

계성은 약화되고 행정적 비효율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에 따라 기능과 목적이 유사한 계획을 통합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상위 

차원의 계획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뭔가 중복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스톱으로 중앙정부 차원에도 좀 재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정말로 이게 기본계획을 담고 거기에 효과적인 어떤 내용들을 평

가하고 이러려면, 좀 그런 부분부터 조금 더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지A4)

사실 요즘 계획이 보면 보통 다 계획이 있고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하는 계획들 보통 다 그냥 원래 있는 거 그냥 결과물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계

획 역할을 다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자체에 대한 평가라든지 해서는 필요 없는 

계획들은 없애고 통폐합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A2) 

제가 이제 고독사 말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계획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왕 같은 거면 좀 통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불만이 있고요. 그래서 좀 부서가 약

간 비슷한 업무가 있고 약간 그렇게 중복되는 게 있다면 서로 좀 조정을 해서 다시 좀 판

을 짜시든가 아니면 다시 좀 이렇게 새롭게 만드셨으면 좋겠는데요.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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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치권한에 관한 쟁점

1) 중앙 지침 및 법정 제출기한에 제약된 자치권한   

지자체의 법정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중앙정부의 지침은 

일정 수준 이상의 강제력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지자체의 자

율적 계획 수립 권한이 실질적으로 제약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상당수 참여자들은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의 지침이 사실상 표준화

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중앙이나 광역의 지침에서 벗

어난 계획 수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이로 인해 지자체 계획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중앙의 틀을 충실히 따르

는 형식적 구조로 귀결되고 있었다.

다만 제시된 지침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단편적인 경우, 일부 지

자체에서는 지침 준수를 형식적으로 처리하거나 행정 편의에 따라 계획

을 작성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우 계획 수립의 본래 취지인 

지역 실정에 기반한 전략적 기획 기능이 약화되며 결과적으로 계획의 실

효성과 정책적 의미가 퇴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한편 법령에 명시된 계획 제출 기한 역시 자치권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

으로 지적되었다. 법정 제출기한은 계획의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

에서 설정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연초나 연말 등에 집중된 제출기한은 지

자체의 계획 수립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

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정 제출기한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사례가 발

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연은 계획 담당자와 부서 책임자에게 과도한 부

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지자체의 법정계획 수립은 형식적

으로는 지자체의 권한으로 보이지만 일부 계획의 경우 실제로는 중앙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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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과 제출 일정에 의해 구조적으로 통제되는 ‘제한된 자치권’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솔직히 말해서 지침에 맞춰서 모든 사업이 시행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저희들이 우리가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이럴 필요성 없습니다. 거기

에 맞춰서만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라든가, 권한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상충된 경험이 없죠... 어쨌든 저희들이 위에 맞춰야지 국비를 받고 

심의를 받고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는데 그 위에 상반되는 뭔가를 의견을 제출을 하면은 

거기에 아무래도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중앙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안 맞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B1)

중앙에서 어떤 큰 틀은 만들어 주시고 어떤 분류를 좀 해서 지역적으로 농촌 지역도 

있고 도시 지역도 있고 틀을 나눠서 그거를 내려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

다.(B2)

여기도 좀 오래된 계획이라서 지침도 조금 계속 의견은 받지만 거의 틀은 비슷하게 

가는 것 같고 평가 또한 지침도 해마다 살짝씩 바뀌는 거지 거의 기본 틀은 있는 것 같아

요.(중략) 그래서 중앙에서도 별달리 터치 안 하고 저 또한 시군에서 낸 거에 대해서 터

치는 안 해요(A2)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법에 아예 절차가 박혀 있어서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주민 공고

를 하기 위해 전체 계획 내용을 다 실어 가지고 띄웠는데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거

의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지자체 공고가 올라와서 열어보면은 한 장짜리 올라가 있어 황당

했습니다... 의회 보고 부분도 우리는 원칙을 지켜 가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지자체를 

보면 왠지 손해 보는 느낌이 있습니다.(B5)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실행계획은 여가부에서 11월쯤 되면은 광역을 통해서 시행계

획을 세우라고 통보가 오고 광역에서는 또 각 지자체별로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이 

시행 계획을 제출하라고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너무 바쁜 시기에 들어와요....연말 되

면은 모든 사업을 종료시켜야 되는데 이 계획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하기도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공문상으로는 12월 31일까지지만 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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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을 넘길 수 밖에 없어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계획 자체가 겉핥기식 밖에 될 수가 

없어요.(B1)

2) 평가결과 중심의 관리구조에 묶인 자치권한 

법령에 근거한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의 계획 평가는 지침보다 훨씬 

강한 구속력을 가지며 이로 인해 지자체의 자율적 계획 수립 권한이 더욱 

제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자체들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이나 행정 성과가 판단되기 때

문에 평가결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었다. 일부 지자체에

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계획 목표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거나, 평가 기준에 맞춰 형식적으로 계획을 구성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특히 다수의 계획이 연차별 시행계획 단위로 평가되는 구조로

서 지자체의 계획이 중장기적 비전보다는 단기적 실적 중심, 평가 중심으

로 운영되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중앙의 평가 

지표에 맞춘 문서 작성과 목표달성률에 기반한 실적 관리에 집중하게 됨

에 따라 지역의 실질적 문제를 반영한 계획으로서의 기능은 약화되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계획의 경우에는 정책적 의미보다는 

통계용 자료 수합이나 형식적 제출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이

러한 양극화는 평가 실시 여부에 따라 지자체 계획의 질과 자율성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근데 중앙에서 약간 지자체를 컨트롤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제가 느끼는데 평

가가 있잖아요. 중앙에서 밀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가점을 준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컨트롤 하죠. 그래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는 안 맞

지만 어쨌든 해야 되니까 한다든가 하는 약간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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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중간 실적이라든지 최종 실적을 이제 개별적으로 어쨌든 좀 취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근데 보다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바뀌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제 물어보면은 하나같이 어쨌든 나중에 평가라든지 실적 그것 때문에 어쨌든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도 있었고 중간에 예산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잘린 경우도 있으니

까 거기에 맞춰서 조정한 것도 있고..(A1)

우리 구 입장에서는 평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크다고 생각

합니다.(B2)

계획과 관련하여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중장기 계획 세울 때 목표를 낮게 낮추면 충분

히 달성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은 이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시 지원

단에서 자문이 내려와요. 세세하게 여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

면 좋겠다는 형식으로요, 마지막 안 최종 수립 전에 그걸 반영해서 최종 계획을 수립해

요. 할 수 밖에 없는 게 반영률이 또 평가되니까 시에서 평가하기 위한 기본 어떤 잣대들

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달성 안 하고서는 안돼요.(B4)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평가를 위한 계획서구나는 느낌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담당자의 의지나 시간이나 열정이나 이런 것의 투입률에 따라 가지고 이게 확 바뀌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보는 거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 하노 이런 소리도 들어봤거든

요.(B5)

3) 지자체의 자치권한을 실질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이 존재

지자체가 법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자치권한을 실질적으로 발휘하기 위

해서는 제도적·조직적·재정적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이 확인되었다.

우선 조례 기반 계획은 형식적으로는 지자체의 자치권한이 가장 크게 

보장되는 구조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위 중앙계획이 조례 기

반 계획의 내용과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A도의 장애인계획은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된 자율적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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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중앙정부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직접적인 법적 연계 의무는 없

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 비전, 핵심 키워드를 적극적으

로 반영하여 수립되고 있었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사실상 지역

계획의 방향성을 규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

히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지자체 자율 수립 계획이지만 해당 조례에 수

립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에 따라 중앙부처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그대

로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자체장의 임기(4년)를 고려하지 않은,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지자체장이 해당 계획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가 자치권한 발휘의 핵심적 변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체장의 

관심과 조직 내 책임자의 리더십이 높을수록, 계획에 기반한 사업기획이 

가능한 환경일수록 지자체는 계획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보다 자율적 판

단을 내릴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다. 반면 지자체장의 관심이 낮

고, 재정 여건이 열악하거나 자체 사업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자율적 

계획 수립은 사실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획의 실행 주체가 명확히 설정된 경우, 지자체의 자치권은 실질

적으로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B구의 다문화가족 지원

계획이나 고독사 예방계획의 경우, 가족센터·복지관 등 명확한 실행기관

이 존재함으로써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행 기반의 명확성은 다음 장에서 살펴볼 계획의 실효성

을 높이는 동시에 자치적 기획과 조정의 여지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하였다.

장애인 계획은 보건복지부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지 않고 저희 그냥 도에서 조례

를 세워서 그냥 세우고 있어서 연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라든가 그런 건 없는데 다만 

다만 어쩔 수 없이 지자체는 정부의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저희 작년에 세운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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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맞춤형 지원 이런 건데 사실 이게 복지부 장애인 종합 계

획에 비전에 이제 맞춤형 지원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A3).

일부 계획은 중앙에서 자율성을 많이 주니까 지자체장의 의지, 재정 이런 거에 따라

서 너무 차이가 나요..(중략)  중앙에서 지자체 여건에 맞춰서 너희들이 알아서 지자체장

의 의지와 결정 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만들어라 이러니까 그것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

무 자율성을 강조하니까 그게 지역마다 여건도 다르고 또 예산도 재정도 다 다르잖아

요... 예산 확보하는 게 너무 어렵죠.(B2)

어쨌든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자체를 가족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다 수행을 하다 보니

까 특별하게 어렵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가족 센터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아무

래도 그곳이 다문화 가족의 최종 접점지이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

런 거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잘 파악을 하고 있어서.(B1)

일단은 종합복지관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주면서 이런 사업을 구상

하고 있는데 복지관마다의 특색이 있어 나름 그 사업을 계획을 한번 세워봐 달라 이러면 

잘 만들어 오시더라고요. 우리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요.(B2)

다문화 지원 계획 이거는 저희들이 실제로 이 지역에서 원하는 거에 대한 사업 그래

서 저희들도 사업 하다가 이게 너무 괜찮아서 국비 사업으로 넘어가는 사업도 몇 개 됩니

다. (중략)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괜찮아서 여가부에서 가지고 가면서 구비

에서 국시비로 변환되는 사업도 몇 개가 됩니다... 이거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밑에서 접점지에서 우리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 같은 결과가 만

들어졌어요.(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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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행기반에 관한 쟁점

1) 관계부서의 낮은 관심으로 인한 형식적 계획 수립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법정계획은 관계부서의 계획에 대한 이해와 

관심 확보가 계획 실행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지자체

에서 관계부서의 관심은 적으며, 계획에 대한 이해 또한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획의 실질적 추진을 담당해야 할 실행기반의 취약성을 의미한

다. 결과적으로 계획 수립 과정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

짐에 따라 실행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계획 담당자는 중앙부처

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른 계획수립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나, 업무의 

과중, 인사 이동의 빈번함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토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계획이 작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는 조례 기반 계획

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또한 부서 간 협력 역시 미흡하였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계획 담당

자 1인이 계획에 포함된 세부사업을 단순히 수합하는 수준에서 계획 업

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부서 간 실질적 협의나 공동 기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계획 담당자들은 계획과정에서 부서 협조의 한계와 의사소

통의 단절, 그리고 계획이 형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제약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였다.

결국 관계부서의 낮은 관심과 협력 부족은 계획의 통합성과 실행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계획 담당자들은 인터뷰에

서 계획수립 업무를 3~4개월 수행하는 ‘시즌 업무’로 표현하였다. 이는 

특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종료하는 일회성 행정으로 인식되고 있

음을 시사한다. 즉 지자체 계획은 정책 실행을 위한 지속적 이행관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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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아닌, 단순히 계획서 작성에만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담당자가 또 혼자서 이거를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사업 양도 많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현안 업무들도 이제 가지각색이다 보니까 좀 집중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집중하기 어렵다.(중략). 어쨌든 거의 한 3개월 기간 동안 이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이 계획만 수립하는 게 아니고 연차별 또 결과까지 또 연이어서 이거를 해

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A4)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면서 솔직히 정말 두 달 꼬박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말

까지는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략) 정말 스트레스 수치가 너무 높았고 가수면 상태

였어요. (중략) 다시는 안 하고 그 다음에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 밖에 안 들었거든

요.(A2)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거의 혼자 하는 사업인 거고 전담도 아닌 거잖아

요. 다른 업무하면서 하고 있고 아무래도 좀 상급자들도 관심을 가지셔야지 좀 더 더 투

자를 할 텐데 그런 게 없는 그런 업무다 보니까 이제 혼자 하다가 여력이 되면 추진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면 거의 못하는 경우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중략) 이거는 이제 

꾸준한 업무는 아닌 거잖아요. 이제 시즌이 왔을 때 하는 업무이긴 한데 (중량), 만약에 

이걸 했을 때 다른 업무랑 같이 했을 때 한 3~4개월 정도.. 왜냐하면 자료가 또 계속 안 

들어오니까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법정이나 달라고 하는 기간

도 제가 놓칠 때도 많고요. 좀 그렇습니다.(A1)

담당자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또 되는 일도 아니고 이게 모든 이제 부서

나 이 협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협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이제 각 계획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복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시행 계획을 세우면 저희 부서만 있

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 대한 부분도 자료도 받고 하니 부서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졌

으면 좋겠어요.(B2) 

12개 부서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세부 사업으로 선택됐다는 이유만으로 담당자

들을 제가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부르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협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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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인 거고 좀 바쁜 시간을 뺏는 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우선 들고 그런 면이 있어요....

자료는 마음껏 안 오니까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B5) 

총괄 담당자 하다 보니까 이게 중장기 때 각 연차별 목표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목

표치를 중장기 때 목표를 냈던 담당자랑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피로도가 

있었냐면 이 중장기 목표치가 싹 바뀌어요. (중략). 그 사업 담당자가 딱 중심을 가지고 

내 이 사업에 대한 목표는 뭐고 이 목표 값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산출이나 뭐 어떤 작업

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매번 인사 이동에 따라 바뀌니까.(A2) 

그 목표치라는 게 정말 그냥 주관적으로 담당자들이 그냥 마음대로 정하고 실적도 그

냥 마음대로 내고, 그다음에 제가 사실 올해 처음에 와서 겪은 건데 제가 보니까 작년 기

본 계획에 세운 계획이랑 전혀 다른 목표를 제출을 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 왜 부

서랑 얘기도 하면서 혹시 바꾸셨냐고 했더니 버럭 다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거기

는 이제 저희 복지국은 아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결제해서 보낸 건데 당신들이 뭔데.. 

하여튼 저도 화는 나지만 뭐라 할 수가 없었던 게 그렇다고 제가 거기다 대고 이러면 안 

된다. 바꾸셔야 한다는 근거를 댈 수도 없고, 결국에는 그냥 담당자 각 사업 담당자, 계

획 수립 담당자 그냥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

다.(A3).

2) 지자체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

지자체의 실질적인 여건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계획은 정책의 현장 

실행력과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주민 의견 수렴, 지역 

전문가 자문, 지역 실태조사 등의 활동은 계획의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제도적·시

간적 제약으로 인해 지자체의 실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

적 한계가 드러났다.

먼저 민·관 협의체(TF)의 구성과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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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적되었다. 협의체는 계획 수립의 실질적 추진기구로서 공공과 민간

이 함께 참여해야 하나, 구성 단계부터 공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민간위원의 참여 폭이 제한적이었다. 그 결과 TF는 계획 수립의 핵심 논

의 기구라기보다 행정 절차상 계획수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형식적 기

구로 전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위원회 심의가 실질적인 검토 

없이 진행되어 계획의 방향과 세부 내용이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또한 지역 실태와 주민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조사 및 의견 수렴이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지더라도 계획에 실제 반영되지 않는 경

우가 많았다. 일부 계획에서는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사전 의견조사나 

주민 욕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결과가 계획서에 반영되지 않고 단순한 

절차적 근거로만 활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거의 공공이 주도가 되어 가지고 계획이 좀 움직이는 편인 것 같고요. TF로 구성된 거

는 공공에서 팀장님이 있겠지만 민간 쪽에 지사협의 실무협의체가 TF로 활동을 하시는 

편인데...사업에 대해서는 궁금한 거는 물어주시기는 하세요. 이 자료가 좀 더 들어갔으

면 좋겠다라고 검토는 해 주시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주체적으로 뭔가

를 이끌어 가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B5)

연차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실무 TF팀이 있는데... 저희도 공공이 주도해 나가고 그

래서 민간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문을 구하거나 그렇게 하면, 딱히 새로운 거를 적극적으

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특별히 의견이 잘 없으세요...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주도 

방식은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요즘 느끼기에는 전문가분들에게 자문을 적극적으로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B4)

일단은 조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심의 받으면서 자문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다양한 뭐 이렇게 장애 당사자분들도 계시고 학

계나 기관에서 오시는 분도 계셔서 그런 식으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략)  위원회 

심의라는 게 사실은 처음부터 사실은 좀 같이 컨설팅이 되면서 같이 하면 좋은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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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이게 이게 이 목표였는데 이

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라고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실무적으로도 어렵고, 그

분들도 우리가 뭘 어떻게 판단하라는 거냐라는 식의 될 수가 있어서 결국에는 그냥 담당

자 각 사업 담당자, 계획 수립 담당자 그냥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A3).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제8기 때를 참고해 보면 두 개의 조사를 했더라고요. 일반 시

민 아니면 국민 입장에서, 그 다음에 공무원 입장에서... 사실 새로운 엄청 새로운 계획

이나 항목이 나오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던 일들을 조금 연장하는 선에서 포함시켜 놓

은 정도이지 새로운 사업을 만든다라는 것은 중기 계획이라 하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입

니다.(B4)

지금도 그냥 계속 담당자 혼자 하는 것처럼 되다 보니까 주민 참여 그런 것도 전혀 할 

수가 없고, 심지어 이제 그 계획에 대한 결과도 평가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제가 만들고 

제가 혼자 북치고 장구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A1)

  3. 소결

사례지역의 계획수립 담당자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지자체가 처한 계획 수립의 구조적 여건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계획 수립 과정 전반에서 지자체의 자치권한이 실질적으로 발휘되

기 어려운 제약이 존재하였으며, 그 결과 지역의 현실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거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관리하기 어려운 환경

이었다.



240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관련 법정계획 수립 실태 및 개선방안

<표 5-38> 사례지역 계획수립 담당자 간담회 주요 결과 정리

영역 주요 결과

1. 계획체계

- 상위계획과의 연계는 고려하나 형식적 반영 수준

- 지자체 내 유관계획과의 연계는 미흡

- 법률·조례 규정과 달리 운영되는 계획 수립 관행 

- 통합적 계획 수립체계에 대한 요구 

2. 자치권한

- 중앙 지침 및 법정 제출기한에 제약된 자치권한

- 평가결과 중심의 관리구조에 묶인 자치권한

- 지자체의 자치권한을 실질적으로 발휘할 수 없는 구조적 환경이 존재  

3. 실행기반
- 관계부서의 낮은 관심으로 인한 형식적 계획 수립

- 지자체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상위계획 및 유관 지자체 계획과의 연

계는 형식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계획과의 

연계 노력은 하고 있으나, 실질적 연계라기보다는 상위계획에 맞춰 기존

의 사업을 ‘끼워 넣는’ 방식의 형식적 연계에 그치고 있었다. 지자체 유관 

계획이나 연계 대상 계획과의 실질적인 협의·조정이나 실무적 협력은 거

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치권한의 측면에서는 계획 수립에 대한 평가의 권한을 중앙이 가지

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나타났다. 지침과 제출기한, 그리

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상위기관의 컨설팅 등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지자

체가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계획의 평가가 곧 

담당자의 업무평가로 인식됨에 따라 계획 평가를 위해 좀 더 중앙의 지침

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며, 달성가능한 수준의 성과지표를 선정하는 등 평

가를 고려한 계획 수립 행태가 확인되었다.  

한편 앞서 지자체 계획수립 현황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앙부처의 계

획난립 현상이 지자체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

다. 법정계획뿐 아니라 조례에 기반한 계획까지 증가함에 따라 계획의 체



제5장 지자체 법정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분석 241

계가 혼란스럽고 중복계획의 수립, 행정업무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

이다. 많은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관련 부서의 관심은 낮고 담당자의 업

무 부담은 큰 상황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조례에 근거한 계획이더라도 자

치권한이 충분하게 발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조례에 근거한 

계획임에도 상위 법률의 계획에 종속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러

한 현상은 지자체의 조례가 상위법령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한 자치입법권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지만10),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

지 않은 조례 제정에 따라 결국 담당자들은 중앙 단위의 법정계획을 참조

하거나 사문화된 계획으로 남겨진 채 관리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서 지자체 담당자들은 계획의 난립

을 방지하고 계획 간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었다.

반면 지자체 담당자들은 자치권한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의 

유형으로 실행주체가 명확한 계획 또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원기관이 

존재하는 계획을 꼽았다. 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실행주체가 명

확한 경우에는 보다 주체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계획에 기반한 사업 

기획·운영 및 성과 관리 또한 용이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계

획의 수립권한을 사실상 실행기관에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실제로 자살예방시행계획의 경우, 지자체 계획이 

지역 자살예방센터의 사업계획서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작성되고 있다

는 지적(전진, 2022, p.45)은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

적·조직적 환경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담당자들은 다

10)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는 있지만 상위법령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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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업무 중 하나로 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잦은 순환보직과 

과중한 행정업무 속에서 전문성과 지속성이 결여된 구조적 한계를 지니

고 있었다. 이로 인해 계획 수립은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정

활동이라기보다 ‘시즌성’ 행정업무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실질적으로 작동가능한 계획체계의 정비 및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에 연구기관과 같은 지원

조직이 존재하는 경우, 계획 수립 전반에서 전문적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지자체 담당자의 진술은 향후 지자체 계획 수립의 전문적 지

원체계 구축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계획체계의 정비와 통합 운영뿐 아

니라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부담과 잦은 순환보직 등 행정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및 이행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반복적인 형

식적 계획 수립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자체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현

실적 여건을 반영한 계획 수립 및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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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요 결과 요약

이 연구는 사회서비스 관련 법정계획의 문제점을 지자체 차원에서 정

리·분석하고, 지자체 사회서비스 정책의 기획 및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

는 법정계획 수립권 조정 방안과 계획 간의 연계·조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계획의 상위계획인 중앙정부 계획을 포함한 지자

체 수립 계획 전반에 관한 수립 기준, 절차 및 방식 등을 검토하였다. 또

한 계획수립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인식과 실제 수립 실태를 조사하

여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 간 체계성 및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43개 

중앙부처 계획 중 계획 간 위계나 연계 기준 없이 독립적으로 수립되는 

경우가 많았으며(연계 명시 계획 19개 불과), 연계가 명시되어도 상호 연

계 규정이 부재하거나 수립 시점 불일치로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구조였

다. 중앙부처 법정계획의 난립과 중복, 그리고 비체계성은 지자체 계획에

서도 반복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지자체 계획 역시 상위계획과의 연

계 규정은 있으나, 계획 수립 주기의 불일치(예를 들어 사회보장기본계획 

은 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4년 주기)로 실질적 연계가 어렵고, 반복적인 

수정 계획 수립이 요구되어 실행력과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었다. 지자체 

유관 계획 간 연계 규정이 있는 지자체 법정계획도 절반 미만에 그쳤다.

둘째, 법률상 수립 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한 번도 수립되지 않은 

중앙부처 법정계획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보건의료발전계획, 빈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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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아동 지원 기본계획). 특히 보건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유관계획과의 연

계체계가 규정된 보건의료발전계획 미수립은 관련 계획체계의 공백을 야

기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지자체 역시 법

률상 수립 의무가 주어졌으나 중앙부처 법정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혹은 지자체 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부재한 경우 지자체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

셋째, 계획수립 과정의 측면에서 중앙 계획 수립 시 심의기구가 없거나 

계획별로 별도 운영되고 있어 연계계획 간 통합·협력적 계획 수립 및 관

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계획 수립 과정 참여자들의 

경험은 법률상 명시된 연계계획의 경우에도 기존 계획을 검토하는 수준

에 머무르며 실질적인 협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넷째, 지자체 계획수립권의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분야는 지자체 계획 

수립 의무 비율(79.1%)이 높으나 이 중 상당수가 중앙 계획의 ‘시행계획’ 

형태로 수립되어 지자체의 주체적 계획 수립 기능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중앙 계획 수립 시 지자체의 공식적·제도적 참여가 부족하여 제한

된 참여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실제로 계획 수립과정에서 일부지자체

의 비공식적 의견 수렴은 있으나 공식화된 참여는 확인되지 않았다. 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상향식 계획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

조했다.

계획의 결정권 측면에서도 중앙부처의 관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나 자치권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계획 불일치 시 중앙정부

에 조정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며(‘위반’ 시 변경 요구 가능 등), 중앙의 정

형화된 매뉴얼과 평가체계에 종속되어 자율적 계획 수립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 평가는 환류체계로서 작동하기보다는 담당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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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평가로 인식되어 평가를 고려한 소극적 계획 수립 행태로 이어진다

는 한계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지자체 계획의 양적 팽창 및 중복 계획 수립 현상이 확인되었

다. 지자체는 법정계획 외에도 조례에 근거한 자체 계획(평균 20여 개)을 

다수 수립하고 있음에 따라 수립 및 관리해야 할 계획 총량이 50~70여 

개에 달하는 등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정계획과 조례 기반 

계획 간 정책 범위 중복이 우려되며(고립·은둔 정책 등), 조례 기반 계획 

역시 과도하게 세분화된 대상자 중심 계획이 난립하고 계획 간 연계가 미

흡한 상황이었다. 이는 ‘판박이 조례’ 현상이 중복계획 수립과 맞물려 나

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지자체 계획 수립의 실행 기반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

자체 역시 계획의 난립으로 계획수립을 위한 행정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잦은 순환보직으로 담당자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부족하여 계획 수립이 

전략적 활동이 아닌 ‘시즌성’ 행정업무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지자체 계획수립 담당자들은 복지관 등 지자체 내 사업 실

행주체가 명확하거나 연구기관 등 지원조직이 있는 경우 계획 수립의 실

행기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한편 지자체 계획 중 중앙정부 재정 지원 근거가 있는 계획은 소수에 

불과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계획을 실행하는 데 제약이 있을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중앙정부의 매칭사업 확대로 인한 지자체 가용 재원 감소 

상황에서 계획의 실효성을 더욱 약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법률상 

지자체 계획에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이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 항목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여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계획으

로 기능하기보다는 중앙부처 계획의 하위 이행계획 수준에 머무름에 따

라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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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결론: 지방자치단체 법정계획 수립 개선 방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 분야 법

정계획 수립의 개선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단기 개선 방안으로 

Ⅰ. 중앙부처 법정계획체계의 정비, Ⅱ. 계획수립주기의 표준화 방향을 제

시했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Ⅲ. 법정계획 신설시 유사·중복 계획에 대

한 사전 조정절차 마련, Ⅳ. 지방자치단체 계획수립 부담 경감 및 계획수

립권 보장, Ⅴ. 조례기반 계획의 통합적 수립방안 마련, Ⅵ. 지역계획 중심

의 통합적 계획 수립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단기 Ⅰ. 중앙부처 법정계획체계의 정비

Ⅰ-1. 계획의 위계를 바탕으로 계획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 

   ∙ 총괄계획, 종합계획, 세부계획

Ⅰ-2. 분야별 계획체계 정비

   Ⅰ-2-1. 총괄계획 및 분야별 종합계획을 선정

   Ⅰ-2-2. 동일한 대상을 중심으로 중복적으로 수립된 세부계획은 통합수립·관리

     ∙ 유사계획은 폐기 혹은 포함 수립

     ∙ 중앙정부의 정책관리 체계(대책, 종합방안 등)로 전환 수립

   Ⅰ-2-3. 총괄계획과 종합계획, 세부계획과의 연계 구조를 확보

단기 Ⅱ. 계획수립주기의 표준화

Ⅱ-1. 유관계획 간의 수립주기 일치

Ⅱ-2. 국정과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수립시기 일괄 개편

   Ⅱ-2-1. 법정계획의 ‘갱신 주기’ 및 ‘계획 종료’에 관한 근거를 명문화

   Ⅱ-2-2. 중장기계획 수립주기를 10년 이상으로 연장, 장기계획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정부의 출범시기를 고려한 수정계획 수립 체계 마련

중기 Ⅲ. 법정계획 신설시 유사·중복 계획에 대한 사전 조정절차 마련

Ⅲ-1. 중장기 계획 간 연계, 통합, 중복을 검토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통합조정기구의 설치, 계획 정보시스템 구축 등

Ⅲ-2. 유사중복 계획을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계획 심의기구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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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앙정부 법정계획의 계획체계의 정비

지자체의 법정계획 수립 혼란은 중앙정부 법정계획의 비체계적 구조와 

위계 부재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지자체 법정계획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서는 지자체 계획에 대한 내부적 개선 노력에 앞서 무엇보다

도 먼저 중앙부처 차원에서 법정계획 수립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개선하

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각 부처가 마련한 법정계획의 구조와 

운영방식을 재검토하여 지자체가 자율성과 실행력을 갖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구조개

편의 첫 단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정계획 수립이 필요한 영역을 명확

히 구분하고, 계획 간 위계를 바탕으로 계획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

중기 Ⅳ. 지방자치단체 계획수립 부담 경감 및 계획수립권 보장

Ⅳ-1.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계획의 지자체 수립의무 규정을 정비

Ⅳ-2. 시행계획 수립은 가급적 지양

   ∙ 세부계획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은 유사계획에 포함 수립

Ⅳ-3. 중앙부처 법정계획 수립 과정의 지자체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상향식 

계획체계 구축

Ⅳ-4. 계획수립 ‘문서’에 기반한 중앙집중적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

   ∙ 대표 성과지표 중심의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

장기 Ⅴ. 조례기반 계획의 통합적 수립방안 마련

5-1. 조례기반 계획의 사전 조정방안 마련

5-2. 조례기반 계획의 관련 계획 포함 수립 방안 마련

장기 Ⅵ. 지역계획 중심의 통합적 계획 수립 및 관리 방안

Ⅵ-1. 지역계획 중심의 법정계획 수립체계로의 전환

   ∙ 지자체 총괄계획의 위상을 부여,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통합 수립

Ⅵ-2.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통합적 계획수립 및 관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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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계획의 위계를 바탕으로 계획의 성격, 기능 등을 고려하여 계획

을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 체계를 구축할 필

요가 있다. 계획을 분류하는 방식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계획학에서는 계획목표의 위계에 따라 규범계획, 전략계획, 전술계획으로 

구분하거나 규범학적으로 종합계획 혹은 부문별 계획으로 구분하기도 한

다(김현희 외, 2023, 재인용). 과학기술분야에서는 계획의 기능, 포괄범위 

등을 고려하여 총괄계획, 종합계획, 세부계획으로 중장기 계획을 구분하

고 있다(홍정석 외, 2024). 본 연구에서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 분류

체계를 적용하여 총괄계획, 종합계획, 세부계획이라는 세 단계로 사회서

비스 분야의 계획체계 정비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표 6-1> 사회서비스 분야 중장기 계획의 구분안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 사회서비스 분야 중장기계획

총괄계획
- 전 과학기술분야를 총괄하며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는 계획

- 사회서비스분야를 총괄하며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는 계획

(분야별)
종합계획

- 중장기계획 연계맵에 따른 기술분류에서 

개별 분야 총괄계획

-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근거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

하고 있는 계획

- 생애주기별 대상집단에 따른 대상

별 총괄계획(아동, 청년, 중장년, 

노인, 장애인, 가족 등) 

- 기능별(부처별) 종합계획(농산어촌, 

주거, 고용 등)

(분야별)
세부계획

- 중장기계획 연계맵에 따른 기술분류에

서 계획이 다루는 기술분야가 일부분

이며 종합계획과 연계한 하위계획

- 연구개발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연구개발

이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인 

계획

- 계획의 내용이 세부기술별 목표와 추진

일정 등으로 구성된 기술 로드맵 등

- 종합계획과 연계가 가능한 대상집

단별 하위계획

- 총괄계획과 연계가 가능한 기능별 

하위계획

자료: “2023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홍정석 외, 202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p.11.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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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 연구는 〔그림 6-1〕에 사회복지정책분야 계획군의 체계 정비안

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복지정책 분야의 전반을 총괄하며 정책의 가장 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최상위 계획인 복지정책분야 종합계획군에 해당

하는 계획들이 ‘총괄계획’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저출산·고령

사회기본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인데, 인구정책 분

야와 사회보장 분야에서 각각의 계획을 총괄계획으로 선정하거나, 궁극적

으로는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하여 총괄계획 기능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계획에 포함 수립하

거나 사회보장기본계획의 하위분야로서 종합계획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

절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계획군별로 해당 분야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적 계획의 성격

을 지닌 계획 1~2개를 ‘종합계획’으로 제시해 보았다. 예를 들어 아동·청

소년·청년 정책계획군의 경우 아동정책기본계획,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등 

각각의 대상별 종합계획이 해당된다. 노인 분야 계획의 경우에는 현재 저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 등으로 분산되어 있음에 

따라 포괄적 관점에서 이를 통합·조정하고, 노후준비지원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계획, 치매관리계획 등을 연계하여 ‘종합계획’을 별도로 마련·운

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기능별 종합계획도 구분할 수 있다. 

중앙부처 편제를 고려한 주거, 고용, 농산어촌 등 기능별로 수립된 종합

계획의 연계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생애주기별 대상별 종합계획과 기능

별 종합계획의 상호 연계 수립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호 간 효율적 연

계를 통해 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총괄 및 종합계획이 아닌 생애주기 및 대상, 기능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세분화된 계획은 ‘세부계획’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세부계획

은 가급적 종합계획 안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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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세부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면, 해당 분야 종합계획과의 위계와 연

계, 그리고 세부계획 간 연계 등 유관 계획 간 관계를 법령상 명확히 규정

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복 수립 발생 가능성을 낮추

고, 총괄 및 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반드시 법정계획의 형태로 수립,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낮은 계

획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 정책환경이 변화하고 세분화된 정책대상

이 발견될 때마다 새로운 법정계획을 수립·관리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

며, 이는 기존의 계획 간 지속적인 중복 문제를 초래하고 행정적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취약계층 통합지원 정책계획군에 해당하는 계획

들이 예가 될 수 있다. 해당 계획군의 일부 계획의 경우에는 별도의 독립

된 계획으로 운영하기보다 복지정책분야 ‘총괄계획’에 포함하거나, 중앙

정부의 정책관리 체계(비법정 대책, 종합방안 등)로 전환하여 모니터링 

중심의 관리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거나 

관리체계가 없는 계획은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고 유관 계획에 포함·수립

하거나 폐기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6장 결론 253

〔그림 6-1〕 중앙부처 법정계획 체계 정비안 예시(복지정책분야)

복지정책분야 총괄계획 복지정책분야 종합계획/세부계획

복지정책분야 

종합계획군

통합수립

ㆍ사회보장기본계획

ㆍ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ㆍ사회서비스기본계획

아동·청소년

·청년 정책 

계획군

통합수립

ㆍ아동정책기본계획 종합

ㆍ빈곤아동의..지원계획 

ㆍ영유아보육계획

ㆍ아이돌봄기본계획

ㆍ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통합수립

ㆍ청소년정책기본계획 종합

ㆍ청소년보호종합대책

ㆍ청년정책기본계획 종합

가족지원

정책계획군

통합수립

ㆍ건강가정기본계획 종합

ㆍ영유아보육계획

ㆍ아이돌봄기본계획

ㆍ한부모가족정책기본계획

ㆍ다문화가종정책기본계획

ㆍ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노인·장애인 

정책계획군

포괄계획 마련, 통합수립

ㆍ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

ㆍ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ㆍ노후준비지원기본계획

ㆍ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ㆍ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ㆍ치매관리종합계획

ㆍ호스피스연명의료종합계획

통합수립

ㆍ장애인정책종합계획 종합

ㆍ보조기기지원..계획

ㆍ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ㆍ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

ㆍ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취약계층 

통합지원

정책계획군

총괄계획에 포함수립

ㆍ통합지원기본계획

ㆍ노숙인 등의..종합계획

ㆍ고독사예방기본계획

ㆍ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기능별(부처별) 종합계획

지역단위정책계획군 주거·고용분야정책계획군 등

통합수립

ㆍ농어업인 삶의질 향상.계획종합

ㆍ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종합

ㆍ농촌 경제사회서비스..계획

통합수립

ㆍ주거종합계획 종합

ㆍ주거약자 주거지원계획

통합수립

ㆍ고용정책기본계획 종합

ㆍ필수업무종사자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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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 수립주기의 표준화를 통한 연계성 강화와 국정과제 정합성 확보 

계획의 위계 및 연계체계 정비와 더불어 계획 수립주기의 표준화 또한 

필수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수립주기의 표준화는 두 가지 측면에

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계획 간 수립시기의 불일치로 인한 연계성 약

화 문제이다. 현재 법률상 연계가 명시된 계획이라 하더라도 수립주기가 

서로 달라 실질적 연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사회보장기본

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통합지원기본계획 

등과 연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계획 간 주기가 서로 달라 실효성 있

는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법정계획 체계 정비 

과정에서 수립시기의 일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국가정책의 최상위 목표인 국정과제와의 

정합성 확보 문제이다. 중앙부처의 법정계획의 수립시기가 대통령 임기

와 일치하지 않아 정부 교체 시 기존 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간 불일치

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의 계획이 이행되는 도

중 새 정부가 출범하면 기존의 계획을 수정하여 수정계획을 다시 발표하

거나, 국정과제에 따른 대책을 추가로 수립하는 등 계획의 실효성 저하와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며, 궁극적으로는 법정계획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자살예방기본계획 사례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2016년 

수립된 ‘제3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16~2020)’ 이행 중에 정부가 교체되

었는데, 새롭게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인 2018년 ‘자살예방 국

가행동계획(2018~2022)’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계획이 제4차 기본계획

으로 대체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부터 제5차 자살예방기

본계획(2023~2027)이 다시 시행되었으나 2025년 정부가 변경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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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5차 계획은 유지된 채, 범정부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관계부처 합동, 2025.9.12.)’이 새롭게 발표되었다. 해당 전략이 5차 자

살예방기본계획을 대체하는 수정된 계획인지, 5차 기본계획의 폐기를 의

미하는 것인지, 혹은 기본계획보다 상위의 전략으로 작동하는 구조인지

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전략은 기존 5차 기본계획과 상이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이다. 결과적으로 자살예방이라는 동일 정책영역에 두 개의 상충된 계획

과 전략이 병존하는 비효율적 구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살예방정책처럼 정책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영역은 장기적인 법정계획의 형태보다 중앙정부

의 정책관리체계(비법정 대책, 종합방안 등)로 전환하여 유연하게 모니터

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법정계획 수립주기의 경직성이 중복계획이

나 국정과제와 불일치의 근원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그림 6-2〕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경과

19대

대선

20대

대선

21대

대선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제3차 자살예방 기본계획(’16~’20)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23~’27)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4차 계획)

(’18~’22)

“2025 

국가자살

예방전략”

(’25.9.12.)

출처: “2025 국가자살예방 전략”, 관계부처합동, 2025.9.12.,. p.6.의 <자살예방 기본계획 차수별 

주요 과제 및 목표>의 내용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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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과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비교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2025.9.12.)

출처: 1)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 관계부처합동, 2023.4., p.16.

2)  “2025 국가자살예방 전략”, 관계부처합동, 2025.9.12., p.10.

따라서 중앙부처 법정계획의 경우 정부 출범 주기에 맞춰 법정계획의 

수립시기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법정계획 이행 중간이라도 정부가 교체된다면 수정계획 수립이 가능하도

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

으로는 정부 교체 시 기존 계획을 일괄 종료하고, 새로운 정부의 국정기

조에 맞춰 새롭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계획의 ‘갱신 주기’ 및 ‘계

획 종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의 교체시점마다 계획을 변경하게 된다면 중장기계획이라는 

장기적 전망에 따른 계획의 위상을 위협하며 중장기적 정책추진의 걸림

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부분 5년 주기로 설정되어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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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획 수립 주기에 대한 수정이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 총괄계획의 

성격을 가진 계획들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으로 주기를 연장하고 장기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정부의 출범주기에 맞춰 장

기계획들을 보완적으로 수정,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나 

주거, 환경계획 분야에서는 이미 10~20년이라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수정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관리 

방식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3. 법정계획 신설 시 유사·중복 계획에 대한 사전 조정 방식 마련

중앙부처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법정계획을 신설할 시 기존 

계획과 유사성이나 중복성이 있는지 사전 검토하고 기존 계획에 통합하

여 수립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 법률 제

정 과정에서 입안·심사의 세부 기준으로 기본계획 입안 시 다른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과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기본계획과 통합하거나 

기존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법제처, 2024, p.84).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주의 사항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범람하는 법정계획의 규모를 조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정계획의 수립은 입법 실적주

의에 따른 표준화된 입법 관행, 법정계획에 기반한 사업 예산 확보와 조

직 확대, 부처 간 경쟁 등의 사유(이광희, 박준, 2022)가 복합적으로 작용

한 산물이므로 단순히 자율적 조정장치만으로는 법정계획의 확대를 막기

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정계획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조정기구를 설

치하거나, 법안 입안 시 사전에 유사계획과의 연계 통합을 점검하는 절차

를 필수조건으로 제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는 현재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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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심의기구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심의과정에서 

법정계획 간 유사 중복에 대해 충분히 검토, 조정될 수 있도록 정비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심의기구가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 33개의 

계획 중 5개 위원회를 제외하면 모두 계획별 별도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심의기구의 통합 역시 통합적 계획 수립을 위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이를 위해 법정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관리하고자 하는 과학기술분

야의 관리체계를 참고해 볼 수 있다. 과학기술분야는 자체적으로 2008년

부터 매년 관계부처 과학기술분야 5년 이상 중장기 계획에 대한 조사 분

석을 실시하고, 계획 간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해왔다. 

그 과정에서 2011년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전 검토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재까지 매년 과학기술분야 

기본계획 및 중장기 계획 간 연계성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석

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4.08.27 [대통령령 제34854호, 시행 2024.8.27.]

제3조의2(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국방 및 인문사회 분야는 제외한다)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에 따라 세우는 과학기술 분야의 5년 이상 중장

기계획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및 제1항의 중장기계획 간 연계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

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과정을 통해 과학기술분야의 중장기 계획은 규모가 급증하

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다. 2008년 18개 부처 83개였던 중장기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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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초반 120개까지 늘어났으나, 2011년 근거법 개정에 기반하여 

유관 계획을 정비함으로써 2023년 기준 83개의 계획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정석 외, 2024). 

또한 2018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 훈령을 개정하여,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들에 대한 연

계맵을 포함하여 계획 관련 정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내 ‘중장기계획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시하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 2018.12.28.). 해당 시스템은 과학기술분야 중장

기계획들의 체계도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각 부처 정책 담당자가 직접 

중장기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수정에 관한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공개함으로써 실시간 연계되어야 할 계획에 대한 충분한 정보

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6-2>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실태조사 대상 및 심층분석 현황(’08~’23)

대상년도 조사‧분석 대상계획 수 심층분석 분야

2008 18개 부처, 83개 생명공학

2009 18개 부처, 93개 인력양성

2010 18개 부처, 105개 에너지‧환경

2011 17개 부처‧1개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 111개 농림수산식품

2012 17개 부처‧1개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 113개 해양과학기술

2013 19개 부처, 116개 중소기업육성

2014 18개 부처, 120개 융합기술

2015 17개 부처, 112개 심층분석 방안 개편

2016 16개 부처, 93개 ’17년 종료 종합계획 2개

2017 16개 부처, 94개 ’18년 종료 종합계획 2개

2018 16개 부처, 84개 ’19년 종료 종합계획 1개

2019 16개 부처, 89개 ’20년 종료 종합계획 2개

2020 16개 부처, 90개 ’21년 종료 종합계획 3개

2021 18개 부처, 84개 ’22년 종료계획 4개

2022 19개 부처, 84개 ’23년 종료계획 4개

2023 19개 부처, 83개 탄소중립 추진과제

   주: * 녹생성장위원회

출처: “2023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홍정석 외, 2024. 한국과학기술평가원,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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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종합정보시스템 및 연계맵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종합정보시스템

2023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연계맵

출처: 1) “NTIS 중장기계획 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 개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1.24., 

2025.10.13. 검색, https://www.kistep.re.kr/board.es?mid=a10202030000&bid=0023&

&list_no=20639&act=view

2) “2023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홍정석 외, 2024,  한국과학기술평가원, 

p.25.

그 밖에도 분석과정에서 유관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장

기 계획의 공백영역을 확인하거나, 계획수립이 지연되어 계획의 공백기

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적정 시기 수립을 권고하거나, 심의위원회를 대상

으로 내실 있는 중장기 계획의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심의를 강화할 수 있

도록 제안하는 등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홍정석 외, 2024).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도 과학기술분야의 통합조정기구를 참고하여 관

련 법정계획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독사 기

본계획, 통합돌봄 기본계획 등 세부계획 수립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향

후 법정계획의 범위는 점차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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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포괄할 수 있는 조정 기구·체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 계획 수립 부담의 경감 및 자치권 보장

다음으로는 중앙부처 법정계획에 의해 의무화된 지자체 계획 수립 부

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앞선 사례조사와 전문가 인

터뷰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지자체가 전문화된 수많은 법정계획을 독

자적으로 수립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

서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계획의 지자체 수립 의무 규정을 정비하

여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 수립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행계획의 경우에는 지자체 수립 부담 경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가 시행계획을 통해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의 목

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계획서

를 작성·취합·제출하는 방식이 아닌, 목표에 부합한 성과를 관리·평가하

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세부계획’ 단

위의 법정계획의 경우 시행계획 수립은 지양하는 등 시행계획의 체계화

된 정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자체가 반드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라면, 유관계획에 포함

하거나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상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하

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포함 또는 연계할 수 있다”는 유보적 

조항 수준에 머물기보다는 연계 방식,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등 구체적 기

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의 명확화는 지역의 혼란을 줄이는 

동시에 중앙부처의 이행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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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계획수립권 보장도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계획은 법적으로 계획수립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중앙부처에 종속된 형태로 수립되고 있다. 법률상 계획의 승인 

절차, 계획 간 조정 절차, 평가 절차 등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

라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

운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또한 지자체에 막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법정계획의 수립 과정에도 지자체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음

에 따라 중앙정부의 하향식 계획으로 지자체 계획이 작동되고 있다. 따라

서 지자체의 계획수립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

한 상향식(bottom-up) 계획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계획 수립·운영 전반

의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자율적 계획수립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온 중앙집중적 평가체계에 대한 개편 역시 필요하다. 실제로 사회서비스 

분야의 지자체 계획은 타 분야에 비해 중앙정부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활

성화되어 있다(이광희, 박준, 2022). 물론 평가로 인한 지자체 계획수립

의 관심과 실효성이 증진되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평가로 인해 

지자체 계획이 중앙의 평가 기준에 종속되는 구조적 제약이 발생하고 있

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앙에서 제시한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일괄 수립되는 계획서에 대한 평가보다는 대표적인 성과지표를 제

시하고, 해당 지표의 달성 정도를 모니터링하는 성과지표 중심의 평가체

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중앙정부의 이행관리체계

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자체 계획수립의 자율성과 계획서 작성에 

따른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낮추면서도 계획에 따른 실질적 성과를 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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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례기반 계획의 구조 개선

중앙부처의 법정계획 체계 정비 전략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기반 계획체계 역시 구조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

분별한 조례 제정과 이에 따른 계획 수립의 확산을 지양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은 본래 지역의 고유한 정책 목표를 실

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책 

시행이 초래할 행정적·재정적·정치적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뒤, 다

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박

노수, 2025). 그러나 실제로는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입법 실적주의에 

따라 형식적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있으며, 지역의 실질적 수요나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인용하거나 유사하게 복제하는 방

식으로 입안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조례에 근거한 정책 추진을 위해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과도하게 포함되면서, 지자체의 자체 계획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

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자체 연구자 인터뷰 결과, 실질적인 정책 수

요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과 이에 따른 계획 수립이 이루어

져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실제 조례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복지 예산 규모가 

매우 적기 때문에 계획에 기반한 신규사업의 기획이나 발굴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기반 계획임에도 상당수의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

로 채워지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례기반 계획의 신설·운영 단계에

서 중앙부처의 법정계획과 마찬가지로 사전 조정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

가 있다. 그 방식은 다양하게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조례 입안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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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서 간의 사전 협의 및 법제심사 과정에 유사·중복 계획 검토 절차

를 의무화하여 중복된 계획의 신설을 방지하도록 하는 방식, 계획조정 협

의회 등을 광역자치단체 단위에 설치하여, 계획 현황 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계획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거나, 상충·중복되는 계획에 대한 조

정안을 마련하는 방식 등도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

례 입안 시 계획에 관한 기존계획에 포함 수립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기반 계획의 구조 개선은 지자체 자치입법권을 보

장하면서도 행정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적으로 유지

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이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단위의 

정책운영체계를 보다 정합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6. 지역계획 중심의 통합적 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운영 방안

앞서 살펴본 논의를 종합하여 중앙부처의 시행계획 체계를 정비함과 

동시에 지자체 차원에서는 중장기 지역계획을 중심으로 유관 종합계획을 

포괄·관리하는 통합적 계획 수립 및 운영체계의 마련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지역계획 중심의 법정계획 수립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사회서비스 분야의 중장기 지역전략계획은 사회

보장과 보건의료의 두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지역사회보장계

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자체 ‘총괄계획’으로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

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 조례기반 계획의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시행계획 등 각 영역별 

종합계획을 포괄·연계하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단위에서의 정책 

연계성과 계획수립의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연계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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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 관리는 각 사업별 담당 부처가 수행하도록 분

담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지역 내 총괄계획으로서의 위상과 포괄성을 가진 지역

사회보장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연계 수립 및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최근 통합돌봄이나 정신건강 등 복지와 보

건의 복합적 정책영역이 부상하면서 사회보장과 보건의료 간 연계의 필

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 계획을 통합적으로 관리

하는 체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현행 법률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를 규정

하고 있으며, 두 계획 모두 4년 주기로 동일한 시점(2023~2026년)에 수

립되고 있다. 그러나 수립 주기의 일치가 곧 실질적 연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자체 사례조사 결과와 지자체 전문가 인터뷰에 따르면 두 계획

의 수립시기가 동일하지만 계획 수립 단계에서 각각의 계획을 세우는 데 

집중하다 보니 정보를 공유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

문에 오히려 실질적 연계가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도 확인된다. 법률상 연

계라고만 규정되었을 뿐,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보 공유나 협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 연계가 가능한 통합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

하는 통합관리란 계획 자체의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상호 연계와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관리체계의 통합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국토계

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체계를 들 수 있다. 2018년 3월 제정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통해 두 계

획 통합계획수립 절차가 마련되었으며, 중앙계획 및 광역·기초 지자체 계

획 수립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한 통합관리 모델과 통합계획수립 매뉴얼을 

구축하였다. 이는 제도적 통합(institutional integration)이 아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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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일관성 확보를 위한 상호 참조 및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한 사례이다. 

중앙단위뿐 아니라 지자체 국토·환경 분야의 계획 수립 시점을 일치시키

고, 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현황조사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중복 

업무를 줄이고, 계획 간 불일치를 최소화하며, 실질적 연계를 강화해 오

고 있다(최희선 외, 2020).

〔그림 6-5〕 계획수립협의회를 통한 광역지자체 국토-환경계획 계획수립 절차

출처: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행기반 구축사업: 광역/기초 지자체 통합관리 모델 구축”, 

최희선 외, 202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부. p.109

이러한 사례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통합관리 방

식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림 6-2〕에서 예시로 제시한 바와 같이 사

회보장과 보건의료를 포괄하는 통합계획수립협의회를 통해 지자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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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연계가 필요한 정책 분야를 확인하며 관

련한 통합관리지표를 개발·관리하는 등 계획 수립 및 집행 단계에서 상호 

연계를 지원하는 계획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2026년 3월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은 지자체 보건복지 

행정 전반의 근본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회서비스와 보건 영역을 연계한 지역계획 

중심의 통합계획관리체계 구축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효율화를 넘어 정

책 간 연계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지역 단위에서 실질적 실행력을 

갖춘 법정계획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림 6-6〕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계수립 절차안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TF 구성
시도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계획 

수립 협의회 구성

지역보건의료수립단(TF) 구성

▼ ▼

지역사회현황분석
통합조사 혹은

분석 자료 공유
지역사회현황분석

▼ ▼

계획수립
공통과제 발굴 혹은

공동성과지표 도출
계획수립

▼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 ▼

시도 의회 보고 시도 의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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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지자체의 법정계획 수립권에 대한 검

토와 수립권 조정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계획수립 권

한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법정계획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활용도가 높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연구과정에서 실제 수립된 계획의 전략이나 세부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으며, 사례지역 선정에 있어 대표성 확보가 제한적이었다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사례지역의 선정과 

계획의 세부 내용 검토 등을 포함한 실제 계획 내용과 이행과정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법정계획 체계 개선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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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Statutory Social Service Planning 

by Local Governments and Policy Implications

11)Project Head: Lee, Jungeu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ructure and operational real-

ities of statutory planning in the social services sector from the 

perspective of decentralization, and to propose institutional re-

form measures to strengthen local governments’ planning 

autonomy. Although social services constitute a core local gov-

ernment function directly related to residents’ quality of life, 

the proliferation of centrally driven statutory plans and im-

plementation plans has resulted in fragmented, overlapping 

planning systems that structurally constrain local governments’ 

autonomy and implementation capacity.

The study employs a mixed-method approach combining le-

gal and institutional analysis with an empirical review of stat-

utory and ordinance-based plans at the metropolitan local gov-

ernment level. In addition, focus group interviews (FGIs) were 

conducted with planning officials in selected case regions to 

examine practical experiences and perceptions in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 The analytical framework consists 

of three dimensions: planning system coherence, planning au-

Co-Researchers: Ha, Taejeong ․ Lee, Sunhee ․ Kim, Leebae ․ Chae, Hyun-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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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omy, and implementation capacity.

The findings indicate that statutory plans in the social serv-

ices sector have expanded rapidly without sufficient systemic 

coherence or hierarchical clarity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

el, with the resulting burdens disproportionately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Even where legal provisions mandate coor-

dination among plans, misaligned planning cycles and the ab-

sence of effective coordination mechanisms have reduced such 

linkages to a largely formal level. Ordinance-based plans, while 

intended to enhance local autonomy, have also proliferated ex-

cessively, often driven by legislative performance incentives 

rather than genuine local needs. From the perspective of plan-

ning autonomy, local governments formally possess planning 

authority but are substantively constrained by central govern-

ment guidelines, approval processes, and evaluation systems. 

Furthermore, the lack of clear fiscal support for many stat-

utory plans undermines their feasibility and implementation 

effectivenes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several policy di-

rections: restructuring the hierarchy and coherence of statutory 

plans in the social services sector; standardizing planning cy-

cles to facilitate meaningful coordination; reducing local gov-

ernments’ mandatory burden to produce implementation plans; 

shifting toward performance indicator–based management and 

evaluation systems; and institutionally guaranteeing local 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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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nments’ planning authority and participation through a more 

bottom-up planning framework. By diagnosing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statutory social service planning from a local au-

tonomy perspective, this study provides a policy-relevant foun-

dation for future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Key words: Statutory Planning, Planning System, Local Autonomy, 

Implementation Capacity


